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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이 2000년에 전면 자율화 되면서 업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소는 유통기한 설정 경험이 

없거나 인프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등 과학적 근거없이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는 2006년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와 제2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신규 품목을 제조보고하거나 

품목제조사항을 변경(유통기한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하는 경우 

실험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과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축산물은 2000년 12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37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 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014년 12월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축산물의 설정기준을 포함시켜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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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 

시「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011년 

3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절차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에 추가하였다.

   2021년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통

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시행 ’23.1.1.)함에 

따라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을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으로 개정하여 제도 도입 여건을 마련하였다.

  본가이드라인은「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서 정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실험지표(항목), 

실험 시 저장조건, 실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본적인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험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소비기한 설정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품목제조보고나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소비기한 설정 원리와 결과보고서 작성에 기초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로 본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식품, 축산물의 

유형, 건강기능식품을 대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실험결과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

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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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실험 온도가 물질(또는 성분)의 화학적, 생화학적, 물리학적 반응과 

부패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저장온도를 상승

시켜 증가된 변화율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아레니우스 방정식

(Arrhenius equation)을 사용하여 정상 저장 조건으로 외삽하여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예측하는 실험

가열 식품에 열을 가하여 미생물 사멸, 효소 및 독성 성분의 파괴 

등을 유도함으로써 식품에 안정성과 저장성을 부여하는 방법

가염 식품에 소금을 가하여 미생물 생육 억제를 유도함으로써,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

검증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

고온살균 100℃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살균하는 방법

냉동저장 식품의 수분을 얼려 효소나 산화에 의한 변질을 최소화하는 

저장방법. 온도범위는 -18℃이하

냉장저장 식품의 어는점 이상의 낮은 온도에서 식품을 보관, 저장방법. 

일반적인 온도범위는 0∼10℃

물리적 부패 수분의 손실, 증가, 이동 및 온도변화 등에 의해 일어나는 부패. 

식품 내부 성분의 점도 생성, 용해도 증가, 결정화 등을 포함

미생물학적

모의시험

식품 내 병원성 미생물 등의 잠재적 위험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품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을 연구 중인 검체에 

주입하고 위해성을 알아보는 시험

미생물학적 

부패

미생물이 원인이 되어 식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는 것으로, 

세균, 효모, 곰팡이 발육 등의 형태를 포함

반응차수 반응속도와 반응물질의 농도관계를 나타낸 반응속도식에서 

반응물질 농도항의 지수

0차반응 : 반응속도가 반응물질의 농도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반응

1차반응 : 반응속도가 반응물질의 농도에 비례하는 반응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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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속도 반응물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기술한 것. 반응속도로부터 반응속도상수에너지, 활성화에너지, 

반감기, Q10값, 소비기한을 구할 수 있음

반응속도 

그래프

Kinetic plot. 여러 가지 물리적조건(온도, 농도 등)에 대해 시간

변화에 따른 품질변화량(화학반응량)을 나타낸 그래프

발효 미생물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화학적 분해 또는 미생물이 

무산소조건에서 당으로부터 알코올을 만드는 반응

병원성

미생물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거나 해를 주는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 

진균, 원생동물 등

변질 식품의 품질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는 것. 냄새, 빛깔, 외관 또는 

조직 등에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부패 유기물이 썩거나 붕괴되는 과정. 단백질과 유기물이 부패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유독한 물질과 악취를 생성하는 변화

비교온도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측실험이나 가속실험시 실제 유통되는 

온도 이외의 온도조건에서 일어나는 품질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설정한 온도

산도 염기 한 분자에 있는 수산기의 수. 이 수에 따라 일산염기, 이산

염기, 삼산염기라고 함. 산성도의 준말로서 산을 가진 용액의 

산성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

산화환원전위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 redox potential.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거나 또는 전자를 받고 환원되려는 경향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은 산화환원 가역 평형상태에 있는 

수용액에 부반응성 전극(예 : 백금전극)을 주입시켜 가역반

전지를 구성, 발생되는 전위를 측정함. 산화환원전위는 Eh로 

표시되며 단위는 volt(또는 milli v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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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두 변량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값. 선형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를 제곱한 

r²(r-Squared)로 표시함. 값은 0∼1이며, 값이 클수록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상온저장 실온저장 참조. 온도범위는 15∼25℃

선형회귀분석 쌍으로 관찰된 두 연속형 변수들 사이에 선형관계가 있다고 전제

한 후, 한 변수를 원인(독립변수)으로 하고 다른 변수를 결과(종속

변수)로 하여 두 변수사이의 선형식을 구하는 통계분석방법

단순선형회귀분석 : 1개의 종속변수와 1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선형관계식을 구하는 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 : 1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선형관계식을 구하는 분석

수분활성도 한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P)과 순수한 물의 수증

기압(P0)과 의 비.

식품에 들어있는 물의 자유도를 나타내는 지표





식품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식품위생법 제2조). 

인간 또는 동물이 음용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껌 및 그러한 

재료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FDA). 사람의 섭취목적

으로 가공, 반가공 또는 가공되지 아니한 모든 물질을 의미하며, 

음료수, 껌 및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처리에 사용되어온 물질은 

포함되나, 화장품, 담배 또는 약품으로만 사용되는 물질은 제외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실온저장 식품을 환기장치와 단열만으로 저장하는 방법. 과일류의 호흡을 

없애기 위한 간이 저장방법이기도 함. 온도범위는 1∼35℃

실측실험 의도하는 소비기한 동안 실제 저장조건 또는 유통조건으로 

저장하면서 선정한 지표에 대해 품질안전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면서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

아레니우스

방정식

물질의 품질변화에 대한 온도 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과 

속도상수로 표현되는 화학반응식. 가속저장실험에서 가속 

인자가 열(온도)인 경우에 주로 사용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 조건을 정할 때, 이론치나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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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구할 수 있는 수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미리 설정한 

상한치에 대한 비율. 식품의 경우 실제 유통조건에서 성분 

열화(劣化)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제조사가 수용할 수 있는 

계수를 정하고, 이론상의 수치보다 적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소비기한으로 설정

품질안전

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써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

소비기한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안전계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음)

축산물
식육 · 포장육 · 원유 · 식용란 · 식육가공품 · 유가공품 · 

알가공품

출장실험 Travel test. 국내외 유통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

하기 위하여 유통 판매 하고자하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실험을 

설계하여 수행하는 것

탈수 식품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제조공정으로 식품의 무게나 부피를 

줄여 수송과 취급을 편리하게 하고, 미생물 생육을 억제하여 

저장성을 높이는 방법

통성혐기성균 산소성 또는 무산소성에서 발육할 수 있는 균의 총칭

설정실험 지표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저장 중 발생하는 미생물

학적, 화학적 및 물리학적인 품질 변화를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험항목(실험항목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보존료 등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

하는 실험지표로만 활용할 수 있다)

품질특성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지표의 미생물학적, 화학적 및 물리학적 

성질

혐기성균 무산소성에서 발육할 수 있는 균의 총칭

호기성균 산소성에서 발육할 수 있는 균의 총칭

혼합 분리된 두가지 이상의 상(相)을 서로 섞이게 하는 불규칙 분배. 

서로 혼합하고자 하는 물성에 따라 고체-고체 혼합, 고체-액체 

혼합, 액체-액체 혼합, 액체-기체 혼합 등이 있으나, 주로 

고체-고체 혼합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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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정의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인 정의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적 부패 식품 내부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성분들의 반응과 

분해에 의해 일어나는 부패. 산화, 산패, 비효소적 갈변, 호화, 

노화 등을 포함

활성화 에너지 물질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적어 

반응이 느리게 진행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대로 

반응속도가 빨라짐. 이러한 활성화에너지를 낮춰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촉매가 사용되며,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촉매가 사용됨.

훈연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생기는 연기를 쬐이는 방법. 탈수, 

건조와 동시에 훈연성분을 식품에 부여하여 저장성 및 식품의 

풍미, 외관 등의 기호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의 약칭으로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

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을 의미.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우수

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약칭으로 제조업소가 우수한 품질이 

보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설정한 것으로 시설구조･설비, 제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 원재료 생산

에서 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

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위해요소 중에서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에서 해당 위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pH
수용액의 수소이온 농도에 대한 음의 상용대수값. 산을 첨가

하면 수소이온농도가 증가하고 수산화물 이온이 증가하면 수소

이온농도가 감소하며,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측정. pH의 범위는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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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비기한의 개요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신규 품목제조보고(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신고) 또는 품목제조보고(신고)사항 변경 시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된 소비

기한 내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 적합하여야 한다.

소비기한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적절한 소비기한의 설정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은 제품에 따라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으나, 잘못된 

소비기한 설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제품 회수 비용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는?

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

나. 제품 배합비율 변경 시

다. 제품의 가공공정의 변경 시

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변경 시

마. 소매포장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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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식품>

가. 식품의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

나.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소비기한을 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

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①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 식품종류

까지 동일하여야 한다. 예 : 과자류-과자-비스킷)

②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③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

(예: 진공, 밀봉 등)

④ 보존 및 유통 온도

⑤ 보존료 사용 여부

⑥ 유탕･유처리 여부

⑦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 방법

라.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축산물>

  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① 축산물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한다, 예 : 식육가공품 - 

분쇄가공육제품 - 햄버거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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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상(예 :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 시럽상, 액상식품 등)

③ 포장재질(예 :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

(예 : 진공, 밀봉 등)

④ 보존 및 유통온도

⑤ 보존료 사용여부

⑥ 유탕․유처리 여부 

⑦ 살균 또는 멸균방법

  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등 

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① 기능성원료 또는 식품유형(「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소분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한편, 식품유형과 비교할 경우, 사용한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의 경시적 변화 특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② 성상(예: 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젤, 젤리, 바, 필름)

③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

(예: 진공, 밀봉 등)

④ 보존 및 유통온도

⑤ 보존료 사용여부

⑥ 유탕․유처리 여부 

⑦ 살균 또는 멸균방법

  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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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가. 원재료 생산자

생산단계에서의 원료 품질은 제품의 품질이나 소비기한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료생산자는 제조업자가 원하는 사양을 준수하여 

생산관리 함으로써 제품의 일정한 품질을 유지시켜야 한다.

나. 원재료 공급자

제조업자가 원하는 정확한 원재료를 제공하여 최종 제품의 사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원재료 공급자는 적절한 포장방법과 운송방법(온도조절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품질의 원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제조업자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책임이 있다. 설정된 소비기한은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소비기한을 짧게 또는 길게 잡으려는 

유통업체의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유통업자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장에서 소매업체로 운송한다.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을 저장시설 내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적절한 온도 

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운송지연, 포장손상 및 운송 중 다른 

제품으로부터의 오염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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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매업자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까지의 저장, 진열, 취급, 판매를 담당한다. 

소매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 판매대에서 회수하여야 하고 

제조업체에서 정한 취급방법에 따라 제품을 저장해야한다.

바. 소비자

유통의 최종단계로서 저장조건을 준수하여 제품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제품에 명시된 표시사항을 지키고 신중한 식품, 축산물, 건강

기능식품의 취급습관을 길러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품질이 

최상일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기한 설정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제품이 품질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설정할 책임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 있으며, 설정된 소비기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은 원재료 생산자, 원재료 공급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도･소매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있다.

소비기한 설정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은?

소비기한 설정은 제품의 안전과 회사의 지속적인 품질에 대한 책임을 반영한다.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인력 및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위한 실험시설

(1) 실험에 적절한 저장시설(온･습도조절이 가능한 저장고, 제품 포장 

및 보관특성을 고려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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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 실험시설

(3) 이화학 실험시설

(4) 관능검사 시설

나. 소비기한 실험계획,  소비기한 실험결과, 결과 분석 및 해석이 가능한 

전문인력

다. 소비기한 설정실험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리체계

소비기한의 최종 결정시 참고할 자료는?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제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제3호,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식품, 식품첨가

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최근 고시)｣ 등 

관련 법규 등

※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검색창 내 검색

나.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가이드라인 

다. 주요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논문 및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협회 및 동

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

라. 자사에서 정한 품질기준 및 규격

마. 시장정보(유사제품 등)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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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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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비기한 설정 실험 지표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부패 형태와 주요 요인

가. 모든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질·부패되기 마련이다. 부패는 여러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부패란 소비자들이 더 이상 섭취할 수 

없는 정도로 변질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부패는 단순히 색깔, 

풍미, 조직감, 향 등이 변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 섭취할 수 없게 되는 

것,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중의 비타민 등과 같은 영양소가 파괴

되어 표시된 함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심각한 의미의 

부패는 식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발병이나 사망에 이르러 식품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들은 

배합 비율, 가공 처리, 포장, 저장, 취급 등을 통하여 이러한 변질･부패 

속도를 가능한 늦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나.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부패로 발생되는 주요 3가지 변화는 

물리적 부패(physical spoilage), 화학적 부패(chemical spoilage) 및 

미생물학적 부패(microbiological spoilage)이다. 이러한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부패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표 1에서는 식품 및 축산물의 유형에 따라 부패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과 

부패의 형태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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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식품 및 축산물 유형별 변질･부패의 주요 형태 및 요인

식품 및 
축산물유형 변질·부패 형태 주요 요인

우유 산화, 가수분해형 산패, 세균발육 온도, 산소, 빛, 금속

분유 산화, 갈변화, 응고 온도, 습도, 산소

유제품 산화, 산패, 유당결정화 온도, 산소, 빛, 금속

아이스크림 빙결정, 유당결정화, 산화 온도, 산소

쇠고기 세균발육, 산화, 수분 손실, 색 손실 온도, 습도, 산소, 빛

닭고기
세균발육, 병원균, 관능품질, 효소저하,
물리적 부패

온도, 산소

어류/수산물 세균발육, 산화 온도, 산소

과일 효소성 연화, 세균 발육, 수분 손실 온도, 습도, 산소, 빛

야채 효소 활성, 세균발육, 수분 손실 온도, 습도, 산소, 빛

빵
수분이동, 전분 노화, 세균･곰팡이 발육, 
산패

온도, 습도, 산소

초콜릿 당결정, 지방결정, 산화 온도, 습도, 산소

커피/차 산화, 휘발성 향기성분 손실 산소, 습도, 빛

향신료/설탕/소금 색･향 손실, 덩어리화 산소, 습도, 빛

캔디 수분 이동, 당결정 온도, 습도

튀김식품 산패, 수분증가 온도, 산소, 빛, 금속

치즈
세균･곰팡이 발육, 수분 손실, 산화,
비효소적 갈변, 유당결정화

온도, 산소

건조식품
영양소 손실(비타민C, B1, 라이신),
수분 증가 비효소적갈변, 산화, 색소분해

온도, 습도, 산소

탈지분유 비효소적 갈변 습도

시리얼 수분이동, 산화, 전분 노화, 파손 온도, 습도, 산소

파스타
수분증가, 색소손실, 산화, 전분 노화
영양소 손실(비타민B1, 단백질)

습도

농축주스
영양소 손실(비타민C, A), 세균/곰팡이
발육, 색·맛·탁도 손실

온도, 산소

과실/채소 통조림 색·맛·조직감 손실, 영양소 손실 온도

기타 냉동제품 산화, 빙결정, 조직 변화 온도, 산소

(Kilcast and Subramanian(2000), Labuza and Szybist (2001), 

Open shelf-life dating of foods NTI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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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수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별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시판 중인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제품이라도 

소비기한 정보를 사용하고 해석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품의 소비기한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소비기한을 

연장시킬 수도 단축시킬 수도 있다.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은 표 2와 같다.

표 2. 소비기한에 영향 미치는 내부적,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 원재료

∙ 제품의 배합 및 조성

∙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

∙ pH 및 산도

∙ 제조공정

∙ 위생수준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산소 유무 등)

∙ 저장, 유통, 진열조건

(온도, 습도, 빛, 취급 등)

∙ 소비자 취급

1) 내부적 요인

가. 원재료

원재료는 최종제품의 품질 일관성, 오염물질 수준 및 관능적 특성을 결정한다. 

따라서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원료와 성분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료를 납품받는 경우 원재료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증명, 시험성적서 등)를 공급업자로부터 제공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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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분 배합 및 조성

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와 원재료간 혼합 시 일어나는 반응 및 배합비율 

오차 등은 미생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희석제, 안정제, 유화제, 

항산화제, 효소 등의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뿐만 아니라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수분함량 및 수분활성도

수분활성도(Aw)란 동일한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P0)과 식품이나 

용액의 수증기압(P)의 비율을 말한다. 끓는점, 어는점, 평형상대습도 및 

삼투압과 관련이 있다.

Aw = P / P0

쉽게 말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내 

수분의 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수분활성도가 용액 내 분자나 

이온의 수에 의존하는 분자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미생물은 세포질의 

구조적 안정성과 물질 대사 과정을 위해 수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미생물의 세포막은 선택적 반투과성이기 때문에 용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최대값 이하에서 수분활성도는 감소되어 세포로부터 물을 끌어내면서 

내･외부의 수분활성도 값이 동일해질 때까지 세포의 내용물이 농축될 

것이다. 이러한 농축에 의해 미생물의 물질대사과정이 늦어지거나 생육이 

정지된다. 따라서 수분활성도는 미생물 생육의 잠재성 및 품질저하와 

관련된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대부분의 미생물은 수분활성도 0.6이하에서는 생육할 수 없고 0.9이상에서 

생육이 가능하다.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의 수분활성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고 수분활성도 (>0.92)

∙ 중간 수분활성도 (0.85∼0.92)

∙ 저 수분활성도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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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조 시 사용된 소금, 설탕 같은 성분과 건조, 절임, 조리 등과 같은 

가공 기술은 수분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수분활성도 값을 제품 안정성에 

대한 절대값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라. pH와 산도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pH는 소비기한, 특히 미생물학적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생물은 일정한 pH 범위에서 생육하고 번식한다. 

일반적으로 pH 4.6 이하인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은 자랄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pH에 따라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강 산성 (pH < 3.5)

∙ 중간 산성 (pH 3.5∼4.5)

∙ 약 산성 (pH > 4.5)

이외에도, 산의 본질은 보존 및 소비기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산성 

보존료가 첨가된 제품의 보존력은 비해리 분자에 의한 것이고 pH가 낮을

수록 비해리 정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보존력에 영향 미치는 pH 효과를 고려

해야 한다.

2) 외부적 요인

가. 제조공정

제조공정이란 혼합, 가염, 훈연, 발효, 가열, 냉각, 냉동, 탈수, 고온살균 

등 제품 제조 시 가공 처리되는 모든 공정을 포함한다. 가공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보존과 소비기한의 연장이다. 적절한 공정의 선택은 최종

제품의 소비기한을 개선할 수 있다. 외관, 향미, 소비기한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료의 양과 품질 및 제조공정단계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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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생수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위생수준은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공정 중 환경으로부터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오염을 최소화 

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소비기한을 유지하고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GMP 및 HACCP 등을 

참고한 안전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포장은 저장, 판매, 유통 등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 오염물질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품질 및 소비기한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공공정 외에 적절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의 선택은 

중요하다. 또한 사용된 포장 방법이 미생물의 생존, 생육, 감소 또는 

제거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도 판단해야하므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적절한 포장재질이나 포장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소 이용 환경은 미생물의 생존과 생육에 필수적이다. 산소 이용성은 환경의 

산화환원 전위나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산화환원 반응에 영향을 

미쳐 소비기한에 영향력을 갖게 되며, 산화환원전위(Eh)는 전자를 얻거나 

잃음으로써 안정된다. 산화환원전위(Eh)는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산소 요구에 

의해 달라진다. 이에 산소요구에 따라 미생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하나, 

제품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독으로 산화환원전위(Eh)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 호기성균 (+500 ∼ +300mV)

∙ 혐기성균 (+100 ≤ -250mV)

∙ 통성혐기성균 (+300 ∼ -100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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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산소이용정도를 이용하여 공기조절 또는 진공포장을 사용하거나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주변에 공기를 제거함으로써 소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혐기성 세균들은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생육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미생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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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장, 유통 및 진열

저장, 유통 및 진열 시 온도, 상대 습도, 빛과 같은 조건들은 제품의 품질과 

소비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해진 저장온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미생물 생육, 조직감, 물성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비기한 

설정의 실험조건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마. 소비자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여 실제로 섭취할 때까지의 취급방법은 제조사가 

설정한 소비기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제조사는 제품 

포장에 저장온도와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취급방법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다.

바.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의 상호작용

위에 언급된 내･외부적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여 조합되는 내용에 따라 

소비기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특정 단일요인 1가지가 

소비기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정실험 지표의 선정, 실험, 해석

1) 설정실험 지표 선정의 필요성 및 활용

가. 소비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식품, 축산물, 건강

기능식품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객관적인 설정실험 지표를 선정

할 필요가 있다.

나. 객관적인 설정실험 지표란,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실험 등에서 수치화가 

가능한 지표를 말한다. 주관적인 설정실험 지표로는 색, 향미 등을 

측정하는 관능적 지표가 있는데 적절하게 관리된 환경에서 훈련된 

평가원(패널)에 의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된다면 관능검사의 

지표도 객관적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4 -

다.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설정실험 지표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에 따라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지표로서 설정되어야 하며, 

이들 지표는 다음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측정이 용이하고 재현성이 있을 것

∙ 관능적 품질평가와 잘 일치할 것

∙ 낮은 반응차수(n=0, 1)를 가질 것

∙ 위생적인 특성을 고려할 것

∙ 영양적인 특성을 고려할 것

라. 언급된 조건에 적합한 설정실험 지표를 선정하더라도 정확한 소비기한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조건에서 

실시해야 하고, 선정된 설정실험 지표의 개별특성 뿐만 아니라 

지표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실험지표 실험의 종류

가. 이화학적 실험

제품의 제조일부터 품질변화를 이화학적 분석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다.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단순한 이화학적 실험에서부터 정밀 기기분석에 의한 정량까지 다양하다. 

수분, 산가, TBA가, pH, 산도, 당도, 영양성분, 비타민류, 지방산 분석 

등을 들 수 있다. 실험법은 국내･외적으로 법규에서 정한 공인된 공정서의 

실험법을 사용해야 하며, 없는 경우 학술지 게재 실험법(논문제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증과 문서화를 거쳐 개발된 방법(관련자료 첨부)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미생물학적 실험

제품의 제조일부터 품질변화를 미생물학적 분석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다.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제조방법, 온도, 시간, 포장 등의 

보존 조건에 따라 효과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미생물학적 지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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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반적 지표로서는 일반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진균수, 식중독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유산균수 등을 들 수 

있다. 객관적인 지표(수치)로서 표현되는 것이 가능해야 과학적인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화학적 실험과 마찬가지로 실험법은 국내･외적으로 

법규에서 정한 공정서의 실험법을 사용해야 하며, 없는 경우 학술지 

게재 실험법(논문제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증과 문서화를 거쳐 개발된 

방법(관련자료 첨부)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으로 식품 및 축산물 

내 병원균의 잠재적 위해결정을 위하여 연구 중인 검체에 의도적으로 

미생물을 주입하는 미생물학적 모의시험(microbiological challenge 

testing)을 사용할 수 있다. 품질규격은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 따라 허용된 법적 규격을 따르거나, 법적 규격이 없는 경우 수 년 

간의 경험에 근거한 제조사의 내부 품질규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설정의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 관능 검사

제품의 제조일부터 품질변화를 관능적 검사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다. 

즉, 제품의 특성을 사람의 시각·미각·후각·청각·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해 훈련된 또는 유경험 및 무경험 평가원(패널)(제품 개발에 밀접하게 

참가한 사람 제외)과 제품에 적절한 검사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최근에

는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향미, 색, 조직감 등을 측정하기도 하나, 측정기기로부터 

얻어진 결과와 관능검사로부터 얻은 결과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과는 통계학적 해석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단, 검체의 미생물학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맛 실험이 포함된 관능평가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라. 물리학적 실험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실험 이외에 다른 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스킷이나 스낵의 바삭함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경도, 소스의 

점성을 측정하기 위한 점도 실험 등이 있다. 이 방법들은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있어서는 중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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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일부 플라스틱의 균열, 평판 알루미늄의 작은 구멍, 캔 재질의 

결함 등 포장재 검사는 꼭 필요한 사항하다. 기후조건 또한 포장재의 

물리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수출국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포장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순 시각검사 

뿐만 아니라, 진동, 충격, 압력 등의 실험이나 출장실험을 실시하여 제품의 

잠재적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설정실험 지표에 이용될 수 있는 실험항목들

이화학적
수분, 수분활성도, pH, 산가, TBA가, 휘발성염기질소(VBN), 산도, 
당도, 영양성분(비타민 등),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등

미생물학적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곰팡이수, 진균수, 유산균수
식중독균(바실루스 세레우스,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황색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제네스) 등

물리학적 점도, 색도, 탁도, 용해도, 경도, 비중 등

관능적
외관(곰팡이, 드립, 침전물, 케이킹, 분리상태, 색택, 외형 등)
풍미(향, 냄새, 산패취 등), 조직감(물성, 점성, 표면균열, 표면
건조 등), 맛 등

 ※ 필요시 해당 품목의 기준 및 규격(공통규격 포함)을 설정실험 지표로 추가할 수 있다.

3) 결과의 해석

가. 설정실험 지표에 대한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실험결과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품질변화에 대해 시간과 반응속도상

수로 표현되는 화학반응식(아레니우스 방정식 등)을 사용하여 해석

할 수 있다.

나. 미생물이 주요 지표인 제품인 경우, 수학적 방정식을 이용한 상용화된 

예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 관능검사 결과도 다양한 통계적, 그래프식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화학 및 제약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Weibull Hazard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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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계수의 산정

가. 목적

‘품질안전한계기한’은 제품에 정해진 보관 및 유통조건에서 품질은 

보장하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허용 기간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산출한 값으로 실제 유통되는 제품의 소비기한은 롯트(Lot)별 

내부적(원재료, 배합비, 수분함량 등) 또는 외부적(제조공정, 위생수준, 유통․
보관조건, 장보기 등)요인의 차이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값은 절대 값이 아니므로 재현성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1.00미만으로 하고, 안전마진을 고려한 보정이 필요하다.

나. 적용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대해 영업자가 산정한 1.00 미만의 

보정값(안전계수)을 적용하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해 얻은 ‘품질안전

한계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설정된다.

예) 14개월(품질안전한계기간) × 0.90(안전계수) = 12개월 6일(소비기한)

  ※ 통상적인 소비기한 안전계수(0.80~0.90)

안전계수는 제조과정 중의 위생관리 수준과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영업자의 책임하에 산정하는 값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원료(PHF* 여부)

수소이온농도(pH)

수분활성도(Aw)

보존료 함유

살균 또는 멸균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관온도(냉장/냉동/상온)

소비자 취급(장보기 시간 등)

*PHF(Potentially Hazardous Food, 잠재적 위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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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부적․외부적 요인의 차이는 같은 유통환경 또는 소비단계 남용조

건(온도 및 노출시간)에서 제품별 감수성의 차이를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품일수록 품질변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계수를 

산정할 때는 이러한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통․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취급

상의 부주의로 인한 품질변화와 이에 따른 제품의 변질에 대한 안전 

우려까지 고려하는 것은 소비기한 설정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는다.

다. 안전계수 산정 시, 고려 사항 (예시)

 ① A사의 실온제품(1 ~ 35℃)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결과에 의하면 품질

안전한계기간이 35℃에서 5일, 25℃에서 7일, 15℃에서 11일, 5℃

에서 30일로 유통 온도에 따른 제품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안전계수를 설정할 때는 실제 유통온도를 확인

하고, 제품의 관리 방향과 위험 수용 범위(역량) 등을 고려하여 안

전계수를 설정해야 한다.

 ② 냉동, 냉장 식품의 경우 품질안전한계기간이 온도에 민감하므로  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구매 후 

이동시간)과 온도를 고려해서 안전계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다.

  ※ 일반적인 소비자의 장보기/운반 시간은 1시간으로 실온으로 운반함

 ③ 소비기한 설정시험을 통해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에 대해 1.00 

미만의 계수(안전계수)를 곱하여 객관적인 항목(지표)에서 얻은 기한보다 

짧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설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안전 계수를 적용

하기 전과 후의 기한이 동일 일자가 될 수도 있다.

  예) 24시간[1일] (품질안전한계기간) × 0.95(안전계수) = 22.80시간[1일]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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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과 같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큰 안전계수 값의 적용이 가능하다.

    - 살균 또는 보존료 함유 제품

    - 수소이온농도(pH) 4.6 이하의 제품

    - 수분활성도(Aw) 0.85 이하의 제품

    - 공기제거, 진공포장 제품 

    - 추가적인 조리가 필요한 제품(조리 필수)

    - 주원료가 고단백(육류, 어패류 등의 주원료) 제품이 아닌 경우

    - 냉동 또는 멸균 제품

⑤  특히, 냉동식품의 경우 안전계수를 0.97, 멸균제품은 예외적으로 1.00으로 

설정가능하다. 단, 가정으로 운반 시 보관·유통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보정해야 한다.

⑥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여 실제로 섭취할 때까지의 취급 방법 (가정에서의 

저장 온도, 개봉 후의 취급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명기할 경우 안전

계수를 높게(소비기한을 길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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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설정실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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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실험이란?

제조사가 의도하는 소비기한의 약 1.3∼2배 기간 동안 실제 보관 또는 유통 

조건으로 저장하면서 선정한 설정실험 지표가 품질안전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품의 소비기한을 가장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이다. 별도의 통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아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간,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3개월 이내의 비교적 소비기한이 

짧고 유통조건이 단순한 제품에 효율적이다.

실측실험의 한계

가. 실측실험은 정확한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원칙적인 방법이지만, 3개월 

이상의 소비기한을 가진 제품인 경우, 실험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된다.

나. 예정된 보관 또는 유통 조건이 바뀌면 새롭게 실험을 설계하여 수행

해야 하고, 예측은 불가능하다.

가속실험이란?

실제 보관 또는 유통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단기간에 제품의 

소비기한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온도가 물질의 화학적, 생화학적, 

물리학적 반응과 부패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실제보관 또는 유통

온도와 최소 2개 이상의 비교 온도에 저장하면서 선정한 설정실험 지표가 품질안전한

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를 아레니우스 방정식

03  소비기한 설정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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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henius equation)을 사용하여 실제 보관 및 유통 온도로 외삽한 후 소비기한을 

예측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산과정이 어렵고 복잡하여 초보자가 접근

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간,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3개월 이상의 비교적 

소비기한이 길고 유통조건이 복잡한 제품에 효율적이다.

가속실험의 한계

가. 온도 증가에 따라 물리적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예, 고체지방의 

용해), 이 변화는 소비기한 설정에 관여하는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불투과성 포장재질로 포장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수분 손실로 인한 

반응속도의 증가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냉동 저장동안, 반응물은 동결되지 않은 부분에 농축될 수 있어 실험구보다 

더 낮은 온도에 저장되는 대조구에서 더 높은 반응속도를 초래할 수 

있다(예: 냉동육의 지방산화).

라. 45℃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단백질 변성 등의 변화로 반응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되어 잘못된 예측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마. 가속실험은 각각 다른 온도조건에 관련된 변질이기 때문에, 미생물 

실험 시 저장온도에 따라 최적온도에 해당하는 부패 미생물이 생육할 

수 있다.

바. 가속실험의 기초가 되는 아레니우스 방정식은 온도만을 단일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지만, 2개 이상의 변수(온도, 습도, 염, pH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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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실험과 가속실험의 선택범위는?

가. 소비기한 3개월 미만의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실측실험(검체특성에 따라 가속실험 검토)

나. 소비기한 3개월 이상의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가속실험(검체특성에 따라 실측실험 검토)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은 원칙적으로 실측실험이 우선

이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 출시일정, 경제성 등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속실험을 

선택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였다면, 반드시 실측실험을 통해 가속실험으로부터 

예측한 결과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험의 수행

가. 검체준비

⑴ 일반사항

① 현재 시판하고자 하는 최종 제품의 형태로 가공･포장된 것을 검체로 

준비한다.

② 검체와 포장재질에 사용된 성분의 특성 및 부패와 잠재적 위해요소 

등과 같은 관련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③ 검체의 생산이 실험실 또는 공장 규모에 관계없이 검체의 준비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④ 검체는 대표성을 갖도록 무작위로 선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⑤ 검체수는 실험에 필요한 대조구와 실험구 수를 고려하여 준비한다. 특히, 

저장기간 동안 기대되지 않은 변화 발생 시 수행해야 할 재실험이나 

관능검사 시 검사방법과 평가원수(패널)를 고려하여 실험 종료 시까지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하는 것이 유용하다. 통상 이론치의 

20∼50%정도의 여유를 두어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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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체는 불투과성 재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가속실험에서 일부 성분은 

수분활성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불완전한 포장은 상대습도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알아두기
∙ 대조구

㉠ 안정적 대조구 : 냉장, 냉동, 공기조성 조절과 같이 시간경과 후에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하에 저장된 제품. 만일,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장조건에 없었다면 이 형태의 대조구는 사용할 
수 없음. 관능검사에서 차이검사(difference test)를 선택했다면 
각 실험날짜에서 실험을 수행할 대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형태의 대조구가 필요함.

㉡ 통계적 대조구 : 0시점 관능검사에서 얻은 수치 값을 대조구로 
사용. 차이검사(difference test)를 선택하였다면 이 형태의 대조구는 
사용할 수 없음.

㉢ 신선 대조구 : ㉠ ㉡과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대조구가 없다면, 각 날
짜에서 얻어진 신선 대조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형태의 대조구는 배
치(batch)간 차이가 최소라는 점을 확인한 후 사용 가능함.

∙ 실험구
㉠ 실험에 사용될 실험구는 의도하는 제품을 대표하는 것으로 최종

제품의 형태로 가공･포장된 것이어야 함.
㉡ 실험구는 대조구와 동일한 배치(batch)에서 얻어야 함. 이것을 

실행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배치(batch)를 사용한다면 변이의 
위험성이 증가되어 대조구와 실험구간 차이가 모호하게 됨.

㉢ 실험구 및 대조구는 생산일자나 생산장소 등이 동일하거나 근접
해야 함.

㉣ 실험구와 대조구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의 0시점에서 선택한 실험방
법에 따라 초기실험 및 관능검사가 수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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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관능검사용

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검체가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세균수, 대장균군 등 확인).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검체에 대해서도 평가원(패널) 섭취 실험이 포함된 

관능검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미생물학적 안전이 확인되면 검체는 준비된 실험계획 안에 따라 준비

한다.

∙ 일반적으로 뜨겁게 소비되는 제품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하여 

제공한다.

∙ 분리된 조각으로 소비되는 제품을 균질하게 분쇄하여 제공해서는 

안 된다.

∙ 각각의 평가원(패널)에게 주어진 검체들의 크기와 성분은 최대한 

동일하게 분배 되도록 주의한다.

③ 외관 평가 시에는 빛의 조건을 구체화 한다.

④ 검사용기는 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선택한다. 세척 가능한 

도자기, 유리, 일회용 플라스틱, 종이, 뜨겁거나 차가운 재료를 위한 

단열용기도 사용할 수 있다. 단, 냄새와 화학물질 등을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입안세척제는 검체사이, 기간사이에 평가원(패널)들이 사용할 수 있으나, 

평가되는 제품 향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 탄산수, 저자극 

식품(소금기 없는 크래커)은 사용할 수 있다.

나. 저장조건

⑴ 저장온도

① 실측실험

저장온도는 제조 후 보관, 유통, 진열, 소비 전 보관 등 제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고려하여 최소 2개의 온도 즉, 

유통온도와 비교온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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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설정이 불가능하다면,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설정한다.

구분 유통온도 저장온도 상대습도
상온

유통제품 15∼25℃ * 유통온도 : 25℃
비교온도 : 15℃ 75%

실온
유통제품 1∼35℃ * 유통온도 : 35℃

비교온도 : 25℃ 90%

냉장
유통제품 0∼10℃ * 유통온도 : 10℃

비교온도 : 15℃ 90%이상

냉동
유통제품 -18℃이하 * 유통온도 : -18℃

비교온도 : -10℃ 100%

* 유통온도 : 반드시 제품의 대표 유통온도를 포함하여 저장조건을 설정

  비교온도 : 제시된 온도 이외에 해당 제품의 실제 유통환경에서 수집된 온도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온도를 참고하여 설정하는 것도 가능

* 수출제품의 경우 수출국의 규정을 참고하여 설정

② 가속실험

저장온도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 최소 3∼4개의 온도가 필요하므로, 제품의 

저장은 유통온도 외에 최소 2개 이상의 온도를 추가하여 설정한다.

구분 유통온도 저장온도 상대
습도

상온
유통제품 15∼25℃

∙대조구(유통온도) : 25℃
∙실험구 : 15∼40℃ 범위 내 5℃ 또는

10℃간격으로 최소 2개 온도이상
75%

실온
유통제품 1∼35℃

∙대조구(유통온도) : 35℃
∙실험구 : 15∼45℃범위 내 5℃ 또는

10℃간격으로 최소 2개 온도이상
90%

냉장
유통제품 0∼10℃

∙대조구(유통온도) : 10℃
∙실험구 : 15∼40℃범위 내 5℃ 또는

10℃간격으로 최소 2개 온도이상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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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온도 : 반드시 제품의 대표 유통온도를 포함하여 저장조건을 설정

* 수출제품의 경우 수출국의 규정을 참고하여 설정

▶ 알아두기
∙ 유통온도 : 제품의 대표적인 유통온도 조건을 선택함.
∙ 비교온도 : 극단의 환경, 여러 유통단계에서 소비된 시간을 참조하여 적절

한 비교온도를 결정함. 비교온도에서 얻은 실험결과는 적절한 
안전계수 설정에 활용 가능 

∙ 외부적 요인(장보기 등)을 고려하여 안전계수 설정에 활용 가능 

구분 유통온도 저장온도 상대
습도

냉동
유통제품 -18℃이하

∙대조구(유통온도) : 
-40℃ 또는 -25℃ 또는 -18℃

∙실험구 : -5∼-30℃ 범위 내 5℃
또는 10℃간격으로 최소 2개 온도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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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상대습도

불투과성 포장재질로 포장된 제품인 경우,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제외하여도 무방하나, 습도영향이 높은 포장 재질(에틸렌비닐알코올

(EVOH), 폴리아미드/나일론(polyamide/nylons), 폴리카보네이트(PC) 등)로 

포장된 제품인 경우 중요하므로 설정한다.

⑶ 저장기간

① 실측실험

실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목표 소비기한 이상으로 저장한다. 저장기간은 의도한 

소비기한의 1.3∼2배 기간으로 저장한다.

② 가속실험

실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목표 소비기한의 50% 이상이 되도록 저장한다. 

저장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저장한다.

예) 예상소비기한 2년인 경우 저장기간은 1년 이상

예상소비기한 1년인 경우 저장기간은 6개월 이상

예상소비기한 6개월 이상인 경우 저장기간은 3개월 이상

⑷ 실험주기

저장온도별로 의도한 소비기한이 15일 이내의 것은 매일 실험하고, 15일 

이상의 것은 저장기간 내 최소 6회 또는 전체 저장기간을 100%로 보고 

저장기간의 20%, 25%에 해당하는 간격으로 설정한다. 종료점 이후의 평가는 

제품이 기대되는 저장기간 안에 있는지 저장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예1) 0%(기준점), 20%, 40%, 60%, 80%, 100%(종료점), 120%(종료점 이후)

예2) 0%(기준점), 25%, 50%, 75%, 100%(종료점), 125%(종료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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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 기준점 결정 : 제품의 특성과 연구목적에 따라 결정

･ 제조일자
･ 소매점 도착일자
･ 제품이 구매되는 날짜
･ 제품성분이 평형에 도달하는 날짜

∙ 종료점 결정 :
･ 현재 또는 유사제품의 과거 데이터
･ 경쟁제품의 공개된 소비기한
･ 광고나 라벨 표기 요구사항
･ 마케팅 또는 유통 요구사항
･ 포장이나 원료배합 안정성에 따른 기대 저장기간

∙ 실험시점 결정시 고려사항 : 제품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실험을 집중
･ 저장기간 초기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

중요시점은 초기 : 0%, 15%, 30%, 50%, 100%, 종료점 이후
･ 저장기간 후기에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

중요시점은 후기 : 0%, 50%, 65%, 80%, 100%, 종료점 이후
･ 과거 데이터가 거의 없는 신규제품

의미 있는 변화시점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다 잦은 실험필요 0%, 
25%, 50%, 75%, 100%, 종료점 이후 1시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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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실험반복수

실험주기마다 1회 단일 포장을 1개 실험군으로 하여 무작위 최소 3개의 

검체로 3반복 수행되어야 한다.(관능검사 시 검체수는 재고려한다.)

⑹ 설정실험 지표

본 가이드라인의 ｢설정실험 지표｣에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여, 제품 특성에 

따라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및 물리학적 실험을 위한 설정실험 지표를 

선정한다.(｢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식약처 최근고시)｣ 등 관련 법규, 식약처 등 관련기관의 가이드라인, 관련된 

연구 문헌과 유통되는 유사제품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⑺ 품질안전한계(규격)

∙ 법규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 법규에 정한 규격이 없는 경우 국제규격(CODEX 등)을 참조한다.

특히, 법규에서 정한 세균수 규격이 없는 경우 미생물학적 초기 부패

시점인 100,000/g이하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 국내･외 법규에서 정한 규격이 없는 경우, 수년 간 경험을 근거로 관련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계가 일정하게 합의한 규격을 고려

할 수 있다.

∙ 이상의 내용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단, 2개의 설정실험 지표간 상관관계가 적은 경우 오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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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실험방법

∙ 법규에 정한 공인시험법을 사용한다.

∙ 법규에 따로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CAC 규정, AOAC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CODEX 규격의 시험방법에 

따라 실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타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검증과 문서화를 거쳐 개발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알아두기
※ 법적 규격이 없는 지표의 규격값 산출

관능검사(9점 기호도척도법)와 지표 간의 회귀방정식을 구하고, 이 식
에 관능검사의 한계 규격값 5점(9점 기호도척도법 기준)을 대입, 산출한 
값을 해당 지표의 규격값으로 활용
(단, 두 지표간 상관관계가 적은 경우 오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
적 규격이 정해진 설정실험 지표의 규격값과 비교하여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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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결과해석

① 실측실험

∙ 법규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설정실험 지표 중 가장 먼저 한계(규격)에 도달한 지표의 직전일을 

그 제품의 품질안전한계일로 한다.

∙ 최종 소비기한은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미만의 안전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업체 자율설정).

∙ 관능검사의 경우 제품에 따라 적절한 검사방법을 선택한다. 본 가이드

라인 Ⅳ.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표 1 ∼ 표 8에  

제시된 결과분석 방법에 따라 해석한다.

② 가속실험

∙ 법규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속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실제 유통조건으로 추정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시간에 따른 품질변화를 반응속도상수로 표현하는 화학반응식에

서 적절한 반응차수(0차 또는 1차)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선형회귀분석한

다. 기본원리는 본 가이드라인의 가속실험 해석방법에 따른다.

∙ 회귀분석과 잘 맞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R2＜0.8), 데이터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재실험 또는 설정실험 지표의 변경을 검토한다. 시험결과의 

오차는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최종 소비기한은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미만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업체 자율설정).

⑽ 문서화

소비기한 설정실험 결과보고서에는 실험 결과보고서 요약,  제품특성, 실험

방법(검체준비, 저장조건(온도, 습도), 저장기간 및 실험주기, 실험반복수, 

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실험법), 실험결과(데이터, 결과해석자료), 

결론, 참고자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날짜와 서명을 기재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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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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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관능검사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인간의 시각･미각･후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외관, 냄새, 맛, 조직 등에 대해 분석적․객관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소비자 기호도를 대변하는 주관적 기호도 검사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적 관능검사 방법은 저장시간 경과에 따른 품질특성의 변화를 기록하고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 소비기한의 종료점을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관능적인 

변화는 다른 변화들이 측정되기 전에 감지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하고자 하는 제품의 

미생물학적 안전만 보장된다면 저장 실험 동안 제품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능검사는 측정기기를 이용한 실험과 비교해 오차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결과의 

재현성도 컨디션, 시간대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훈련된 평가원

(패널)에 의해 결과의 재현성이 확인된 검사방법은 설정실험 지표에 대한 적당한 

기기측정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측정기기보다 인간의 감도가 높은 

경우 등에는 유효하게 이용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갖추어지고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분명한 관능검사의 목적 2) 관능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3) 적합한 실험 절차의 사용 4) 적합한 평가원(패널)들의 선택 및 

교육훈련 5) 적절한 데이터의 취급과 통계적 분석

본 장에서는 이상의 언급한 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능검사 실험 시 

필요한 사항과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04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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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관능검사 수행 전 실험의 목적을 정확히 한다.

∙ 제품이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간의 양을 결정

∙ 제품에 관능적인 문제가 발견되기 전까지의 시간의 양을 결정

∙ 제품의 소비기한을 결정

가. 관능검사 실험 종료기준 선택

회사의 정책 및 목적, 시장조건, 사업 고려사항 등 실험 종료점을 결정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음 3가지 기준을 참조하여 

선택한다.

⑴ 제품의 전체적인 관능상태가 변화하는 시점

⑵ 소비자 감각의 측면에서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제품의 특성변화 시점

⑶ 제품의 기호도가 매우 낮은 시점

▶ 알아두기
⑴⑵ 기준 선택시 : 분석적 검사방법 이용(훈련된 평가원 참여)
⑶ 기준 선택시 : 기호도 검사방법 이용(다수의 소비자 참여)
∙ 선택된 실험 종료기준에 따른 긍정적 결과

의도된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품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선택된 실험 종료기준에 따른 부정적 결과

선택된 종료점이 소비자에게는 불만족하여 제품을 더 이상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너무 일찍 종료점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아직 사용가능한 
제품이 제외되는 경우

∙ 부정적 결과 최소화를 위한 노력
과거 수행한 유사제품의 관능연구, 마케팅연구, 제품기술, 제조 고려
사항, 마케팅 목적 및 기타 사업상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 뿐 아니라 
마케팅, 영업, 제조, 품질보증, 품질관리, 관능검사 참여연구자 등에 의해 
검토되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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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능검사 실험 종료점 선택

⑴ 대조구와 유의차가 발생하는 있는 시점

⑵ 1개 또는 그 이상의 기준 제품 특성과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시점

⑶ 미리 결정한 기호도의 의미 있는 감소 시점

검사방법

검사방법의 일반적인 범위는 반복실험과 평가원 훈련이 요구되는 분석적 검사의 

1) 차이검사(difference test) 2) 묘사분석(descriptive test) 및 반복실험 없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평가하는 3) 기호도 검사(affective test)가 있다. 이를 수치

화 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법, 등급법, 순위법, 평점법/척도법 등의 방법이 사용된

다(표7 참조).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에서는 이를 혼합한 기술들이 

주로 사용된다.

구체적인 방법의 선택은 관능검사 실험 종료기준 선택에 따른다. 만일, 종료기

준이 제품의 기호도로 선택되었다면 반복평가 없이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호도 검사를 진행한다.

가. 차이검사(difference test)

제품에 인지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 경우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방법이 모든 제품에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을 경고 한다. 

예를 들면, 차이검사는 동일 배치에서 얻은 2개의 대조구 사이에 관측된 

차이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차이검사 방법에는 삼점검사(Triangle 

test), 일-이점검사(Duo-Trio test), 이점비교검사(Paired comparison test), 

오-이점 검사(Two-out of-five test), A-부A 검사("A" or not "A" test), 

기준 차이검사(Difference from control test) 등의 방법이 있다(표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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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묘사분석(descriptive test)

훈련된 5-10명의 평가원들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 개선, 품질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능적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으로, 향미 

프로필(flavor profile), 텍스처 프로필(texture profile), 정량적 묘사분석

(quantitative descriptive analysis), 스펙트럼 묘사분석(spectrum descriptive 

analysis), 시간-강도 분석(time-intensity analysis) 등의 방법이 있다. 물론, 종료

점을 정할 수 있는 명백한 특성 변화가 있을 때는 종료점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방법으로 적절할 수 있겠지만, 소비기한의 종료점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 가이드라인에서 상세설명은 제외하였다.

다. 기호도 검사(affective test)

선택한 종료기준에서 기호도가 감소한다면 적절하다. 기호도 검사는 기초를 

세우기 위해 초기에 수행될 수 있고, 이후 미리 결정한 종료기준에 이를 때까지 

특정간격으로 반복할 수 있다. 기호도 검사수행의 평가원으로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초점그룹연구(focus group study), 초점평가원연구

(focus panel study), 1:1 면접(one to one interview) 등 제품개발 초기에 

제품의 개념 설정이나 제품개발의 여러 단계에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성적 

검사와 이점기호도검사(paired preference test), 순위기호검사(rank preference 

test), 기호도 척도법(hedonic scale) 등 제품의 개발단계에서 차이 검사결과 

차이가 나타난 경우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지를 조사하거나 개발제품, 시제품, 

경쟁제품의 기호를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는 정량적 검사로 구분된다. 소비

기한 설정과 관련해서는 정량적 검사 중 기호척도법이 주로 사용된다(표8 참조).

▶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방법의 일반적인 선택 기준은?
∙ 기호도 검사(기호도 척도법) : 저장기간 중 관능에서 일어난 변화를 종합

적인 기호도로 판단할 수 있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차이검사 : 저장기간 중 관능에서 일어난 변화를 기호도로 판단하기 어려

운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예) 식용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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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패널)

검사방법으로 차이검사(difference test), 묘사분석(descriptive test)법이 선택되

면 평가자는 훈련받은 평가원을 사용한다. 기호도 검사(affective test)가 선택된다

면 반복평가 없이 다수의 소비자를 평가원으로 사용한다.

관능검사는 검사방법을 인지하고 적절히 훈련받은 평가원들에 의해 관리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훈련받은 전문 

평가원이 참여하여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관능검

사를 세심하게 기획하여 적절히 수행하게 하려면 효과적인 평가원을 선발하고 

훈련하는 등 시간과 재정에 관한 자원을 집중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경영진의 지원이 필요하다.

평가원은 훈련된 외부평가원 또는 제품에 대한 일반지식을 갖추고 관능검사 

업무에 관심이 있으나, 제품 개발에는 밀접하게 참가하지 않은 회사 내부직원인 

경우 가능하다. 만약, 선발 절차가 수행된다면 평가원 선발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특정 관능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능력, 연구 중 자극에 대한 특정 

예민도

∙ 동기(의지, 흥미)

∙ 건강(특정 알레르기가 없고 약물치료 하지 않음), 건강치아, 일반적인 

위생

검사실

관능검사는 전용 검사실에서 수행한다. 검사실은 평가원들이 새로운 임무 특성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숙한 환경이어야 한다. 즉,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온도･습도조절, 환기시설을 통한 공기순환 및 냄새제거(담배, 화장실냄

새 등), 소음제한, 조명조절(강도와 색), 편안한 좌석, 좁지 않은 테이블, 낮지 

않은 천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평가원 훈련/토론실, 검체준비실, 자료 

분석실 등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평가원의 정확한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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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수행

본 가이드라인 3. 소비기한 설정실험, 실험의 수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데이터 분석

가. 데이터 분석의 형태는 선택한 관능검사방법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한

다. 표1 ∼ 표8에 제시된 결과분석 방법에 따라 해석한다.

나. 가속실험의 해석

가항에 기술한 데이터 분석은 실측실험 수행 시 적용이 가능하나, 가속실험

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실제 유통조건으로 추정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기본원리는 본 가이드라인 [별첨5] 가속실험결과 해석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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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 관능검사를 이용한 소비기한 예측 시 예외적 유의사항

가장 신선한 것이 항상 최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 설정 시 신
선함과 관능품질이 같다는 확신 하에 예측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관능 품질변화 그래프를 보면, “신선한 것이 가장 좋다”라
는 논리에 맞지 않는 예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Karmer 등(1977)은 
냉동 저장 시 초기보다 3개월째 식품 및 축산물의 관능적 품질이 최고점이 
되었다가 6개월 후 1차 반응의 형태로 저하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관능적 반응은 소비기한의 동역학적 손실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부정
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선호도가 항상 신선한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외적인 반응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위한 일반화된 
예측 방정식 적용에 큰 어려움을 주므로 각 제품의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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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삼점 검사법 요약

삼점 검사(Triangle test)
원리 ∙ 2개의 다른 검체 중 1개의 검체를 동시에 2개로 만들어 3개의 코드화된 검체

를 제공하고 평가원에게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함
적용 ∙ 차이특성을 모를 때 (가장 많이 사용)

∙ 평가원의 선발과 훈련 시

평가원수
∙ 차이가 큰 경우 : 12명
∙ 차이가 보통인 경우 : 20-40명
∙ 차이가 작은 경우 : 50-100명

방법

∙ 다음 조합에 따라 검체를 제시 : BAA, ABA, AAB, ABB, BAB, BBA
∙ 위치 및 순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배치하거나, 균형되게 배치

하여 각 평가원에게 제공
∙ 평가원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맛을 본 후 3개의 검체 중 다른 1개의 검체를 

찾아내게 함
∙ 보통 모든 검체는 동시에 제시되지만 검체의 부피가 매우 큰 경우, 후미가 

있는 경우, 외형이 약간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검체를 끝낸 후에 다음 
검체를 제시

∙ 비교할 검체의 수가 N개 인 경우 비교할 쌍의 수는 N×(N-1)/2개
∙ 감각 둔화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1회 검사 세트 수를 조절
∙ 평가원이 반복하여 동일한 검체들을 평가하는 경우 매번 제시되는 검체의 번호를 

변경해야 함
∙ 검사표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당신 앞에 번호가 적힌 3개의 검체로 이루어진 검사 세트가 있습니다.
3개의 검체 중 2개는 같은 검체이며, 나머지 1개는 다른 것입니다.

세트 내에서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검체를 골라

해당된 번호에 V표 하십시오.
490           728           196

------     ------     ------

결과분석 ∙ 3개의 검체 중 1개의 다른 검체를 찾아낼 확률이 P0=1/3이라는 것에 근
거하여 작성된 통계표로 분석

고려사항
∙ 많은 수의 검체를 검사할 때 비경제적
∙ 강항 향미의 검체를 검사할 때 이점 비교검사보다 감각 피로의 영향을 더 받음
∙ 차이 특성을 알 경우 다른 검사에 비해 비효율적
∙ 제품이 가능한 동질적인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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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이점 검사법 요약

일-이점 검사(Duo-trio test)

원리
∙ 평가원에게 기준검체 및 기준검체와 동일한 검체 1개가 포함되어 있는 2개

의 검체를 제시한 후, 먼저 기준검체를 평가하게 하고, 남은 두 검체 중 
기준검체와 동일한 것을 선택하게 함

적용
∙ 기준검체와 주어진 검체 사이의 차이 또는 유사성 여부 검사
∙ 정기적 생산검체처럼 기준검체가 평가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경우
∙ 삼점검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평가원수
∙ 차이가 큰 경우 : 12명
∙ 차이가 보통인 경우 : 20-40명
∙ 차이가 작은 경우 : 50-100명

방법

∙ 기준검체: 동일 기준검체(constant reference)
균형 기준검체(balanced reference)

∙ 동일 기준검체: 평가원에게 잘 알려진 제품이 계속 기준검체가 되는 경우 
(A'-AB, A'-BA)

∙ 균형 기준검체: 각 검체가 균형되게 기준 검체로 사용되는 경우 (A'-AB, 
A'-BA, B'-AB, B'-BA)

∙ 평가원에게 두 개의 검체(A, B)와 이들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검체 (A' 
또는 B')를 기준검체로 제시하고 기준검체와 동일한 검체를 골라내도록 
지시

∙ 검사표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당신 앞에는 3개의 치즈 검체로 이루어진 2개의 검사 set가 있습니다.
3개의 검체 중 하나는 R로 표시되어 있고 둘은 검체 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각 set에서 먼저 R을 맛본 후, 번호가 기입 된 두 검체를 맛보고 R과 동일한 

검체를 선택하여 그 검체 번호에 v표 하십시오.

R1           132           691
              ______        ______

R2           587           243
              ______        ______

결과분석 ∙ 2개의 검체 중 1개의 동일한 검체를 찾아낼 확률이 P0=1/2이라는 것에 근
거하여 작성된 통계표로 분석

고려사항 ∙ 후미가 많이 남는 경우, 이점비교검사 또는 “A” 또는 “A”가 아닌 검사법보다 
덜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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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점 변형검사법 요약

일-이점 변형 검사법

원리
∙ 소비기한 설정실험 원리에 근거하여 저장온도를 3개로 구성, 저온, 중온 

및 고온 검체를 기호화하여 제시한 후, 저온검체와 비교하여 남은 두 온도 
검체가 차이나는 시점을 판단하게 함.

적용
∙ 저온, 중온 및 고온검체 사이의 차이 또는 유사성 여부 검사
∙ 공장 현지에서의 차이 정도 파악
∙ 제품의 관능적인 열화 정도 판단, 평가지표 미설정 이화학 및 미생물 검사의 

평가지표 설정

평가원수
∙ 제품의 반응속도 상수가 클 경우 : 5∼10명
∙ 제품의 반응속도 상수가 작은 경우 : 10∼20명
∙ 관능적 변이가 적은 경우(장기보존식품 등) : ∼50명

방법

∙ 일-이점 관능검사법과 유사하나 동일 기준검체법을 차용하여 저온검체
를 기준검체로 사용하는 방법 (A-BA', A-A'B, A-A'C, A-CA')

∙ 저온검체의 반응상수가 가장 작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적용하며, A는 저온
보관검체이어야 함. 단, 2회차 이상에서 저온검체의 관능이 변할 경우, 기준
검체(A')을 매 회차 사용하여야 함(동일 기준검체).

∙ 평가원에게 기준검체(=저온검체, A)와 중온, 고온검체 (B, C)를 제공하
고 A와 동일한 검체를 골라내도록 지시

∙ 각 실험은 각각 기준검체(A)-저온검체, 기준검체-중온검체, 기준검체-고
온검체의 3종 세트로 구성 됨(일-이점 시험법과 동일하나 3회 반복)

∙ 검사표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당신 앞에는 3개의 검체로 이루어진 3개의 검사 set가 있습니다.
각 검체 중 기준검체에는 R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둘은 검체 번호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각 set에서 먼저 R을 맛본 후, 번호가 기입 된 두 검체를 맛보고 R과 

동일한 검체를 선택하여 그 검체 번호에 v표 하십시오.

R1           182           182
              ______        ______
R2           345           345

              ______        ______
R3           876           876

              ______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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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점 변형 검사법

결과분석

∙ 각각 2개의 검체 중, 동일한 검체를 찾아낼 확률이 P0=1/3 (TT, TF, 
FT)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작성된 통계표로 분석 
추세상으로 볼 경우 저온검체를 기준검체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추세가 예측 됨

저장기간 저온 중온 고온
    경과  T  T  T

 T  T  F
 T  F  F
 F  F  F (기준검체까지 품질 변화 하였을 

때)

고려사항
∙ 각각에서 (F) 항목이 나왔을 때 검체의 이화학적/미생물학적 설정실험 지표가

제품의 한계설정 지표가 됨
∙ 변화가 나타난 제품에서도 관능학적인 차이가 날 때는 처리가 어려움 

(9점 기호도 척도법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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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점 비교 검사법 요약

이점 비교검사(Paired comparison test)

원리
∙ 2개 검체의 차이식별과 비교를 위해 평가원에게 검체를 쌍(2개 동시)으로 제

시한 후 검체의 조사특성 중 어떤 검체의 강도가 더 큰지를 선택하도록 
함.

적용
∙ 지각할 수 있는 차이가 특성(예, 단맛)에 존재하는지 또는 특성(단맛)이라

는 것에 지각할 수 있는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 평가원의 선발, 훈련, 수행 성적을 관찰하는 경우
∙ 소비자 검사 시 선호도 면에서 2제품을 비교하는 경우

평가원수 ∙ 검사 특성의 이해가 높은 평가원 : 15명

방법

∙ 평가원에게 두 개의 검체(A, B)를 AB, BA의 순서로 제공하고 주어진 특성
에 있어 어느 검체의 강도가 더 강한지 표시하도록 함

∙ 여러 특성을 평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다른 과정 사용
∙ 한 번에 여러 세트를 평가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 둔화현상에 주의하고 검사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경우 검체에 표시된 번호를 변경 (다른 통계 분석방법 
사용)

∙ 평가원은 검체를 단지 짐작만으로 선택할 지라도 주어진 특성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검체를 선택해야 함.

∙ 검사표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앞에 제시된 두 검체 중 왼쪽에 제시된 것부터 냄새를 맡고

두 검체 중 곰팡내가 더 강한 것에 V표 하시오.

587           243
______         ______

결과분석
∙ 우연히 선택할 확률이 P0=1/2이라는데 근거하여 작성된 통계표를 사용하

여 분석
∙ 통계 적용 시 2개의 검체 중 강도가 강한 것이 확실히 알려져 있으면, 통계

표상에서 단측검정(one tailed test)을 사용하고, 어떤 검체가 강한지 확실히 
모를 때는 양측검정(two tailed test)을 사용함

고려사항
∙ 두 검체 간에 단지 어느 것의 강도가 더 강한지를 알 수 있을 뿐이며, 어느 검체가 

어느 정도 더 강한지는 알 수 없음
∙ 검체의 수가 증가하면 비교해야 할 검체도 급속히 증가하므로 사실상 실행이 

어려움



- 56 -

표 4. 오-이점 검사법 요약

오-이점 검사(Two-out of-five test)
원리 ∙ 동시에 2개의 검체가 같고 나머지 3개가 다른 5개의 코드화된 검체를 제공

하고 평가원에게 동일한 2개를 선택하게 함
적용 ∙ 보다 경제적이고 통계학적으로 효율적인 차이 확인을 위해 적용

∙ 시각, 청각, 후각을 사용하는 검사에 적용
평가원수 ∙ 20명 미만

방법

∙ 평가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다음 조합에 따라 검체를 제시 : 
AAABB, BBBAA, AABAB, BBABA, ABAAB, BABBA, BABBA, 
ABBBA,
AABBA, BBAAB, ABABA, BABAB, BAABA, ABBAB, ABBAA, 
BAABB,
BABAA, ABABB, BBAAA, AABBB

∙ 평가원에게 코드가 붙은 5개 검체를 제공
∙ 5개 검체중 2개는 동일 종류이고 3개는 다른 종류라고 알려 준 후 같은 종류로 

구분되는 2개의 검체를 찾도록 지시
∙ 평가원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맛을 본 후 5개의 검체 중 동일한 2개의 검체를 

찾아냄
∙ 보통 모든 검체는 동시에 제시되지만 검체의 부피가 매우 큰 경우, 후미가 

있는 경우, 외형이 약간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검체를 끝낸 후에 다음 
검체를 제시

∙ 감각 둔화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1회 검사 세트 수를 조절
∙ 평가원이 반복하여 동일한 검체들을 평가하는 경우 매번 제시되는 검체의 번호를 

변경해야 함
∙ 검사표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당신 앞에 번호가 적힌 5개의 검체로 이루어진 검사 세트가 있습니다.
5개의 검체 중 2개는 같은 검체이며, 나머지 3개는 다른 것입니다.

세트 내에서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검체를 골라

해당된 번호에 V표 하십시오.
649      720      511      845      313

----   ----   ----   ----   ----

결과분석 ∙ 5개의 검체 중 2개의 동일한 검체를 찾아낼 확률이 P0=1/10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작성된 통계표로 분석

고려사항 ∙ 삼점검사와 유사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큰 통계적 식별력을 갖는 반면, 
감각피로와 기억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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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A-부A 검사법 요약

A-부A 검사("A" or not "A" test)

원리 ∙ 평가원에게 “A”검체를 인지하도록 교육한 다음 “A” 또는 “부A” 검체를 
제시하고 평가원에게 “A”인 검체를 선택하도록 함

적용 ∙ 외관이 다양하고 지속적인 후미가 남는 검체를 평가할 경우
∙ 반복적으로 완벽하게 비슷한 검체를 얻지 못할 경우

평가원수 ∙ 훈련된 평가원 10∼50명 

방법

∙ 평가원에게 검체를 한번에 1개씩 제시하여 기준검체 “A”가 완전히 인식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제시

∙ “A”일수도 “부A”일 수도 있는 검체를 무작위로 제시하여 “A”인 검체를 선
택하도록 지시

∙ 검사표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검사에 임하기 전 검체 A와 부A 맛에 익숙해지도록

검사 담당자에게 검체를 요구하여 여러 번 맛보십시오.
검체를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옮기며 맛본 후 입을 물로 헹구고 

1분간 휴식한 뒤 검체를 평가하십시오.
해당되는 란에 V표 하십시오.

검체번호 A 부A 검체번호 A 부A
1 --- --- 6 --- ---
2 --- --- 7 --- ---
3 --- --- 8 --- ---
4 --- --- 9 --- ---
5 --- --- 10 --- ---

결과분석
∙ “A”인 검체와 “부A”인 검체에 대해 “A”응답수와 “부A”응답수로 표 2×2로 만

든 다음 “A”와 “부A”의 응답율이 다르다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카이제곱(χ
2)을 구한 뒤 χ2 통계표로 분석

고려사항 ∙ 검체 제시 사이에 적합한 시간간격(2∼5분)을 두고 정해진 기간에 몇 개의 검체만 
검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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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준 차이검사법 요약

기준 차이검사(Difference from control test)

원리 ∙ 기준검체를 제시하고, 실험검체를 제시한 후 그 차이를 준비된 척도상의 
해당지점에 표시하도록 함

적용
∙ 전체적 또는 정해진 특성에 대하여 검체들을 기준검체와 비교하여 그 차이의 

정도를 조사하기 사용
∙ 빵, 샐러드 등 실험재료가 균일하지 않아 일-이점 검사, 삼점검사가 어려

운 경우 적용

평가원수 ∙ 검사특성 및 평가척도의 이해도가 높은 평가원 : 15-30명

방법

∙ 평가원에게 기준검체를 제시하고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도록 한 후 실험검체를 
제시하고 전체적 차이 또는 정해진 특성에 대하여 차이의 정도를 마련
된 척도상의 해당지점에 표시하도록 지시

∙ 검사표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받으신 2가지 검체 중 1개는 기준검체(C)로 표시되어 있고

다른 1개는 3자리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준 검체를 먼저 맛보고 나서 검체의 맛이 기준으로부터 차이나는 

정도를 해당되는 란에 표기하십시오.

_____________ 0 차이가 없다.
_____________ 1 아주 적은 차이

_____________ 2 약간의 차이

_____________ 3-4 중간정도의 차이

_____________ 5-6 상당한 차이

_____________ 7-8 대단한 차이

_____________ 9 아주 큰 차이

결과분석 ∙ 표준검체와 동일한 검체 및 실험검체들 간에 분산분석 및 평균 간 다중
비교

고려사항 ∙ 훈련되거나 훈련되지 않은 평가원 모두를 사용할 수 있으나, 두 집단을 혼합
하여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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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척도와 항목을 이용한 검사법 요약

구 분 내 용

분류법
(Classification)

원리 ∙ 검체를 미리 정의된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법
적용 ∙ 검체를 특정 순서가 없는 몇 개의 항목 중에서 검체를 

배치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항목에 적용하는 방법

등급법
(Grading)

원리 ∙ 검체를 품질순위 척도상에 분류하는 방법
적용 ∙ 검체의 품질을 반영하는 몇 개의 항목 중 가장 적합한 

항목에 검체를 배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방법

순위법
(Ranking)

원리
∙ 검체를 강도의 순서 또는 몇몇 특성 정도의 순서대로 

배치하는 분류방법
∙ 검체간의 차이 크기는 평가하지 않음

적용

∙ 복잡한 특성(품질, 맛)을 가진 적은 수의 검체(6개 정도)
를 특성화 하고자 할 때 또는 많은 수의 검체(20개 항
목)의 외관만을 평가하고자 할 때 사용

∙ 평가원은 독립적으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코드 번호가 
붙은 검체들을 평가하여 예비순서를 지정하고 재검사에 
의해 이 순서를 조절

평점법(Scoring)/
척도법(Scale 

test)

원리
∙ 각 검체를 순서 척도의 적합한 지점에 배치하는 분류법
∙ 1개 이상의 검체가 동일한 척도에 배치될 수 있으며, 척도가 

수치로 이루지면 점수화라 함.
∙ 평가원에게 2개 이상의 검체를 제시하고 조사할 특성의 

강도를 마련된 척도 상의 해당지점에 표시함

적용
∙ 검체들의 정해진 특성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
∙ 1개 이상의 특성강도 또는 기호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 

검체의 1세트 결과와 다른 세트와의 결과를 비교할 때 
선호되는 방법

평가원수 ∙ 검사특성 및 평가척도의 이해도가 높은 평가원 15-30명

방법
∙ 평가원에게 2개 이상의 검체를 제시하고 주어진 특성에서 

각 검체의 강도를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지시
∙ 검체는 균형되거나 임의의 순서로 가능한 동시에 제공
∙ 한 번에 여러 특성을 평가하게 하는 경우, 특성 간 상호 

관련이 되어 오차의 있으므로 훈련의 필요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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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평점법(Scoring)/
척도법(Scale 

test)

방법

∙ 검사마다 특정 척도 사용 : 검체 간 조사할 특성의 강도 
차이에 따라 충분히 식별이 될 수 있는 척도의 범위와 구간이 
필요

∙ 척도의 종류: 항목척도(category scale), 선척도(line 
scale), 비율 추정(magnitude estimation)

∙ 항목척도 사용 시에는 평가원들이 검체를 맛본 후 평가한 
특성의 해당 강도 항목을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지시 : 
평가원 지도자는 그 항목에 해당한 점수를 통계분석에 사용

∙ 선척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강도를 선척도상에 
종선을 그어 표시하도록 지시 : 평가원 지도자는 왼쪽 
끝으로부터 표시된 지점까지의 거리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

∙ 검사표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제시된 검체를 좌측부터 맛보고 조사할 특성의 강도를 

평가하십시오. 각 검체에 대하여 다음의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를 결정하십시오.
0-1 감지 불가능하다.
2-3 약하게 감지할 수 있다.
4-5 보통 정도 감지할 수 있다.
6-7 강하게 감지할 수 있다.
8-9 극도로 강하게 감지할 수 있다.

검체번호      ---      ---      ---      ---
점    수      ---      ---      ---      ---

결과
분석

∙ 평가원들의 평가점수에 대해 분산분석을 하여 유의성을 
검정하고 검체들 간에 다중비교분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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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기호도 척도법 요약

기호도 척도법(Hedonic rating method)

원리 ∙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종합적인 기호도나 관능 특성별 척도를 측정할 실험검체를 
제시한 후 그 차이를 준비된 척도상의 해당지점에 표시하도록 함

적용
∙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종합적인 기호 정도를 측정할 경우
∙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능 특성별 척도를 측정할 경우
∙ 결과의 안정도가 높아 기호도 측정법 중 가장 유용

평가원수 ∙ 일반 소비자 30∼400명(많을수록 신뢰성 향상)
∙ 내부직원 활용 시 제품에 대한 정보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한정

방법

∙ 평가원에게 실험검체를 제시하고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도록 한 후 전체적 
차이 또는 정해진 특성에 대하여 차이의 정도를 마련된 척도상의 해당지점에 
표시하도록 지시

∙ 검사표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1. 전반적인 기호도

□      □      □      □      □      □      □      □      □
대단히 싫어한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대단히 좋아한다.

2. 외관

□      □      □      □      □      □      □      □      □
대단히 싫어한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대단히 좋아한다.

3. 향
□      □      □      □      □      □      □      □      □

대단히 싫어한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대단히 좋아한다.
4. 맛

□      □      □      □      □      □      □      □      □
대단히 싫어한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대단히 좋아한다.

5. 조직감

□      □      □      □      □      □      □      □      □
대단히 싫어한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대단히 좋아한다.

의견 :

결과분석 ∙ 실험검체들 간 분산분석 및 평균 간 다중비교

고려사항 ∙ 통상 9점 항목척도가 자주 사용되며, 5점 항목척도는 양극단을 피하려는 
현상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최소 7점 이상을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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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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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소비기한 설정실험 판단여부에 대한 의사결정도

신규제품인가?

예

소비기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인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필요한가?

실험 생략 가능
품목에 해당되는가?

소비기한 설정
근거 자료 제출
(관련 자료 제출)

<실험 생략 가능 품목>
§ 소비기한 표시 생략 가능 제품
§ 기존 제품과 유사제품
§ 권장소비기한 사용제품
§ 논문 등의 연구결과 인용 가능한 제품

소비기한 설정 
실험 수행

(소비기한 설정 
실험보고서 제출)

끝

업체 
자율표시

아니요
소비기한 표시의 

생략이 가능한 

제품인가?

품질유지기한 표시 
제품인가?

예

예
품질안전한계기한으로 

표시할 것인가?

예

예

예

예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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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실측 또는 가속실험 판단을 위한 의사결정도

소비기한 설정 

수행제품인가?

보존기간 3개월 

이내 제품인가?

실측실험

실측실험으로 
소비기한 설정

다른 품질지표 확인

예

예

예

아니요유통온도 1개월 이내 

유의적인 변화가 존재하는가?

(P<0.05)

예

가속실험

가속온도 1개월 이내 
유의적인 변화가 존재하는가?

(P<0.05)

가속실험으로 
소비기한 설정

예

예

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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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소비기한 설정실험 업무 흐름도

소비기한 설정
품목의 자료조사

가이드라인 
조건 검토 법류 등 제한요소 검토

실험방법 결정
(실측/가속)

실험 조건 결정
(품질지표, 저장온도, 저장기간, 실험횟수, 실험간격, 반복수)

검체 준비
(최소 3개)

실험진행
(실측/가속)

결과해석

실측실험 

Step1: 
결과값 정리

Step2 : 
소비기한 산출

가속실험 

기준규격값 설정 

Step 1: 결과값정리

Step 2: 품질지표 반응 속도상수 산출(K)

Step 3: 품질지표별 활성화에너지(Ea) 산출

Step 4-1:소비기한산출(유통온도 확정제품)

Step 4-2:소비기한산출 (유통온도 미확정제품)

품질지표의 
결정계수

아니오

재실험 검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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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실측실험결과 해석방법

STEP 1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각 설정실험 지표의 함량 변화 분석
- 실험결과 정리

STEP 2  소비기한 산출
※ 원칙

1. 설정실험 지표별 규격값을 기준으로 한계에 이르기 바로 직전 일을 한계
일로 하고, 여러가지 설정실험 지표 중에서는 가장 먼저 한계일에 도달한 
설정실험 지표의 한계일을 그 제품의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한다.

2. 제품에 표시하고자 하는 최종 소비기한은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1미만의 안전계수를 곱하
여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 품질안전한계(규격)

 1. 법규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2. 법규에 정해진 규격이 없는 경우 :
    - 국제규격(CODEX 등)을 참조
    - 특히, 법규에서 정한 세균수 규격이 없는 경우

미생물학적 초기 부패시점인 100,000/g이하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 수년간 경험을 근거로 관련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계가 일정하게 합의한 규격을 고려할 수 있다.
 3. 이상의 내용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관능검사(9점 기호도 척도법)와 설정실험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산
출한 값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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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가속실험결과 해석방법

STEP 1  저장온도별 저장기간에 따른 각 설정실험 지표의 함량 변화 분석
- 실험결과 정리

STEP 2  설정실험 지표별 반응속도상수(K) 산출
※ 이론

    


 

   A : 설정실험 지표
   t : 저장기간
   K : 온도, 습도, 산소, 빛과 같은 저장환경에 영향 

받는 반응속도상수
   n : 반응차수
   dA/dt : 시간 변화에 따른 설정실험 지표 A의 변화

▶ 0차 반응식
품질 저하속도가 품질특성에 관계없이 일정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n=0) (적분) →  At = Ao-Kt  →     



▶ 1차 반응식
품질 저하속도가 품질특성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n=1)  (적분) → LnAt = LnAo-Kt → 
 

    



Ao : 설정실험 지표의 최초 측정값      
At : 설정실험 지표의 t시간 경과 후 측정값
K : 반응속도상수               t : 저장기간(시간, 일, 월, 년)

1차

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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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각 온도에서 얻은 반응상수(K)로 부터 해당 설정실험 지표의 
활성화에너지(Ea) 산출

※ 이론
▶ 성분 변화에 대한 온도의존성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과 반응속도상수로서 

표현되는 많은 화학반응식이 제안되었으나, 현재까지는 다음에 표현된 
아레니우스반응식(Arrhenius equation)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K = Ae-Ea/RT (자연로그(Ln)로 전환) 
→ LnK= 


×


 + LnA → LnK= 


  

A : 아레니우스 상수,     Ea : 활성화에너지(cal/mol)
R : 기체상수(1.987 cal/mol) T : 절대온도(=℃+273)  K : 반응속도상
수



, S : 기울기   LnA, I : 절편

▶ 활성화에너지란 물질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
하며, 아레니우스반응식(Arrhenius equation)으로부터 구한 K의 자연로
그값(Ln)인 LnK를 Y축으로 1/T를 X축으로 하여 선형회귀분석한 후, 얻
어진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선정한 설정실험 지표의 Ea(활성화에너지)를 
구한다.(결과는 최소 3개의 가속온도로부터 구한 값이 요구된다.)

Ea = Slope X RLnk

Slope = Ea / R
1/T

STEP 
4-1  소비기한 산출(유통온도가 정해진 제품)

※ 이론
▶ 0차 반응식으로부터 소비기한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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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2 소비기한 산출(유통온도가 정해지지 않은 제품)

※ 이론
▶ 실험하지 않은 구간의 반응속도상수(K), 연간변화 반응속도상수(K')으로

부터 소비기한 산출
LnK= 


×


 + LnA → LnK= 


   →  



  

▶ 연간변화 반응속도상수(K')산출
해당온도유통일수(A) × 해당온도 반응속도 상수(K)
= Kl+K2+K3+K4+K5 = K'

▶ 해당온도의 유통일 수 산정기준 :
기상청 5년 월별 평균온도 1대 특별시+6대 광역시+속초+제주를 근거로 
10℃(152일), 15℃(60일), 20℃(62일), 25℃(60일), 30℃(62일)

▶ 0차 반응식으로부터 소비기한 예측
 

 

 
   →       





 

▶ 1차 반응식으로부터 소비기한 예측
 

    



▶ 1차 반응식으로부터 소비기한 예측
 

    


  →    

 

 
  → K= 

Ln


 

 
→    

 

 
  

아레니우스식에서 유도한 LnK와 1차반응식의 LnK의 양변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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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가혹실험 수행 시 고려사항

가혹실험이란?

통조림, 레토르트 등 보존기간이 2년 이상인 제품의 경우 가속실험을 실행하여도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지표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단기간의 

실험 결과로 장기간의 소비기한을 예측해야 하는 데이터로서 활용이 어려운 

가속실험의 한계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품질의 변화를 더욱 더 

가속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칭 “가혹시험”이라 할 수 있다.

실험진행방법

가혹실험은 일부 가혹인자를 실험 조건에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지방산패가 설정실험 지표로 확정된 제품의 실험에서는 

산패를 촉진하기 위해 강제로 산화를 불러일으키는 조건을 추가하게 된다. 

즉, 밀봉조건의 해체, 공기 또는 산소 주입, 강제산화촉진물질 투여 등의 

조건, 미생물실험도 마찬가지로 밀봉조건의 해체, 일반 외기의 주입, 미생물의 

접종 등의 방식으로 실험을 행하게 된다. 즉, 소비기한 설정에 적용한 0차, 

1차 방정식을 2차, 3차의 다항식으로 확대하여 실험을 해야 하는 조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혹실험이 진행되는 경우 감안되어야 하는 인자도 증가하게 

되므로 데이터의 통계학적인 신뢰도 및 유의성이 잘 확보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험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여러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경험 등이 실험결과의 정확도, 정밀도를 이끌어 

내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고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의 

소비기한을 예상하는 제품이고, 일반적인 가속실험을 실행하여도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요소가 변화하지 않는 경우 실험법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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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실험의 모델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품질변화를 가져오는 인자로는 구성성분에 따라 

수분, 단백질, 지방, 미생물 및 비타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설정실험 

지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품질변화인자 실험실험 지표
수분 수분

단백질 휘발성염기질소
지방 산가, 카르보닐가, TBA가

미생물 일반세균, 대장균군, 대장균 및 병원성미생물
기타 비타민 등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부분의 식품군은 5가지 모델 안에서 품질의 변화가 발생하

게 되고 가혹실험을 위한 악조건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의 가혹조건 설정으로 품질변화속도, 즉 반응속도상수(k)를 증가 시킬 

수 있다.

품질변화인자 가혹조건
수분 산소분압 증가

단백질 Pseudomonas균 접종으로 단백질 부패 가속화
지방 DPPH* 등 산화 촉진 화합물을 사용한 산패 가속화

미생물 일반세균으로서 유산균을 대체하여 초기 균 농도 증가
* 1,1-diphenyl-2-picrylhydrazine(DPPH)는 화학적으로 안정화 된 수용성 자유기(Free 

radical)로서 517㎚에서 특징적인 광흡수를 나타내는 보라색 화합물이다. 이 자유기는 알코올 

등의 유기용매에서 매우 안정하며, 항산화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전자를 내어주면서 라디칼이 

소멸되어 처음의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화, 산화활성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로 항산화성분이 내재된 추출물, 음료와 오일, 페놀화합물 등의 항산화효과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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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 설정실험 지표 실험방법 출처정리

이화학적 실험 

지표 실험방법

수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
성분시험법 2.1.1 수분 2.1.1.1 건조감량법(상압가열건조법/감압가열
건조법), 2.1.1.2 증류법 2.1.1.3 칼피셔법
 * 건강기능식품 중 Ⅱ.2.7.1 로얄젤리는 2.1.1.3 칼피셔법에 따름

산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
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3 화학적 시험 2.1.5.3.1 산가

조지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
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1 조지방 2.1.5.1.1. 에테르추출법(일반
법/특수법) 2.1.5.1.2. 산 분해법 2.1.5.1.3. 뢰제․곳트리브법

pH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 빙과류 6.1.3 식용얼음 및 어업용얼음 6.1.3.6 pH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3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캡슐류 6.13.1 pH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5. 원유·식육·원료알의 시험법 
5.3 원료알의 시험법 5.3.1 이화학적 시험법 나. 시험법 5) pH측정법 

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Ⅳ. 일반시험법 28. pH측정법

가용성고형분 검체를 골고루 섞은 후(과육이 있는 것은 믹서로 균질화 시킨 후) 20°
에서 굴절당계의 수치를 읽고 그 값을 %로 나타낸다.

무염가용성
고형분

미리 굴정당도계 및 검체를 20℃가 되도록 조절하여, 검체를 굴절당도
계의 프리즘상에 적량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값을 가용성고형분(%) 
함량으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검체 2~5g을 취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질 2.2.1.5 식염에 따라 식염의 양(%)을 구한다. 위에서 구
한 가용성고형분(%)에서 식염의 양(%)을 감하여 무염가용성고형분
(%)을 구한다. 

휘발성
염기질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9 
식육 및 알가공품 6.9.4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6.9.4.1 휘발성 염기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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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실험방법

산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 농산가공식품류 6.8.1 전분류 6.8.1.1 산도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0 유가공품 6.10.1 우유류 나. 산도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0 유가공품 6.10.7 유크림류 나. 산도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1 벌꿀류 6.12.1.4 산도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2 로열젤리류 6.12.2.3 산도

가스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4 
음료류 6.4.1 탄산음료류 6.4.1.1 가스압

전고형분 전고형분(%) = 100 - 수분함량(%)

조단백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
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세미마이크로 
킬달법/단백질 분석기)

아마노산질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
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2 아미노산질소(반스라이크법/
홀몰적정법(Sǒrensen법))

총 
아플라톡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9.2 곰팡
이독소 9.2.2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박층크로마토그래피/액체크
로마토그래피) 9.2.3 아플라톡신 M1

총질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
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세미마이크로 
킬달법/ 단백질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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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실험방법

순추출물

정제 해사 약 5g을 증발접시에 취하고 작은 유리봉을 넣어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후 검체 5 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때때로 저으면서 
증발 건조한 다음 이를 건조기 중에서 3~4시간 건조하고 데시케이터
(황산)에서 1시간 방냉한 후 칭량하여 추출물(고형분)을 구하고 이에 
식염의 양을 감하여 순추출물로 한다.

순추출물(w/v%)＝SA
W—W ×100—식염(%)

W1∶항량 용기의 무게(g)
W2∶건조 후 항량이 되었을 때의 무게(g)
SA∶검체의 채취량(㎖)

총산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6 조미식품 6.6.1 식초 6.6.1.1 총산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 주류 6.7.1 탁주 6.7.1.1 총산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 주류 6.7.3 주정 6.7.3.3 총산

색도
로비본드(B.D.H형) 비색계를 사용하여 133.4 mm셀로 측정할 때 검
체의 색과 가장 가까운 표준색 유리판의 수치를 검체의 색도로 한다. 
표준색 유리판의 매수는 되도록 적게하고 검체의 명도가 높을 때에는 
검체 쪽에 표준색 유리판의 중성색을 끼워 동일명도로 하여 측정한다.

에탄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5. 주류
(국세청훈령 주류분석 별지 6. 약주류 6-4 알코올분)

알콜함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5. 주류
(국세청훈령 주류분석 별지 6. 약주류 6-4 알코올분)

메탄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 주류 6.7.1 탁주 6.7.1.2 메탄올(푹신아황산염-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알데히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 주류 6.7.2 수주 6.7.2.1 알데히드

붕해시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6 붕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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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 2.1.1.1 건조감량법(상압가열건

조법/감압가열건조법), 2.1.1.2 증류법 2.1.1.3 칼피셔법

∙ 식품 등 특성에 따라 선별 적용, 건강기능식품 중 Ⅱ.2.7.1 로얄젤리는 

2.1.1.3 칼피셔법에 따름

지표 실험방법

전화당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1 벌꿀류 6.12.1.5 전화당 및 자당 
(레인·에이논법-액체크로마토그래프)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
성분시험법 2.1.4 탄수화물 2.1.4.1 당류 2.1.4.1.2 환원당(벨트란법/
소모기법)(포도당 등 환원당이 주요 당으로 존재하는 식품에 적용)

자당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1 벌꿀류 6.12.1.5 전화당 및 자당 
(레인·에이논법-액체크로마토그래프)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
성분시험법 2.1.4 탄수화물 2.1.4.1 당류 2.1.4.1.3 자당(벨트란법/소모
기법/선광도측정에 의한 법)(벌꿀, 잼, 음료, 과자류 등의 식품에 적용)

히드록시메틸
푸르푸랄(HMF)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1 벌꿀류 6.12.1.6 히드록시메틸푸르
푸랄(흡광도측정법/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비타민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2 미량영양
성분시험법 2.2.2 비타민류

진공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4 진
공도(통･병조림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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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3 화학적 시험 2.1.5.3.1 산가

  검체 5～10 g을 정밀히 달아 마개달린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중성의 에탄올․
에테르혼액(1：2) 100 mL를 넣어 녹인다. 이를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엷은 홍색이 30초간 지속할 때까지 0.1N 에탄올성수

산화칼륨용액으로 적정한다(다만, 검체가 착색되어 있을 때는 지시

약은 1% 티몰프탈레인․알코올용액이나 2% 알칼리블루-6B 알코올용액을 

사용하던지 또는 검체를 소량으로 하여 상기 용제를 증량하여 시험한다. 

감마오리자놀이 함유된 미강유 등은 2% 알칼리블루-6B를 사용한다.)

산가 (mg/g)＝ 5.611×(a-b)×f
S

          S：검체의 채취량(g)

 a：검체에 대한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소비량(mL)

 b : 공시험(에탄올․에테르혼액(1:2) 100mL)에 대한 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소비량(mL)

 f：0.1 N 에탄올성 수산화칼륨용액의 역가

3. 조지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1 조지방 2.1.5.1.1. 에테르추출법(일

반법/특수법) 2.1.5.1.2. 산 분해법 2.1.5.1.3. 뢰제･곳트리브법

 ∙ 식품 등 특성에 따라 선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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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H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 빙과류 6.1.3 식용얼음 및 어업용얼음 6.1.3.6 pH

    유리전극법(pH 측정기)으로 측정한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3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캡슐류 6.13.1 pH

      검체 2 g을 취하여 10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취한 후 물 50 mL를 

넣고 37±2℃를 유지하여 흔들어 녹인 후 pH측정기로 측정한다.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5. 원유·식육·원료알

의 시험법 5.3 원료알의 시험법 5.3.1 이화학적 시험법 나. 

시험법 5) pH측정법 

      할란하여 난백과 난황으로 나누어 pH메타로 측정한다. 

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Ⅳ. 일반시험법 28. pH측정법  

    ∙ pH 측정기 : 보통 유리전극 및 참조전극으로 된 검출부와 검출된 기전력

에 해당하는 pH를 지시하는 지시부로 되어 있다. 지시부에는 비대칭

전위조정용 및 온도 보상용 꼭지가 있고 또한 감도조정용 꼭지가 있는 

것도 있다. pH 측정기는 다음의 조작법에 따라 임의의 한 종류의 

pH 표준액의 pH를 매회 검출부를 물로 잘 씻은 다음 5회 되풀이 하여 

측정할 때 그 재현성이 ±0.05 이내 것을 쓴다.

    ∙ 조작법 : 유리전극은 미리 물에 수 시간 이상 담구어 둔다. pH 측정기

는 전원을 넣어 5분 이상 된 후에 쓴다. 검출부를 물로 잘 씻고 부착한 

물은 여과지 등으로 가볍게 닦아 낸다. 한 점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

에는 온도보상용 꼭지를 pH 표준액의 온도와 일치시켜 검출부를 검액이 

pH값에 가까운 pH 표준액 중에 담그고 2분 이상 지난 다음 pH 측정기



- 78 -

의 지시가 그 온도에서의 pH 표준액의 pH값이 되도록 비대칭 전위조정

용 꼭지를 조정한다. 두 점에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먼저 온도보상용 

꼭지를 액온에 일치시키고 보통 인산염 pH 표준액에 담그고 비대칭전

위조정용 꼭지를 써서 pH값을 일치시키고 다음에 검액의 pH값에 

가까운 pH 표준액에 담그고 감도조절용 꼭지 또는 표준액의 온도에 

관계없이 온도보상용 꼭지를 써서 앞의 조작과 같이 조작한다. 이상

의 조정이 끝나면 검출부를 물로 잘 씻고 부착한 물을 여과지 등으로 

가볍게 닦아낸 다음 검액에 담구어 측정값을 읽는다.

   ※ 주의：pH 측정기의 구조 및 조작법은 각각의 pH 측정기에 따라 다르다.

   ※ pH 11 이상의 알칼리금속이온을 함유하는 액은 오차가 커서 알칼리

오차가 적은 전극을 쓰고 필요한 보정을 한다.

   ※ 검액의 온도는 pH 표준액의 온도와 동일한 것이 좋다.

5. 가용성 고형분

 검체를 골고루 섞은 후(과육이 있는 것은 믹서로 균질화 시킨 후) 20°에서 

굴절당도계의 수치를 읽고 그 값을 %로 나타낸다.

6. 무염가용성 고형분

 미리 굴절당도계 및 검체를 20℃가 되도록 조절하여, 검체를 굴절당도계의 

프리즘상에 적량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값을 가용성고형분(%) 함량으로 

한다. 이와는 별도로 검체 2～5g을 취하여 ｢식품공전｣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5 식염에 따라 식염의 양(%)을 구한다. 위에

서 구한 가용성고형분(%)에서 식염의 양(%)을 감하여 무염가용성고형분

(%)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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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휘발성 염기질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9 식육 및 알가공품 6.9.4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6.9.4.1 휘발성 염기질소 가. 미량확산(Conway)법

 ∙ 기구(확산기) : 그림과 같이 패트리접시와 닮은 두꺼운 경질유리로서 

갈아 맞춘 뚜껑이 있다. 내부는 내실A(지름 35㎜)와 외실B(지름 61㎜)로 

동심원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내실A의 벽의 높이는 외실B의 높이의 

약 1/2이다. 뚜껑을 덮고 클립(C)으로 고정하여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 시약

① 기밀제∶글리세린(백색바셀린과 유동파라핀을 적당량 가온 혼합한 것도 

가능함)

② K2CO3포화용액∶K2CO3(최순품) 약 60 g을 증류수 약 50 mL에 가열하여 

녹이고 NH3 가스를 피하여 식히고 위의 맑은액을 쓴다.

③ 브런스위크(Brunswik)시액∶메틸레드 0.1 g 및 메틸렌블루 0.1 g을 

에탄올 100 mL에 녹이고 여과하여 갈색병에 넣어 냉장보관하고 

사용 시 마다 각각 2:1로 섞어서 사용한다.

 ∙ 시험용액의 조제

식육은 부분적으로 품질이나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검체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검체는 부위를 달리하는 여러 곳에서 

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육질부분을 취하여야 한다. 검체의 크기 또는 



- 80 -

수량에 따라 임의로 3∼5개소로부터 각각 20∼50 g씩을 취하여 이를 

잘게 썰어 잘 섞는다. 이 중에서 10 g(W)씩을 정밀히 달아 2개의 비커에 

따로 넣는다(2회 시험하여 평균치를 내기 때문임). 이에 증류수 50 mL를 

넣고 잘 저어 섞어 30분간 침출하고 여과한다. 

 ∙ 시험방법

이 시험은 중화법에 의한 미량 분석이므로 실험실내에 산성 또는 알카리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확산 : 확산기를 약간 기울여 놓고 외실의 아래쪽에 시험용액 1.0 mL를 

피펫(Vol)을 써서 정밀하게 넣은 다음 내실A에 0.01N 황산 1.0 mL를 

같은 방법으로 정밀하게 넣는다. 덮개의 갈아 맞추는 부분에 기밀제 

소량을 고루 바른 다음 탄산칼륨 포화용액 약 1 mL를 외실B의 윗 쪽에 

재빨리 넣고 즉시 덮개를 덮어 클립으로 고정하고 확산기를 전후좌

우로 기울이면서 조용히 회전하여 외실B내의 시험용액과 탄산칼륨 

포화용액을 잘 섞어(이때 외실의 용액과 내실의 용액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 25℃에서 1시간(20℃에서는 120분, 16℃에서는 140분, 10℃에

서는 160분 이상) 정치한다.

② 정량 : 덮개를 열고 내실의 황산용액에 Brunswik시액 10 ㎕을 넣고 

마이크로뷰렛을 사용하여 0.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적정하여 그 

2회 평균치(a mL)를 구한다. 따로 시험용액 대신 증류수를 써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하여 그 2회 평균치(b mL)를 구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휘발성염기질소(㎎/%) ＝ 0.14×W
b—a× f

×100×50

W∶검체채취량(g)

f ∶0.01N-NaOH의 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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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 농산가공식품류 6.8.1 전분류 6.8.1.1 산도

  검체 5g을 정확히 달고 증류수 20 mL를 가하여 저어 섞은 현탁액을 

0.02 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은 브롬티몰블루시액을 

쓰고 종말점은 진한 청색이 되었을 때로 한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0 유가공품 6.10.1 우유류 나. 산도

 검체 10 mL에 탄산가스를 함유하지 않은 물 10 mL를 가하고 페놀프탈

레인시액 0.5 mL를 가하여 0.1 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30초간 홍색이 

지속할 때까지 적정한다.

 0.1N 수산화나트륨액 1 mL = 0.009 g 젖산

산도(젖산%) ＝ ×검사시료의 비중
a×f×

×

a : 0.1 N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mL)

f : 0.1 N 수산화나트륨액의 역가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0 유가공품 6.10.7 유크림류 나. 산도

  비이커에 검사시료 9 g을 채취한 후 탄산가스를 함유하지 않은 물 18 

g(시료량의 2배)을 가하고 페놀프탈레인시액 0.5 mL를 가하여 0.1 N 수산

화나트륨액으로 30초간 홍색이 지속할 때까지 적정한다.

  0.1N 수산화나트륨액 1 mL = 0.009 g 젖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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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젖산%) ＝ ×검사시료의 비중
a×f×

×

a : 0.1 N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mL)

f : 0.1 N 수산화나트륨액의 역가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1 벌꿀류 6.12.1.4 산도

  검체 10.0 g을 정밀히 달아 물 75 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

으로 하여 10초간 지속되는 연한 홍색을 나타낼 때까지 0.1N 수산화나트륨용

액으로 적정한다.

산도(meq/㎏)＝ S
a×f×

a ∶적정에 소비된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양(㎖)

f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의 역가

s ∶검체채취량(g)

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2 로열젤리류 6.12.2.3 

산도

  검체 0.5 g에 탄산가스를 함유하지 않은 물 50 mL를 가하고 페놀프탈

레인 시액 0.5 mL를 가하고 페놀프탈레인 시액 0.5 mL를 가하여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30초간 홍색이 지속될 때까지 적정한다.

산도(1N NaOH mL/100 g) ＝ 검체채취량 g 

a× f×

  a∶0.1 N NaOH 용액의 소비 mL수

  f∶0.1 N NaOH 용액의 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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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스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4 음료류 6.4.1 탄산음료류 6.4.1.1 가스압

검체를 15∼20℃의 항온수조에 30분∼1시간 동안 넣어 두었다가 조용히 

꺼내어 가스압력계(CO2 Volume Tester) 마개에 부착시키고, 스니프트밸브

(병내 가스를 밖으로 내 보내는 밸브)를 잠근 다음, 눌러 고정침으로 뚫는다. 

이때 계기의 지침이 움직여 압력을 나타내나, 이는 병 내의 정확한 압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스니프트밸브를 조금 열어 가스를 배출시키고 

지침이 원 위치인 0에 되돌아오는 순간 즉시 밸브를 잠그고 심하게 흔들어 

계기가 최대압력을 나타낼 때(계기의 지침이 일정한 위치에 머물러 있음) 

이를 기록한 다음, 밸브를 열어 병내 가스를 배출시키고, 즉시 마개를 

열어 병내 음료의 온도를 측정한다. 측정온도가 20℃이외일 때는 다음 탄산가

스 흡수계수표에 의하여 보정한다. 온도의 기록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가스압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한다.

 ∙ 시험 시 유의사항

① 마개에 부착한 고무부분 혹은 밸브에서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검체의 용기가 유리병일 때는 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건으로 

싸는 것이 좋다.

③ 온도계는 사용 전에 표준온도계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점검해야 

하며, 측정 시에는 바로 전에 측정한 음료 속에 꽂아두어 온도의 

상승을 억제한다.

④ 가스압력계는 가끔 기준압력계(Dead Weight Gauge Tester) 등

으로 점검하여 보정치를 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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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고형분(두유류)

 전고형분(%) = 100 - 수분함량(%)

11. 조단백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

(세미마이크로 킬달법/단백질 분석기)

 ∙ 실험실 장비에 따라 선별 적용

12. 아미노산질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2 아미노산질소(반

스라이크법/홀몰적정법(Sǒrensen법)

 ∙ 실험실 장비에 따라 선별 적용

13. 총아플라톡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9. 식품 중 유해물질 

9.2 곰팡이독소 9.2.2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박층크로마토그래

피/액체크로마토그래피) 9.2.3 아플라톡신 M1

 ∙ 실험실 장비에 따라 선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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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총질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

(세미마이크로 킬달법/ 단백질 분석기)

 ∙ 실험실 장비에 따라 선별 적용

15. 순추출물

 정제 해사 약 5 g을 증발접시에 취하고 작은 유리봉을 넣어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후 검체 5 mL를 가하여 수욕상에서 때때로 저으면서 

증발 건조한 다음 이를 건조기 중에서 3～4시간 건조하고 데시케이타

(황산)에서 1시간 방냉한 후 칭량하여 추출물(고형분)을 구하고 이에 

식염의 양을 감하여 순추출물로 한다.

순추출물(w/v%)＝SA

W—W
×100—식염(%)

W1∶항량 용기의 무게(g)

W2∶건조 후 항량이 되었을 때의 무게(g)

SA∶검체의 채취량(㎖)

16. 총산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6 조미식품 6.6.1 식초 6.6.1.1 총산

  검체 10 mL를 취하고, 이에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하고, 

그 20 mL를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 N 수산화나트

륨액으로 적정한다.

  0.1 N 수산화나트륨액 1 mL = 0.006 g CH3COOH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 주류 6.7.1 탁주 6.7.1.1 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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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20 mL에 새로 끓여 식힌 물 30 mL를 가하고 0.1 N 수산화나트륨

액으로 적정한다. 지시약은 뉴트랄레드･브롬티몰블루 혼합시액을 

사용한다.

총산(w/v%) ＝ S
 ×V × f

×초산으로서 

V∶ 0.1 N NaOH의 소비량(mL)

f ∶ 0.1 N NaOH의 Factor

S ∶ 검체량(mL)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 주류 6.7.3 주정 6.7.3.3 총산

  검액 100 mL를 취하고, 이에 페놀프탈레인시액 한 두 방울을 첨가하여 

0.01 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총산(g/100 mL) = 0.0006 ×V(초산으로서)

17. 색도

로비본드(B.D.H형)비색계를 사용하여 133.4㎜셀로 측정할 때 검체의 색과 가장 

가까운 표준색 유리판의 수치를 검체의 색도로 한다. 표준색 유리판의 매수는 

되도록 적게하고 검체의 명도가 높을 때에는 검체 쪽에 표준색 유리판의 중성색

을 끼워 동일 명도로 하여 측정한다.

18. 에탄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5. 주류(국세청

훈령 주류분석 별지 6. 약주류 6-4 알코올분)

  일반적으로 제1법(부칭법)과 제4법(진동식 밀도계법)을 이용하며, 시험재

료의 알코올분이 2도이하인 경우에는 제2법(산화법) 또는 제3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다.

[제1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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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조작 : 15℃에서 검정한 100 mL 메스플라스크의 눈금까지 취하고 

이것을 약 300∼500 mL 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이 메스플라스크를 약 

15 mL의 물로 2회 씻은 용액을 플라스크에 합치고 냉각기에 연결한 

다음 메스플라스크를 받는 용기로 하여 증류한다. 증류용액이 70 mL(소요시

간은 약 20분 내외)가 되면 증류를 중지하고 물을 가하여 15℃에서 메스플

라스크의 눈금까지 채운다음 잘 흔들어 실린더에 옮긴 후 15℃에서 주정

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주의：

① 메스플라스크 대신에 메스실린더를 사용하여 채취하고 그 실린더를 

받는 용기로 하여도 좋다.

② 검사재료 채취용기는 청결하고 건조된 것이거나 검사재료로 씻은 

것을 사용하며 비중계 또는 청주메-터계는 기준기로 기차를 보완한 

것을 사용한다. 실린더에 비중계 또는 청주메-터계를 띄울 때 비중계 

또는 청주메-터계의 각 부분에서 실린더의 내벽 및 아래벽과의 간격은 

5 mm 이상 되어야 한다. 온도보완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15℃에서 측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물을 가하여 눈금까지 채우는 

조작을 채취 때와 같은 온도에서 행한다.

④ 주정계는 한 눈금이 0.2도인 납 구부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분말주의 경우는 여러 부분에서 조금씩 채취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시험재료로 하며 약 60 g을 10 mg 단위까지 정밀하게 무게를 달아 

마개가 달린 200 mL 플라스크에 넣어 물을 첨가하여 용해시킨 다음 

물을 첨가하여 15℃에서 200 mL로 한 후 검사재료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류를 하여 측정하고, 분말주의 알코올분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알코올분 = 측정알코올분 × 100
검체에 함유된 시험재료량 × 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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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계수 = 검사재료에 함유된 시험재료량 + 검사재료에 함유된 물의 양 × (1-검체의 비중) 
검사재료에 함유된 시험재료량 × 검사재료의 비중  

[제2법, 산화법]

 ∙ 시약

① 중크롬산칼륨용액：중크롬산칼륨(특급) 33.816 g을 물에 녹여 1 ℓ로 한다.

② 진한황산

③ 인산 85%

④ 지시약：디페닐아미노슬폰산바륨 0.5 g에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하고 

그 윗부분의 맑은 용액을 사용한다.

⑤ 황산제1철암모늄용액：황산제1철암모늄 135.1 g을 진한황산 20 mL와 

물에 녹여 1 ℓ로 한다.

 ∙ 시험조작 : 검사재료를 [제1법]에 따라 증류하고 알코올분이 2% 이하 되도록 

증류용액을 만든다. 300 mL 삼각플라스크에 중크롬산칼륨용액 10 mL, 

진한황산 5 mL를 넣고 여기에 증류용액 5 mL를 가하여 가만히 혼합 밀봉하

여 15분간 방치한다. 다음 물 165 mL, 인산 18 mL, 지시약 0.5 mL를 가하여 

황산제1철암모늄용액으로 청자색이 녹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그 

적정 수를 n으로 한다. 5 mL의 물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얻은 적정수를 

N이라 하면 다음 식에 따라 알코올분을 산출한다.

알코올분(%) = 2 × (1-
n

) ×
증류용액 mL수

N 증류에 사용한 검체 mL수
주：검사재료가 소량인 때는 증류 전에 물을 가하여 양을 늘린다.

[제3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 시약

에탄올 표준용액：에탄올(특급)을 물로 묽게 하여 에탄올 1∼10 v/v%의 표준용액 계열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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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치

① 가스크로마토그래피：수소염이온화 검출기(F.I.D)를 부착한 것

② 칼럼：유리 또는 스텐레스스틸칼럼에 칼럼충전제가 충전된 것

 ∙ 가스크로마토그래피의 분석조건(예)

① 칼럼온도：60∼150℃

② 시험재료 주입부 온도：150∼200℃

③ 검출기 온도：150∼200℃

④ 운반기체(Carrier gas)：N2또는 He

⑤ 유량：30∼40 mL/min

 ∙ 시험조작 : 전처리하지 아니한 시험재료 또는 [제1법]에 따라 증류한 

시험재료(15 ℃) 1∼5 ㎕를 가스크로마토그라피에 주입하여 얻어진 가스크로

마토그램으로부터 에탄올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미리 에탄올 

표준용액계열을 검사재료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작성한 검량선에 

따라 에탄올의 함량을 구한다.

[제4법, 진동식 밀도계법] 

 ∙ 시험조작 : 진동식 밀도계를 이용해서 [제1법]에서 얻은 유출액을 15℃

에서의 밀도를 측정하고 제3표로 환산해서 검체의 알코올 도수로 한다.

19. 알콜함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5. 주류(국세청

훈령 주류분석 별지 6. 약주류 6-4 알코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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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메탄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 주류 6.7.1 탁주 6.7.1.2 메탄올(푹신아황산염-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 실험실 장비에 따라 선별 적용

[푹신아황산염]

 ∙ 시약

① 과망간산칼륨용액 : 인산 75 mL에 물을 가하여 500 mL로 하고 이에 

과망간산칼륨 15 g을 녹인다.

② 수산용액 : 황산을 같은 양의 물에 가하여 식힌 다음 그 500 mL에 

수산 25g 을 녹인다.

③ 푹신아황산용액 

㉠ 염기성푹신 0.5 g을 열탕 300 mL에 녹여 식힌다.

㉡ 무수아황산나트륨 5 g을 물 50 mL에 녹인다. ㉡액을 잘 섞으면

서 ㉠에 가하고 다시 염산 5 mL를 섞으면서 가한다. 이 혼액을 

다시 물로 희석하여 전량을 500 mL로 한다. 만든 후 5시간 방치한 

후에 사용한다. 이 시액은 갈색병에 넣고 냉암소에 보존한다.

 ∙ 시험 : 검체 100 mL에 물 15 mL를 가하고 증류하여 유액 100 mL를 

받고 그 유액 10 mL에 물 40 mL를 가하여 검액으로 한다. 이 검액 

5 mL 및 메탄올비색표준액을 각각 동형시험관에 취하고 각 시험관

에 과망간산칼륨용액 2 mL를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후 수산용액 

2 mL를 가하여 과망간산칼륨을 탈색시킨다. 완전히 탈색하면 각 

시험관에 푹신아황산용액 5 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30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그때의 검액의 정색도를 표준액의 색과 비교하여 

다음 표에 따르거나 58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체 중의 메탄올 

함량을 구한다. 이 표 중 검액 1mL중에 함유된 메탄올의 mg양을 

5배한 것이 검체 1 mL 중에 함유된 메탄올의 mg양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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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비색표준액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 시약

① 내부표준용액 : n-부틸알콜을 최종농도 10∼100 mg/ℓ으로 한다.

② 메탄올표준용액 : 메탄올 특급을 물로 희석하여 10∼100 mg/ℓ의 표준액계

열을 만든다.

 ∙ 시험

시료를 15℃에서 검정한 100 mL 메스플라스크의 눈금까지 취하고 이것을 

약 300∼500 mL 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이 메스플라스크를 약 15 mL의 

물로 2회 씻은 액을 플라스크에 합치고 냉각기에 연결한 다음 메스플라

스크를 받는 용기로 하여 증류한다. 유액이 70 mL(소요시간은 약 20분 

내외)가 되면 증류를 중지하고 내부표준용액을 최종농도 10∼100 mg/ℓ되

게 가한 후 물을 가하여 15℃에서 메스플라스크의 눈금까지 채운다음 

잘 흔들어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1∼5 ㎕를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혼합률
번호

0.1% 
메탄올(mL)

95% 
에탄올(mL) 물(mL) 검액 1 mL중에

함유된 메탄올(m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0.05
0.10
0.15
0.20
0.30
0.40
0.50
0.60
0.75
1.00
1.25
1.50
1.75
2.00
2.50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4.70
4.65
4.60
4.55
4.45
4.35
4.25
4.15
4.00
3.75
3.50
3.25
3.00
2.75
2.25

0.01
0.02
0.03
0.04
0.06
0.08
0.10
0.12
0.15
0.20
0.25
0.30
0.35
0.4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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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메탄올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미리 메탄올표준액 계열을 검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작성한 

검량선에 의하여 메탄올 함량을 구한다.

 ∙ 측정조건

① 기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수소염이온화 검출기

(Flame Ionization detector)

② 칼럼 : Polyethylene glycol 계열의 물질이 코팅된 캐필러리 칼럼, 

50 m × 0.2 mm × 0.3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③ 칼럼온도 : 60∼150℃

④ 시료주입부 온도 : 150∼200℃

⑤ 검출기 온도 : 150∼200℃

⑥ 운반기체 : N2 또는 He

⑦ 캐리어 가스 유량 : 1 mL/min

21. 알데히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 주류 6.7.2 수주 6.7.2.1 알데히드

 검체 5 mL에 물 45 mL를 가하여 공전병에 넣고 0.01 N 요오드액 10 mL에 

대응하는 0.01 N 아황산수소나트륨액을 가하여 흔들어 섞고 마개를 막아 

30분간 방치한 다음 0.01 N 요오드액 10 mL를 넣고 이에 전분시액 2∼3방울 

가하여 청자색이 없어질 때까지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검체 100 mL중의 알데히드함량(mg) ＝ a × f × 0.22 ×


a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적정 mL수

f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역가

0.01 N 티오황산나트륨 1 mL ＝ 0.22 mg 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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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붕해시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6 붕해시험

23. 전화당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1 벌꿀류 6.12.1.5 전화

당 및 자당 (레인·에이논법-액체크로마토그래프) 

[레인･에이논법]

검체 26 g을 정확히 달아 물에 녹여 250 mL의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알루미나크림시액 5 mL를 가하여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음 여과하고 여액 

10 mL를 취하여 250 mL로 희석해서 검액으로 한다. 페링시액 A 및 B의 

각각 5 mL와 물 10 mL를 20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이에 검액 약 

15 mL를 가하여 석면금망상에서 2분 이내 끓이고 화력을 조금 약하게 하여 

황산동의 색이 거의 퇴색하면 1% 메틸렌블루시액 4방울을 가하여 더 

끓이면서 메틸렌블루의 청색이 없어질 때까지 떨어뜨린다. 적정의 종말점 

부근에서 1방울씩 떨어뜨려 과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적정은 

끓기 시작한 후 3분 이내에 끝내도록 한다. 적정 예정량을 알기 위하여 

예비시험을 하고 본 시험에 있어서 종말에 떨어뜨리는 검액의 양은 1∼2 

mL가 되게 한다.

총 적정량으로부터 부표중의 레인･에이논 전화당 정량표에 의하여 검액 

100 mL중의 전화당량(A)을 구하고 다음 식에 의하여 함량을 산출한다.

전화당(%) ＝ A × f ×


×


×S


×



f ∶페링시액 A액의 역가

S ∶검체 채취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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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 시약

① 이동상∶아세토니트릴∶물(75∶25)

② 표준당용액∶포도당 및 과당 각 1 g, 자당 0.1 g을 정밀히 달아 100 

mL의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물에 녹여 표선까지 채운다.

 ∙ 장치

① 검출기∶시차굴절계(RI)

② 칼럼∶카보하이드레이트

③ 용매여과기∶solvent clarification kit나 그와 동등한 것

 ∙ 시험용액의 조제 : 검체 약 1 g을 정밀히 달아 100 mL의 메스플라스크에 

물 25 mL로 녹여 옮기고, 아세토니트릴로 표선까지 채워 여과(0.45 

μm 여과지)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 조건의 예)

① 유량∶1.0∼1.5 mL/min

② 시험용액주입량∶10∼20 μL

③ 감도(attenuation)∶8×시험용액 및 당 표준용액 각 10∼20 μL를 

앞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얻어진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으로 다음 식에 따라 검체중의 전화당(포도당＋과당) 

및 자당의 양을 산출한다.

당(%) ＝ pH ′
pH

×V 

V
×W

W 

×

pH, pH'∶검액과 표준액의 높이 또는 면적

V, V1∶검액과 표준액의 전량(mL)

W, W1∶검체 및 표준당의 채취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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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4 탄수화물 2.1.4.1 당류 2.1.4.1.2 환원당(벨트

란법/소모기법)

    ∙ 포도당 등 환원당이 주요 당으로 존재하는 식품에 적용

[벨트란법]

시험용액 20 mL(당량은 0.05～0.45%가 아니면 아니된다)를 20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벨트란시액 A 및 B액 각 20 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은 다음 금망상에서 정확하게 3분간 조용히 끓인다. 식힌 후 아린관에 

상징액을 기울여 넣고 조용히 흡인 여과한 다음 물 약 50 mL를 삼각플라

스크에 내벽에 따라 조용히 주입하여 흔들어 아산화동의 침전을 씻어 

다시 아린관에 흡인 여과한다. 이 조작을 3～4회 반복하여 침전을 

완전히 씻은 다음 알칼리성이 없어질 때까지 더운 물로 씻는다. 이때 

아산화동이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음 받는 그릇을 교환한 

후 벨트란시액 C액 약 20 mL를 삼각플라스크에 넣어 아산화동을 녹이

고 이를 앞의 아린관에 3～4회로 나누어 조용히 흡인하면서 침전을 

완전히 녹인다. 다음 더운 물 약 100 mL로 아린관을 여러 번 씻은 

후 이를 벨트란시약 D액으로 연한 홍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이에 

소비된 벨트란시액 D액의 소비량(mL)으로부터 구리의 양을 산출하고 

부표중의 벨트란당류정량표에 의하여 당량을 구하여 다시 검체 중의 

당량을 산출한다.

[소모기법]

 ∙ 시액 및 시약

① 동시약：제이인산나트륨(Na2HPO4･12H2O) 71 g, 주석산칼륨나트륨 40 

g을 물 약 400 mL에 녹인 다음 1 N 수산화나트륨액 100 mL를 가하여 

저어 흔들어 섞으면서 액면까지 달하는 깔때기를 사용하여 황산제이동용

액(CuSO4･5H2O 10 g→100 mL) 80 mL를 가한다. 다음 황산나트륨(Na2SO4･
10H2O) 410 g을 가하여 녹이고 1 N 요오드산칼륨용액(KIO3 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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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00 mL) 25 mL를 가하여 물로써 1,000 mL로 한다. 이것을 1～2일

간 방치한 다음 여과하여 착색병에 저장한다. 이 시약은 포도당 0.01～3 

㎎/5 mL를 정량할 수 있지만, 1 ㎎/5 mL가 적당하다. 포도당의 양이 

1 ㎎/5 mL이하의 경우에는 요오드산칼륨용액을 10 mL, 0.5 mg/5 mL 

이하의 경우에는 5 mL로 감하는 것이 좋다.

② 2.5% 요오드화칼륨용액：미량의 탄산나트륨용액으로 알칼리성으로 한

다.

③ 0.005 N티오황산나트륨액：티오황산나트륨(Na2S2O3･5H2O) 약 25～26 

g에 10% 수산화나트륨용액 2 mL 및 물을 가하여 녹여 전량을 1,000 

mL로 하여 0.1 N의 원액을 만들고 쓸 때에는 원액을 20배로 희석하여 

조제한다.

④ 표정：1 N 요오드산칼륨액을 정확히 200배로 희석하여, 0.005 N 

요오드산칼륨액을 만들고 그 10.0 mL를 취하여 2.5% 요오드화칼륨용

액 1 mL 및 2 N 황산 2 mL를 가하여 5분간 방치한 다음 0.005 N 티오황산나

트륨액으로 적정한다.

 ∙ 시험용액의 조제 : 벨트란법 시험용액의 조제에 준한다.

 ∙ 시험조작 : 시험용액 및 대조액으로서의 물 각 5 mL를 시험관(25× 200 

mm)에 취하고 각각 동시 약 5 mL를 가한다. 시험관은 유리구로써 마개를 

한다(또는 마개달린 시험관을 사용하여 느슨하게 마개를 하여도 좋다). 

이어 세게 끓는 탕욕 중에 잠기게 한다(각 환원당의 가열시간은 표 1에 

따라 한다). 다음 찬물로서 식힌 후 요오드화칼륨용액 2 mL를 천천히 

넣고 이어 2 N 황산 1.5 mL를 빨리 넣고 흔들어 섞어 침전을 완전히 

녹인다. 이어 석출한 요오드를 5분 후 0.005 N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써 

0.5% 전분시액 1 mL를 지시약으로 하여 적정한다. 뷰렛은 0.05 mL의 

눈금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환원당의 양은 다음 식에 따라서 계산한다.

시험용액 5 mL중의 환원당의 양(mg)

＝ [(대조액의 적정 mL수)－(시험용액의 적정 mL수)]

×환원당의 계수(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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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원당의 가열시간 및 계수

당의 종류 가열시간(분) 계수
아라비노오스
키실로오스
글루코오스
후락토오스
만노오스
갈락토오스
전화당
맥아당
유당

25～35
25～35
15～25
15～25
25～35
35～45
15～25
25～35
30～40

0.143
0.127
0.135
0.135
0.135
0.175
0.135
0.260
0.216

24. 자당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1 벌꿀류 6.12.1.5 전화

당 및 자당 (레인·에이논법-액체크로마토그래프)

[레인･에이논법]

검체 26 g을 정확히 달아 소량의 물로 녹여 100 mL의 메스플라스크에 옮겨 

넣고 알루미나크림시액 5 mL를 가한다. 다음 물을 표선까지 채우고 여과한다. 

이 액 50 mL에 물 25 mL 및 20% 염산 10 mL를 가하여 67℃에서 전화시킨 

다음 탄산나트륨으로 중화하고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하여 이 액 10 mL를 

메스플라스크로 250 mL로 희석한 것을 검액으로 하여 전항 ㉮ 전화당에 

따라 시험하여 전화당의 양을 구하고, 이 전화당량에서 전항 ㉮의 전화당 

양을 뺀 것에 0.95를 곱하여 자당의 양을 산출한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 시약

① 이동상∶아세토니트릴∶물(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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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표준당용액∶포도당 및 과당 각 1 g, 자당 0.1 g을 정밀히 달아 100 

mL의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물에 녹여 표선까지 채운다.

∙ 장치

① 검출기∶시차굴절계(Rl)

② 칼럼∶카보하이드레이트

③ 용매여과기∶solvent clarification kit나 그와 동등한 것

 ∙ 시험용액의 조제 : 검체 약 1g을 정밀히 달아 100㎖의 메스플라스크에 

물 25 mL로 녹여 옮기고, 아세토니트릴로 표선까지 채워 여과(0.45㎛ 

여과지)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측정 조건의 예)

① 유량∶1.0∼1.5 mL/min

② 시험용액주입량∶10∼20μL

③ 감도(attenuation)∶8×시험용액 및 당 표준용액 각 10∼20μL를 

앞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얻어진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으로 다음 식에 따라 검체중의 전화당(포도당＋과당) 

및 자당의 양을 산출한다.

당(%) ＝ pH′
pH

×V 

V
×W

W 

×

pH, pH'∶검액과 표준액의 높이 또는 면적

V, V1∶검액과 표준액의 전량(mL)

W, W1∶검체 및 표준당의 채취량(g)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4 탄수화물 2.1.4.1 당류 2.1.4.1.3 자당(벨트란

법/소모기법/선광도측정에 의한 법)

   ∙ 벌꿀, 잼, 음료, 과자류 등의 식품에 적용

[벨트란법]

시험용액 100 mL를 25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0.1 N 염산 30 mL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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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리관을 달고 비등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식힌다. 다음 0.1 

N 수산화나트륨액 30 mL를 가하여 중화하고 물로써 전량을 250 mL로 

한다. 이 용액 20 mL를 취하여 환원당 벨트란법에 따라 전화당의 양을 구하고 

이에 0.95를 곱하여 자당의 양으로 한다. 검체 중에 환원당이 함유되어 있을 

때는 환원당에 따라 산출한 구리의 양을 여기에서 얻은 구리의 양으로부터 

감하여 그 나머지 구리의 양에 상당하는 전화당을 구하고 이에 0.95를 

곱하여 자당의 양을 산출한다.

[소모기법]

 ∙ 시험용액의 조제 : 자당용액(0.15% 이하)을 앞의 벨트란법에 따라 가수분해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 : 시험용액 5.0 mL를 취하여 환원당의 소모기법에 의한 환원당의 

정량법과 같이 조작해서 전화당을 정량하고 이에 0.95를 곱하여 자당의 

양으로 한다. 검체 중에 환원당이 함유되어 있을 때에는 가수분해하지 

아니한 용액에 대하여 직접 환원당에 상당하는 적정수를 구하고 이에 

전화당의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을 위의 가수분해에 의하여 얻은 전화당의 

양으로부터 감하고 이에 0.95를 곱하여 자당의 양으로 한다.

[선광도측정에 의한 법] : 설탕 등에 적용

 ∙ 장치 : 편광계

 ∙ 시험조작 : 시험용액(환원당의 시험용액의 조제에 준하여 만든다)을 검체관에 

넣고 나트륨 D선을 광원으로 하여 편광계를 써서 선광각(α)을 측정한다. 

자당의 양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자당(g/시험용액 100 mL) ＝ ×



[α]b：측정시의 온도 t℃에 있어서의 선광도

l：시험관의 길이(d m)

측정 시에 온도를 20℃라 하면 자당의 20℃에 있어서의 비선광도는 

[α]b＝66.5이므로 이를 위의 식에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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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당(g/시험용액 100 mL) ＝ 


× 


 × 



(다만, 분말설탕의 경우는 계산된 값에 계수 6을 더한다.)

로 되며 측정에 2d m(200 mm)의 검체관을 사용할 때에는 자당(g/시험용

액 100 mL)＝0.752α 로 된다. 또 이때에 물 100 mL중에 자당을 함유하는 

검체 a g이 녹아 있을 때 그 검체 중의 자당 함량을 x%라 하면 시험용액 

100 mL중의 자당량은 ax/100(g)이다. 따라서 위의 식으로부터




   



25.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6.12.1 벌꿀류 6.12.1.6 히드

록시메틸푸르푸랄(흡광도측정법/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흡광도측정법]

 ∙ 시험용액 조제 : 검체 약 5 g을 정밀히 달아 물 25 mL로 녹여 50 mL 

메스플라스크에 옮긴다. 15% 페로시안화칼륨용액 0.5 mL를 넣어 섞고 

30% 초산아연용액 0.5 mL를 넣고 섞은 다음 물을 가하여 표선까지 

채우고(거품이 생기면 알코올 한방울을 가한다) 여과하여 처음 여액 10 mL는 

버리고 나머지 여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 : 시험용액 각 5 mL를 2개의 시험관에 취하고 시험용액 관에는 

물 5 mL를, 공시험용액 관에는 0.2% 아황산수소나트륨용액 5 mL를 넣어 

잘 혼합한 다음 시험용액은 물을, 공시험용액은 0.1% 아황산수소나트

륨용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284 nm와 336 nm에서 각각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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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mg/kg)＝S

A—A××

A284 및 A336 ∶각 파장에서의 흡광도치(시험용액—공시험용액)

S∶검체의 채취량(g)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 표준용액 제조 : HMF(hydroxymethylfurfural) 1 mg/100 mL(10 ppm)액을 

조제하여 10, 5, 2.5, 1, 0.5 ppm액으로 희석(벌꿀 중 함량의 10배량에 대응)

 ∙ 검체용액 제조 : 벌꿀 약 5g을 정밀히 달아 물 50 mL 메스플라스크에 녹여 

0.45 ㎛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 측정조건

① 검출기 : UV 검출기

② 컬럼 : C18 컬럼과 동등한 것

③ 주입량 : 20 μL 

④ 이동상 : 물：메탄올 ＝ 90：10

⑤ 유속 : 1.0∼1.5 mL/min

⑥ 파장 : 280 nm

 ∙ 계산

㎎㎏ 표준용액농도×표준용액면적
시료용액면적

×시료무게
시료용액부피

26. 비타민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 비타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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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진공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4 진공도(통･병조림식품)

진공계를 이용하여 용기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통･병조림 식품으로서 적합한 

제품인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오른손의 엄지와 인지 사이에 진공계를 잡고 

진공계의 침(고무가 부착된 부분)을 관 뚜껑 역륜(Expansion Ring)의 볼록한 

부분에 밀착 삽입시켜서 진공도를 측정한다. 이 때 진공계의 끝이 관 뚜껑에 

밀착하도록 주의하고 측정시의 통조림의 온도는 15℃에서 한다. 다만, 타원

형 혹은 사각형의 통조림에 있어서는 관 내용물이 진공계의 침공을 폐쇄시킬 

수 있으므로 이때는 관을 세워 그 타원의 한쪽을 위로해서 그 중심부에 

진공계의 침을 밀착 삽입시켜서 그 진공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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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적 실험 

지표 실험방법
세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세균발육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6. 세균

발육시험
대장균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
대장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
유산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9 유산균수
진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0 진균수

(효모 및 사상균수)
살모넬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1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2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3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4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5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장출혈성 
대장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6 장출혈성 
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7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바실루스 
세레우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9 캠필로박
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0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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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표준평판법]

표준한천배지에 검체를 혼합 응고시켜 배양 후 발생한 세균 집락수를 계수하여 

검체 중의 생균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 시험조작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와 10배 단계 희석액 1 mL씩을 

멸균 페트리접시 2매 이상씩에 무균적으로 취하여 약 43～45℃로 

유지한 표준한천배지(배지 1) 약 15 mL를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페트리접시 뚜껑에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용히 회전하여 

좌우로 기울이면서 검체와 배지를 잘 혼합하여 응고시킨다. 확산집락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시 표준한천배지 3～5 mL를 가하여 중첩

시킨다. 이 경우 검체를 취하여 배지를 가할 때까지의 시간은 2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고시킨 페트리접시는 뒤집어 

35±1℃에서 48±2시간(시료에 따라서 30±1℃ 또는 35±1℃에서 

72±3시간) 배양한다. 집락수의 계산은 확산집락이 없고 1개의 평판당 

15~300개의 집락을 생성한 평판을 택하여 집락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액을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액 1 mL를 대조시험액

지표 실험방법
크로노박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 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1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Enterobacter sakazakii(Cronobacter spp.)]
비브리오 
패혈증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7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비브리오 
콜레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8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곰팡이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7.7 곰팡이수(Howard Mold Counting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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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 집락수 산정 : 배양 후 생성된 집락수를 신속히 계산한다. 부득이할 

경우에는 5℃에 보존시켜 24시간 이내에 산정한다. 집락수의 계산은 

확산집락이 없고(전면의 1/2이하 일 때에는 지장이 없음) 1개의 평판당 

15～300개의 집락을 생성한 평판을 택하여 집락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전 평판에 300개 초과 집락이 발생한 경우 300에 가까운 

평판에 대하여 밀집평판 측정법에 따라 계산한다. 전 평판에 15개 미만의 

집락만을 얻었을 경우에는 가장 희석배수가 낮은 것을 측정한다.

 ∙ 세균수의 기재보고 : 표준평판법에 있어서 검체 1 mL 중의 세균수를 기재 

또는 보고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제한된 것에서 발육한 집락을 측정한 

수치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평판에 있어서의 집락수는 상당 희석배

수로 곱하고 그 수치가 표준평판법에 있어서 1 mL 중(1g 중)의 세균수 

몇 개라고 기재보고하며 동시에 배양온도를 기록한다. 숫자는 높은 단위로부터 

① 15 - 300CFU/ plate인 경우

N =
∑C

{(1×n1)+(0.1×n2)}×(d)

N= 식육 g 또는 mL 당 세균 집락수
∑C = 모든 평판에 계산된 집락수의 합
n1 = 첫 번째 희석배수에서 계산된 평판수
n2 = 두 번째 희석배수에서 계산된 평판수
d = 첫 번째 희석배수에서 계산된 평판의 희석배수

구 분
희 석 배 수

CFU/g(mL)
1:100 1:1,000

집 락 수
232
244

33
28

24,000

= 537/0.022 = 24,409 = 24,000

② 15 CFU / plate 미만인 경우

N =
(232+244+33+28)

{(1×2) + (0.1×2)}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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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 반올림하여 유효숫자를 2단계로 끊어 이하를 0으로 한다.

[건조필름법]

 ∙ 시험조작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와 각 10배 단계 희석액 1 mL를 세균수 

건조필름배지(배지 53 또는 69)에 각 2매 이상씩 접종한 후 잘 흡수시키

고 35±1℃에서 48±2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붉은 집락수를 계산하고 

그 평균집락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일반세균수로 한다. 균수 산출 및 

기재보고는 일반세균수에 따라 한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3 제조법(시험용

액의 제조)

   ① 미생물검사용 시료는 25 g(mL)을 대상으로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량이 적은 불가피한 경우 그 이하의 양으로 검사할 수도 있다.

   ② 미생물 정성시험을 할 때 5개 시료에서 각각 채취한 25 g(mL)을 

검사하거나 5개 시료에서 25 g(mL)씩 채취하여 섞은(pooling) 125 

g(mL)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채취한 검체는 희석액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10배, 100배, 1,000배 

등 단계별 희석용액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④ 희석액은 멸균생리식염수, 멸균인산완충액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시험용액 제조법이 제시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구 분
희 석 배 수

CFU/g(mL)
1:10 1:100

집 락 수
14
10

2
1

120

= 24/0.2 = 120

N =
(14+10)

(1×2)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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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체를 용기 포장한 대로 채취할 때에는 그 외부를 물로 씻고 자연 

건조시킨 다음 마개 및 그 하부 5～10㎝의 부근까지 70% 알코올탈지

면으로 닦고, 화염멸균한 후 냉각하고 멸균한 기구로 개봉, 또는 

개관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분이 많은 검체의 경우는 Tween 80과 같은 세균에 독성이 없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하는 것이 좋다.

⑦ 실험을 실시하기 직전에 잘 균질화 하고 검사검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용액을 제조한다.

     - 액상검체：채취된 검체를 강하게 진탕하여 혼합한 것을 시험용액

으로 한다.

     - 유동상검체：채취된 검체를 멸균 유리봉 또는 시약스푼 등으로 잘 

혼합한 후 그 일정량(10～25 mL)을 멸균용기에 취해 9배 양의 

희석액과 혼합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고체검체： 채취된 검체의 일정량(10～25 g)을 멸균된 가위와 칼 

등으로 잘게 자른 후 희석액을 가해 균질기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저온으로 균질화한다. 여기에 희석액을 가해서 일정량(100～250 

mL)으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고체표면검체：검체표면의 일정면적(보통 100 ㎠)을 일정량(1～5 

mL)의 희석액으로 적신 멸균거즈와 면봉 등으로 닦아내어 일정량(10～

100 mL)의 희석액을 넣고 강하게 진탕하여 부착균의 현탁액을 

조제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 분말상검체： 검체를 멸균 유리봉과 멸균 시약스푼 등으로 잘 

혼합한 후 그 일정량(10～25 g)을 멸균용기에 취해 9배 양의 

희석액과 혼합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버터와 아이스크림류： 버터와 아이스크림류는 40℃이하의 온탕에서 

15분 내에 용해시켜 10 mL를 취한 후 희석액을 가하여 100 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 캡슐제품류：캡슐을 포함하여 검체의 일정량(10～25 g)을 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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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배 양의 희석액을 가해 균질기 등을 이용하여 균질화한 것을 시험용액

으로 한다.

     - 냉동식품류 : 냉동상태의 검체를 포장된 상태 그대로 40℃이하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단시간에 녹여 용기, 포장의 표면을 70% 알코올 

솜으로 잘 닦은 후 상기의 방법으로 시험용액을 조제한다.

     - 칼･도마 및 식기류 : 멸균한 탈지면에 희석액을 적셔, 검사하고자 

하는 기구의 표면을 완전히 닦아낸 탈지면을 멸균용기에 넣고 

적당량의 희석액과 혼합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자동화된 최확수법]

 ∙ 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유음료 제외), 조제유류, 분유류, 소 

도체, 돼지 도체, 닭 도체, 오리 도체에 한한다.

2. 세균발육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6  세균

발육시험

 ∙ 가온보존시험 : 시료 5개를 개봉하지 않은 용기·포장 그대로 배양기에서  

35∼37℃에서 10일간 보존한 후, 상온에서 1일간 추가로 방치한 후 

관찰하여 용기･포장이 팽창 또는 새는 것은 세균발육 양성으로 하고 

가온보존시험에서 음성인 것은 다음의 세균시험을 한다.

 ∙ 세균시험 :

① 시험용액의 조제 : 검체 5관(또는 병)의 개봉부의 표면을 70% 알코올탈지

면으로 잘 닦고 개봉하여 검체 25 g을 희석액 225 mL에 가하여 균질화 

시킨다. 이 액의 1 mL를 멸균시험관에 채취하고 희석액 9 mL에 가하여 

잘 혼합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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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법 : 시험용액을 1 mL씩 5개의 티오글리콜린산염 배지(배지 13)에 

접종하여 35∼37℃에서 48±3시간 배양한 후, 5관 중 어느 하나라도 

세균증식이 확인된 것을 세균발육 양성으로 한다.

3. 대장균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

[정성시험-유당배지법]

유당배지를 이용한 대장균군의 정성시험은 추정시험, 확정시험, 완전시험

의 3단계로 나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0 mL를 2배 농도의 유당배지(배지 2)에, 시험용

액 1 mL 및 0.1 mL를 유당배지(배지 2)에 각각 3개 이상씩 가한다.

 ∙ 추정시험 : 시험용액을 접종한 유당배지(배지 2)를 35～37℃에서 24±2

시간 배양한 후 발효관내에 가스가 발생하면 추정시험 양성이다. 24±2

시간 내에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배양을 계속하여 48±3시간까지 

관찰한다. 이 때까지 가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이고 

가스발생이 있을 때에는 추정시험 양성이며 다음의 확정시험을 실시한다.

 ∙ 확정시험 : 추정시험에서 가스 발생한 유당배지발효관으로부터 BGLB 

배지(배지 3)에 접종하여 35∼37℃에서 24±2시간 동안 배양한 후 가스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배양을 계속하여 48±3

시간까지 관찰한다. 가스발생을 보인 BGLB 배지(배지 3)로부터 Endo 한천

배지(배지 5) 또는 EMB 한천배지(배지 6)에 분리 배양한다. 35∼37℃에서 

24±2시간 배양 후 전형적인 집락이 발생되면 확정시험 양성으로 한다. 

BGLB배지에서 35∼37℃로 48±3시간 동안 배양하였을 때 배지의 색이 

갈색으로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완전시험을 실시한다.

 ∙ 완전시험 : 대장균군의 존재를 완전히 증명하기 위하여 위의 평판상의 

집락이 그람음성, 무아포성의 간균임을 확인하고,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의 

발생 여부를 재확인한다. 확정시험의 Endo 한천배지(배지 5)나 EMB한천

배지(배지 6)에서 전형적인 집락 1개 또는 비전형적인 집락 2개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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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유당배지발효관과 보통한천배지(배지 8)에 접종하여 35∼37℃에

서 48±3시간동안 배양한다. 이때 가스를 발생한 발효관에 해당되는 한천

배지의 집락에 대하여 그람음성, 무아포성 간균이 증명되면 완전시험은 

양성이며 대장균군 양성으로 판정한다.

[정성시험-BGLB 배지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0.1 mL를 2개씩 BGLB 배지(배지 3)에 가한다. 대량의 시험용액

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량의 배지를 넣은 발효관을 사용한다.

시험용액을 넣은 BGLB 배지(배지 3)을 35∼37℃에서 48±3시간 배양한 

후 가스 발생을 인정하였을 때에는(배지를 흔들 때 거품 모양의 가스의 

존재를 인정하였을 때에도) Endo 한천배지(배지 5) 또는 EMB 한천배지(배지 

6)에 분리 배양한다. 이하의 조작은 가. 유당배지법의 확정시험 또는 완전시

험 때와 같이 행하여 대장균군의 유무를 확인한다.

[정성시험-데스옥시콜레이트 유당한천 배지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와 10배 단계 희석액 1 mL씩을 멸균 페트리접시 2매 이상씩에 

무균적으로 취하고 약 43∼45℃로 유지한 데스옥시콜레이트 유당한천배지

(배지 9) 또는 VRBA 평판배지(배지 96) 약 15 mL를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페트리접시 뚜껑에 부착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회전하여 검체와 배지를 잘 

혼합한 후 응고 시킨다. 그리고 그 표면에 동일한 배지 또는 보통한천배지를 

3～5 mL를 가하여 중첩시킨다. 이것을 35∼37℃에서 24±2시간 배양 한 후 

전형적인 암적색의 집락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1개 이상의 집락을, 의심스러운 

집락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을 Endo 한천배지(배지 5) 또는 EMB 한천배지(배지 

6)에서 분리 배양한다. 이하의 조작은 가. 유당배지법의 확정시험 또는 완전시

험 때와 같이 행하고 대장균군의 유무를 시험한다.

[정량시험-최확수법]

최확수란 이론상 가장 가능한 수치를 말하여 동일 희석배수의 시험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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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에 접종하여 대장균군의 존재 여부를 시험하고 그 결과로부터 확률론적인 

대장균군의 수치를 산출하여 이것을 최확수(MPN)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최확수는 연속한 3단계 이상의 희석시료(10, 1, 0.1 또는 1, 0.1, 0.01 또는 0.1, 

0.01, 0.001)를 각각 5개씩(별표 1) 또는 3개씩(별표 2) 발효관에 가하여 배양 

후 얻은 결과에 의하여 검체 1 mL 중 또는 1 g중에 존재하는 대장균군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예로 검체 또는 희석검체의 각각의 발효관을 5개씩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최확수표에 의하여 시험검체 1 mL중의 MPN은 70으로 

된다. 이 때 접종량이 1, 0.1, 0.01 mL일 때에는 70/10＝7로 한다. 10, 1, 0.1 

mL일 때에는 70/100=0.7로 한다.

시험용액 접종량 0.1 mL 0.01 mL 0.001 mL MPN
가스발생양성관수 5 개 2 개 2 개 70

시험용액 접종이 4단계 이상으로 행하여졌을 때에는 다음 표와 같이 취급한다.

예 가스발생 양성관수 유효숫자
1 mL 0.1 mL 0.01 mL 0.001 mL 1 mL 0.1 mL 0.01 mL 0.001 mL

I 5 5 2 0 - 5 2 0
II 5 4 3 0 5 4 3 -
III 0 1 0 0 0 1 0 -
IV 5 3 1 1 5 3 2 -

예 I, II : 5개 양성을 표시한 최소 접종량부터 시작한다.

예 III : 양성을 인정한 접종량을 중간으로 한다.

예 IV : 최소 유효 접종량 보다 1단계 적은 접종량에서 양성을 인정한 때에는 

양성을 인정한 수를 최소유효 접종량의 양성관 수에 더한다(0.001 mL 단계의 

양성관의 수를 0.01단계의 양성관의 수에 더함)

 ∙ 유당배지법 : 4.3 제조법에 따른 연속한 3단계 이상의 희석시료(10, 1, 0.1 또는 

1, 0.1, 0.01 또는 0.1, 0.01, 0.001)를 5개 또는 3개씩의 유당배지(배지 2)에 접종한다. 

단, 10 mL를 접종할 때에는 2배 농도 유당 배지를 사용하고 0.1 mL 이하를 접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0배 희석단계액을 각각 1 mL씩 사용한다. 시험용액을 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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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동일 희석액을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가스

발생 발효관 각각에 대하여 추정, 확정, 완전시험을 행하고 대장균군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최확수표로부터 검체 1 mL 또는 1 g중의 대장균군수를 구한다. 이때 시험용액을 

가한 배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서 가스발생이 인정되거나 또 최소량을 가한 배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접종량과 희석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BGLB배지법 : 4.3 제조법에 따른 연속한 3단계 이상의 희석시료(10, 1, 0.1 

또는 1, 0.1, 0.01 또는 0.1, 0.01, 0.001)를 5개 또는 3개씩 BGLB 배지(배지 3)에 

각각 접종한다. 단, 10 mL를 접종할 때에는 2배 농도 BGLB 배지를 사용하고 0.1 

mL 이하를 접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0배 희석단계액을 각각 1 mL씩 사용한다. 

시험용액을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액을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

부를 확인한다. 이때 시험용액을 가한 배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서 가스발생이 

인정되거나 또 최소량을 가한 배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접종량과 희석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의 조작은 각 발효관에 대하여 BGLB 

배지에 의한 정성시험법에 따라 하고 대장균군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최확수표로부

터 검체 1 mL 또는 1 g중의 대장균군수를 산출한다.

[정량시험-데스옥시콜레이트유당한천배지법]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와 각 10배 단계 희석액 1 mL에 대하여 이 배지에 

의한 정성시험법과 같은 조작으로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집락중 

전형적인 집락 또는 의심스러운 집락에 대하여 정성시험 때와 같은 조작으로 대장균

군의 유무를 결정한다. 시험용액을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액 1 mL를 대조시험액으

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균수 산출은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한다.

[정량시험-건조필름법]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와 각 10배 단계 희석액 1 mL를 2매 이상씩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Ⅰ(배지 54) 또는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Ⅱ(배지 70)에 접종한 후, 35±

1℃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시험용액을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액 1 mL를 대조시

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Ⅰ에서는 

붉은 집락 중 주위에 기포를 형성한 집락수를 계산하고,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Ⅱ에

서는 청색 및 청녹색의 집락수를 계산하여 그 평균집락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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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수를 산출한다. 균수 산출 및 기재보고는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한다.

[정량시험-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유음료 제외), 발효유류, 

가공치즈, 조제유류, 분유류, 건조저장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열성형

제품, 염지란 검사에 한한다.

4. 대장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

[정성시험-한도시험]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를 3개의 EC 배지에 접종하고 

44±1℃에서 24±2시간 배양 후 가스발생을 인정한 발효관은 추정시

험 양성으로 하고 가스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추정시험 음성

으로 한다. 시험용액을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액 1 mL를 대조시험

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추정시험이 양성일 때에는 해당 EC 발효관으로부터 EMB 배지에 

접종하여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 후 전형적인 집락을 보통

한천배지에 접종하여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보통한천

배지에서 배양된 집락을 취하여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그람음성, 무

아포성 간균을 확인한 후 생화학 시험을 실시하여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한다.

[정량시험-최확수법]

 1) 제1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3 제조법에 

따른 연속한 3단계 이상의 희석시료(10, 1, 0.1 또는 1, 0.1, 0.01 또는 

0.1, 0.01, 0.001)를 각각 5개 또는 3개의 EC배지(배지 10) 발효관에 

접종한 다음 44.5±0.2℃ 항온수조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시험용액 

10 mL를 첨가할 경우 배농도의 배지 10 mL를 이용한다. 가스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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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발효관을 대장균(E. coli) 양성이라고 판정하고 별표1 또는 

별표2 최확수표에 따라 검체 1 mL 또는 1 g 중의 대장균수를 산출한

다.

 2) 제2법 

   ∙ 시험용액의 제조: 패각을 제거한 검체 200 g에 0.1% peptone soultion

(시액 9) 200 mL을 첨가하여 마쇄한 후 마쇄액 20 mL과 동일한 

희석액(시액 9) 80 mL을 혼합하여 최종 10배 희석한 것을 시험용액으

로 한다. 시험용액은 필요에 따라 100배, 1,000배 등으로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추정시험: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0 mL을 5개의 2배 농도 MMGM 

배지(배지 71)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접종하고, 또 시험용액 1 mL 

및 0.1 mL을 각각 5개의 MMGM 배지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접종하여 

37±1℃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배양 결과 시험관내의 배지의 색깔

이 노란색으로 되었을 때 추정시험 양성으로 확정시험을 실시한다.

   ∙ 확정시험: 추정시험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MMGM 시험관 배양액을 

BCIG 한천배지(배지 73)에 분리 배양한다. 44±1℃에서 24±2시간 

배양 후 청녹색의(blue-green) 전형적인 집락이 발생되면 대장균(E. 

coli) 양성이라고 판정하고 별표 1 최확수표에 따라 검체 100 g중의 

대장균수를 산출한다.

 3) 유가공품·식육가공품·알가공품 

   ∙ 최확수법: 최확수법(3개 또는 5개 시험관을 이용한 MPN법)으로 대장

균군수 검사에서 사용한 BGLB배지에서 가스생성 양성인 시험관으로

부터 EC-MUG배지(또는 BGLB-MUG, LST-MUG)에 접종하여 44.5℃

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자외선 조사하에 푸른 형광이 관찰되는 시험

관을 대장균 양성으로 판정하고 최확수표(별표 1 또는 별표 2)에 

근거하여 대장균수를 산출한다.

   ∙ 대장균 확인시험: 최확수법에서 가스생성과 형광이 관찰된 것은 대장

균 추정시험 양성으로 판정하고 대장균의 확인시험은 추정시험 양성

으로 판정된 시험관으로부터 EMB배지(또는 MacConkey Agar)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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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전형적인 집락을 관찰하고 그람염

색, MUG시험, IMViC시험, 유당으로부터 가스 생성시험 등을 검사하

여 최종확인한다. 대장균은 MUG시험에서 형광이 관찰되며, 가스생

성, 그람음성의 무아포간균이며, IMViC시험에서 “ + + - -”의 결과

를 나타내는 것은 대장균(E. coli) biotype 1로 규정한다.

[정량시험-건조필름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와 각 단계 희석액 1 mL를 2매 이상씩 대장균 건조필

름배지Ⅰ(배지 55) 또는 대장균 건조필름배지Ⅱ(배지 71)에 접종한 후, 

35±1℃에서  24∼48시간 배양한다. 대장균 건조필름배지Ⅰ에서는 푸른 

집락 중 주위에 기포를 형성한 집락수를 계산하고, 대장균 건조필름배지

Ⅱ에서는 남색 및 보라색의 집락수를 계산하여 그 평균집락수에 희석배

수를 곱하여 대장균 수를 산출한다. 균수 산출 및 기재보고는 일반세균수

에 따라 한다.

[정량시험-자동화된 최확수법(Automated MPN)]

자연치즈, 식육추출가공품, 닭 도체, 오리 도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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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3단계희석 시험관 5개씩 시험하였을 때 양성에 대한 최확수(95%의 신뢰한계)

양성시험관수
0.1 0.01 
0.001

MPN/
g(mL)

양성시험관수
0.1 0.01 
0.001

MPN/
g(mL)

양성시험관수
0.1 0.01 

0.001
MPN/
g(mL)

양성시험관수
0.1 0.01 
0.001

MPN/
g(mL)

양성시험관수
0.1 0.01 
0.001

MPN/
g(mL)

양성시험관수
0.1 0.01 0.001

MPN/
g(mL)

0  0  0
0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1  0
0  1  1
0  1  2
0  1  3
0  1  4
0  1  5
0  2  0
0  2  1
0  2  2
0  2  3
0  2  4
0  2  5
0  3  0
0  3  1
0  3  2
0  3  3
0  3  4
0  3  5
0  4  0
0  4  1
0  4  2
0  4  3
0  4  4
0  4  5
0  5  0
0  5  1
0  5  2
0  5  3
0  5  4
0  5  5

<1.8
1.8
3.6
5.4
7.2
9

1.8
3.6
5.5
7.3
9.1
11
3.7
5.5
7.4
9.2
11
13
5.6
7.4
9.3
11
13
15
7.5
9.4
11
13
15
17
9.5
11
13
15
17
19

1  0  0
1  0  1
1  0  2
1  0  3
1  0  4
1  0  5
1  1  0
1  1  1
1  1  2
1  1  3
1  1  4
1  1  5
1  2  0
1  2  1
1  2  2
1  2  3
1  2  4
1  2  5
1  3  0
1  3  1
1  3  2
1  3  3
1  3  4
1  3  5
1  4  0
1  4  1
1  4  2
1  4  3
1  4  4
1  4  5
1  5  0
1  5  1
1  5  2
1  5  3
1  5  4
1  5  5

2
4
6
8

10
12
4

6.1
8.1
10
12
14
6.1
8.2
10
12
15
17
8.3
10
13
15
17
19
11
13
15
17
19
22
13
15
17
19
22
24

2  0  0
2  0  1
2  0  2
2  0  3
2  0  4
2  0  5
2  1  0
2  1  1
2  1  2
2  1  3
2  1  4
2  1  5
2  2  0
2  2  1
2  2  2
2  2  3
2  2  4
2  2  5
2  3  0
2  3  1
2  3  2
2  3  3
2  3  4
2  3  5
2  4  0
2  4  1
2  4  2
2  4  3
2  4  4
2  4  5
2  5  0
2  5  1
2  5  2
2  5  3
2  5  4
2  5  5

4.5
6.8
9.1
12
14
16
6.8
9.2
12
14
17
19
9.3
12
14
17
19
22
12
14
17
20
22
25
15
17
20
23
25
28
17
20
23
26
29
32

3  0  0
3  0  1
3  0  2
3  0  3
3  0  4
3  0  5
3  1  0
3  1  1
3  1  2
3  1  3
3  1  4
3  1  5
3  2  0
3  2  1
3  2  2
3  2  3
3  2  4
3  2  5
3  3  0
3  3  1
3  3  2
3  3  3
3  3  4
3  3  5
3  4  0
3  4  1
3  4  2
3  4  3
3  4  4
3  4  5
3  5  0
3  5  1
3  5  2
3  5  3
3  5  4
3  5  5

7.8
11
13
16
20
23
11
14
17
20
23
27
14
17
20
24
27
31
17
21
24
28
31
35
21
24
28
32
36
40
25
29
32
37
41
45

4  0  0
4  0  1
4  0  2
4  0  3
4  0  4
4  0  5
4  1  0
4  1  1
4  1  2
4  1  3
4  1  4
4  1  5
4  2  0
4  2  1
4  2  2
4  2  3
4  2  4
4  2  5
4  3  0
4  3  1
4  3  2
4  3  3
4  3  4
4  3  5
4  4  0
4  4  1
4  4  2
4  4  3
4  4  4
4  4  5
4  5  0
4  5  1
4  5  2
4  5  3
4  5  4
4  5  5

13
17
21
25
30
36
17
21
26
31
36
42
22
26
32
38
44
50
27
33
39
45
52
59
34
40
47
54
62
69
41
48
56
64
72
81

5  0  0
5  0  1
5  0  2
5  0  3
5  0  4
5  0  5
5  1  0
5  1  1
5  1  2
5  1  3
5  1  4
5  1  5
5  2  0
5  2  1
5  2  2
5  2  3
5  2  4
5  2  5
5  3  0
5  3  1
5  3  2
5  3  3
5  3  4
5  3  5
5  4  0
5  4  1
5  4  2
5  4  3
5  4  4
5  4  5
5  5  0
5  5  1
5  5  2
5  5  3
5  5  4
5  5  5

23
31
43
58
76
95
33
46
63
84

110
130
49
70
94

120
150
180
79

110
140
180
210
250
130
170
220
280
350
430
240
350
540
920

1,6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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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3단계희석 시험관 3개씩 시험하였을 때 양성에 대한 최확수(95%의 신뢰한계)

양성시험관수 MPN/g(mL)  양성시험관수 MPN/g(mL)   0.1     0.01     0.001    0.1     0.01    0.001
0       0       0
0       0       1
0       0       2
0       0       3
0       1       0
0       1       1
0       1       2
0       1       3
0       2       0
0       2       1
0       2       2
0       2       3
0       3       0
0       3       1
0       3       2
0       3       3
1       0       0
1       0       1
1       0       2
1       0       3
1       1       0
1       1       1
1       1       2
1       1       3
1       2       0
1       2       1
1       2       2
1       2       3
1       3       0
1       3       1
1       3       2
1       3       3

<3
 3
 6
 9
 3

 6.1
 9.2
 12
 6.2
 9.3
 12
 16
 9.4
 13
 16
 19
 3.6
 7.2
 11
 15
 7.3
 11
 15
 19
 11
 15
 20
 24
 16
 20
 24
 29

2       0       0
2       0       1
2       0       2
2       0       3
2       1       0
2       1       1
2       1       2
2       1       3
2       2       0
2       2       1
2       2       2
2       2       3
2       3       0
2       3       1
2       3       2
2       3       3
3       0       0
3       0       1
3       0       2
3       0       3
3       1       0
3       1       1
3       1       2
3       1       3
3       2       0
3       2       1
3       2       2
3       2       3
3       3       0
3       3       1
3       3       2
3       3       3

9.1
14
20
26
15
20
27
34
21
28
35
42
29
36
44
53
23
39
64
95
43
75
120
160
93
150
210
290
240
460
110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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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산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9 유산균수

[유산균수]

  유산균수 측정방법은 MRS 배지(배지 87), BL 한천배지(배지 15) 또는 BCP첨가 

평판측정용 배지(배지 11)를 사용하여 유산균의 집락을 계수한다. 시험용액 

제조 희석액은 멸균생리식염수(시액 2) 또는 펩톤식염완충액(시액 7)을 사용

한다. 검사시료 10〜25 g(mL)에 9배 희석액을 가하여 100〜250 mL가 되게 

하고 균질화한다(10-1용액). 시험용액(10-1용액) 1 mL에 희석액을 가하여 

10 mL가 되게 하고 10-2시험용액을 만든 후 동일하게 조작하여 희석한다.

  MRS 배지(배지 87)와 BCP첨가 평판측정용 배지(배지 11)는 일반세균수의 

표준평판법에 준하여 시험하고, BL 한천배지(배지 15)는 각 희석 시험용

액 0.1 mL씩을 BL 한천배지(배지 15) 2매 이상에 접종하여 멸균초자봉으로 

도말한다. 시료가 접종된 페트리디쉬는 35〜37℃에서 48〜72±3시간 

혐기배양(발효유류의 경우 호기 배양 가능)한다. 배양 후 생성된 집락수

를 측정하고 희석배수를 곱하여 검사시료 g당 균수를 산출한다.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이 시험법은 유산간·구균 단순첨가(함유)제품(과자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기타음료, 우유류, 아이스크림류 등)이거나 유산간·

구균과 비피더스균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산간·구균은 BCP첨가 평판측정용배지(배지 11)를 사용하고, 비피더스

균은 TOS-MUP 배지(배지 25)를 사용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후 산출

한다.

  BCP첨가 평판측정용배지(배지 11)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세균수의 표

준평판법에 준하여 시험하며, 35〜37℃에서 48〜72±3시간 호기 또는 

혐기 배양한 후 발생한 황색의 집락을 유산균으로 계수한다. TOS-MUP 

배지(배지 25)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세균수의 표준평판법에 준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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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35〜37℃에서 48〜72±3시간 혐기 배양한다. 모든 시험에서는 

시험용액을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액 0.1 mL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6. 진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0 

진균수(효모 및 사상균수)

진균수의 측정방법은 일반세균수 표준평판법에 준하여 시험한다. 다만, 

배지는 포테이토 덱스트로오즈 한천배지(배지 12)를 사용하여 25℃에서 

5～7일간 배양한 후 발생한 집락수를 계산하고 그 평균집락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진균수로 한다.

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1 

살모넬라(Salmonella spp.)

 ∙ 증균배양

   1) 식품 및 식육: 시료 25 mL(g)에 225 mL의 펩톤식염완충액(Buffered 

Peptone Water)을 첨가하여 36±1℃에서 18～24시간 배양한 후 이 배양액

을 2종류의 증균배지, 즉 10 mL의 Tetrathionate 배지(배지 88)에 1 mL를 

첨가함과 동시에 10 mL의 RV 배지(배지 57) 또는 RVS 배지(배지 89)에 

0.1 mL를 첨가하여 각각 36±1℃(Tetrathionate 배지) 및 41.5±1℃(RV 

배지 또는 RVS 배지)에서 20～24시간 동안 증균배양한다. 시료를 가하지 

아니한 동일 펩톤식염완충액을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

를 확인한다.

    2)  소, 돼지도체: 제8. 일반시험법 5. 원유·식육·식용란의 시험법 5.2. 

식육 시험법 5.2.3. 세균학적 시험법 가. 시료채취 및 방법 1) 도체 가)소 

및 나)돼지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멸균가아제나 스폰지로 시료를 채취한 

후 멸균백에 넣고 50 mL BPW를 넣은 다음 균질화 시킨 후 36±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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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시간 배양한다. 시료를 채취하지 않은 동일 멸균가아제나 스폰지로 

대조시험액을 제조하고 함께 시험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1차 배양액은 1) 식품 및 식육의 2차 증균과정을 따라 증균시킨다.

    3) 닭, 오리도체: 제8. 일반시험법 5. 원유·식육·식용란의 시험법 5.2. 

식육 시험법 5.2.3. 세균학적 시험법 가. 시료채취 및 방법 1) 도체 다)닭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 시료 30 mL을 취하여 30 mL BPW에 넣은 

다음 균질화 시키고 36±1℃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시료 채취 시 사용

한 동일 BPW 또는 BPD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1차 배양액은 1) 식품 및 식육의 2차 증균과정을 따라 증균시킨다.

    4) 식용란: 식용란 20개를 채취하여 제8. 일반시험법 5. 원유·식육·식용

란의 시험법 5.3. 식용란의 시험법 5.3.3. 세균학적 시험법 가. 시료채취 

및 조제에 따라 소독 한 후 말린 식용란을 깨서 4L 용량의 멸균비커 또는 

멸균비닐백 등 적정한 용량의 멸균용기에 넣어서 준비한 다음(달걀을 깰 

때는 위생장갑을 껴야하며 샘플마다 위생장갑을 바꾸어준다.) 멸균 도구 

등을 이용하여 난황과 난백이 섞이도록 균질화를 시킨다. 준비된 시료에 

2L의 멸균 TSB를 섞어 35℃에서 24±2시간 동안 증균한다. 시료를 넣지 

않은 멸균 TSB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1차 배양액은 1) 식품 및 식육의 2차 증균과정을 따라 증균시킨다.

 ∙ 분리배양 :각각의 증균배양액을 XLD Agar(배지 58) 및 BG Sulfa 

한천배지(배지 90)[Bismuth Sulfite 한천배지(배지 64), Desoxycholate 

Citrate 한천배지(배지 31), HE 한천배지(배지 91), XLT4 한천배지(배

지 92)]에 도말한 후 36±1℃에서 20~24시간 배양한다. 의심집락은 5개 

이상 취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 확인시험

① 생화학적 확인시험

의심스러운 집락에 대해 TSI Agar(배지 32) 또는 LIA 사면배지(배지 

93)에 천자하여 37±1℃에서 20～24시간 배양한다. TSI 및 LIA 

검사결과 살모넬라균으로 추정되는 균에 대해서는 그람음성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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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임을 확인하고, Indo(-), MR(+), VP(-), Citrate(+), Urease(-), 

Lysine(+), KCN(-), malonate(-) 시험등의 생화학적 검사를 실시

하여 살모넬라 양성유무를 판정한다.

② 응집시험

균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살모넬라진단용 항혈청을 사용한 응집반응 

결과에 따라 균종을 결정한다. 먼저 살모넬라 O혼합혈청 시험으로서 

다가 O항혈청을 사용하여 슬라이드 응집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살모

넬라 O인자 혈청시험 즉 A, B, C, D, E군 등의 인자 항혈청으로 

슬라이드 응집반응을 실시하여 O혈청형을 결정한다. H인자 혈청시

험은 편모(H)항혈청 즉 a, b, c, d, e, h, k, l, r, y, 1.2, 1.3, 1.5, 1.6 

등에 대해 시험관 응집반응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8.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2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정성시험법]

 ∙ 증균배양 :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하여 225 mL의 10% NaCl을 첨가한 

TSB 배지(배지 23)에 가한 후 35∼37℃에서 18∼24시간 증균배양한다. 

검체를 가하지 아니한 10% NaCl을 첨가한 동일 TSB배지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 분리배양 : 증균 배양액을 난황첨가 만니톨 식염한천배지(배지 14) 또는 

Baird-Parker 한천배지(배지 63)  또는 Baird-Parker(RPF) 한천배지(배

지 67)에 접종하여 35∼37℃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배양결과 난황첨

가만니톨 식염한천배지에서 황색불투명 집락을 나타내고 주변에 혼탁한 

백색환이 있는 집락 또는 Baird- Parker 한천배지에서 투명한 띠로 둘러싸

인 광택이 있는 검정색 집락 또는 Baird-Parker(RPF) 한천배지에서 불투명

한 환으로 둘러싸인 검정색 집락은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 확인시험 : 분리배양된 평판배지상의 집락을 보통한천배지(배지 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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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겨 35∼37℃에서 18～24시간 배양한 후 그람염색을 실시하여 포도상

의 배열을 갖는 그람양성 구균을 확인한다. 포도상의 배열을 갖는 그람

양성 구균을 확인한 후 coagulase 시험을 실시하며 24시간 이내에 응고유

무를 판정한다. Baird-Parker(RPF) 한천배지에서 전형적인 집락으로 확

인된 것은 coagulase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Coagulase 양성으로 확인된 

것은 생화학 시험을 실시하여 판정한다.

[정량시험법]

 ∙ 균수 측정 :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한 후, 225 mL의 희석액을 

가하여 2분간 고속으로 균질화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여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 다음 각 단계별 희석액을 Baird-Parker 한천배지(배지 

63) 3장에 0.3 mL, 0.4 mL, 0.3 mL씩 총 접종액이 1 mL이 되게 도말한

다. 사용된 배지는 완전히 건조시켜 사용하고 접종액이 배지에 완전

히 흡수되도록 도말한 후 10분간 실내에서 방치시킨 후 35∼37℃ 

에서 48±3시간 배양한 다음 투명한 띠로 둘러싸인 광택의 검정색 

집락을 계수한다.

 ∙ 확인시험 : 계수한 평판에서 5개 이상의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보통한천배지(배지 8)에 접종하고 35∼37℃에서 18～24시간 배양한 후 

정성시험 3)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균수계산 : 확인 동정된 균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1 희석용액을 0.3 mL, 0.3 mL, 0.4 mL씩 3장의 선택배지에 도말 배양하

고, 3장의 집락을 합한 결과 100개의 전형적인 집락이 계수되었고 5개의 

집락을 확인한 결과 3개의 집락이 황색포도상구균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시험용액 1 mL에는 황색포도상구균의 수는 10 × 100 × (3/5) = 600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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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3.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정성시험법]

 ∙ 증균배양 :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하여 225 mL의 Alkaline 

펩톤수(배지 16)를 가한 후 35∼37℃에서 18～24시간 증균배양한다. 

검체를 가하지 아니한 동일 Alkaline 펩톤수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 분리배양 : 증균배양액을 TCBS 한천배지(배지 17)에 접종하여 35∼37℃

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배양결과 직경 2～4 mm인 청록색의 서당 

비분해 집락에 대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 확인시험 : 분리배양된 평판배지상의 집락을 TSI 사면배지(배지 32), LIM 

반유동배지(배지 18), 2% NaCl을 첨가한 보통한천배지(배지 8)에 각각 

접종한 후 35∼37℃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장염비브리오는 TSI 

사면배지(배지 32)에서 사면부가 적색, 고층부는 황색, 가스가 생성되지 

않으며 LIM배지에서 Lysine Decarboxylase 양성, Indole 생성, 운동성 양성, 

Oxidase시험 양성이다.

     장염비브리오로 추정된 균은 0, 6, 및 10% NaCl을 포함한 

Alkaline 펩톤수(배지 16)에 의한 내염성시험, Arginine 분해시험

(배지 21, 1% Arginine 첨가), ONPG(배지 22)시험을 실시한다. 장

염비브리오는 0% 및 10% NaCl 포함한 배지에서 발육 음성, 6% 

NaCl을 포함한 배지에서는 발육 양성, Arginine 분해 음성, 

ONPG 시험 음성이다

[정량시험법]

① 균수 측정 :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한 후, 225 mL의 희석액을 

가하여 2분간 고속으로 균질화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여 10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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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석액을 만든 다음 각 단계별 희석액을 TCBS 한천배지(배지 

17) 3장에 0.3 mL, 0.4 mL, 0.3 mL씩 총 접종액이 1 mL이 되게 

도말한다. 사용된 배지는 완전히 건조시켜 사용하고 접종액이 배지

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도말한 후 10분간 실내에서 방치시킨 후 35~3

7℃에서 18~24시간 배양한 다음 청록색의 서당(sucrose) 비분해 

집락을 계수한다.

② 확인시험 : 계수한 평판에서 5개 이상의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

여 2% NaCl을 첨가한 보통한천배지(배지 8)에 접종하고 35～3

7℃에서 18～24시간 배양한 후 4.13.1 정성시험 다.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③ 균수계산 : 확인 동정된 균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1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4.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정성시험법]

 ∙ 증균배양 :  4.3 제조법에 따른 시험용액 1 mL를 Cooked Meat 배지(배지 

33)의 아랫부분에 접종하여 35～37℃에서 18～24시간 동안 혐기배양한다. 

시험용액을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액 1 mL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

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 분리배양 : 카나마이신을 200 ㎍/mL의 농도로 가한 난황 첨가 Clostridium 

perfringens 한천배지(배지 27) 또는 난황첨가 TSC 한천배지(배지 41)에 

증균배양액을 접종하여 35∼37℃에서 18～24시간 혐기배양 한 결과 

Clostridium perfringens 한천배지에서 직경 2 mm 정도의 약간 돌기된 

유황색으로 주변에 불투명한 백색환이 있는 집락 또는 TSC 한천배지에서 

불투명한 환을 가지는 황회색 집락은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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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시험 : 분리배양된 평판배지상의 집락을 보통한천배지(배지 8)에 

옮겨 35∼37℃에서 18～24시간 혐기배양한 후 그람염색을 실시한다. 또 

동시에 보통한천배지를 35∼37℃에서 18～24시간 호기 배양하여 균의 

비발육을 확인한다. 그람양성간균으로 확인된 집락은 glucose, lactose, 

inositol, raffinose를 1% 가한 4종의 GAM 배지(배지 34)에 옮겨 35∼37℃에

서 3일간 배양 후 BTB- MR지시약(시액 4)을 가해서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양성으로 판정한다. 운동성은 GAM 배지(배지 34)에서 35∼37℃에

서 1～2일간 배양하여 운동성의 유무를 관찰한다. Glucose, lactose, 

inositol과 raffinose를 분해하며 운동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Lecithinase 억제시험을 실시한다. 난황이 포함된 TSC한천배지(배지 

41)에 접종하여 35∼37℃에서 24시간 혐기배양한 후 2～4 mm의 불투명한 

환을 가지는 황회색 집락을 양성으로 판정한다.

[정량시험법]

 ∙ 균수 측정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하여 225 mL의 희석액을 가한 후 

1∼2분간 저속으로 균질화 한 후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다. 

시험용액 및 단계별 희석액 1 mL씩을 2매 이상의 멸균 페트

리접시에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43～45℃로 유지한 난황을 첨

가하지 않은 TSC 한천배지(배지41) 10∼15 mL를 가하여 좌

우로 돌리면서 잘 혼합한 후 응고시킨다. 응고된 배지 위에 

다시 동일한 배지 10 mL를 가하여 중첩시킨 후 35∼37℃에서 

24±2 시간 혐기 배양한다. 검체를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

액 1mL을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

한다. 150개 이하의 전형적인 검은색 집락이 확인된 평판을 

선별하여 각 집락수를 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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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시험 : 계수한 평판에서 5개 이상의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보통한천

배지(배지8)에 접종하고 35∼37℃에서 18∼24시간 혐기배양한 후 정

성시험법의 확인시험에 따라 실시한다.

 ∙ 균수계산 : 확인 동정된 균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예로 

10-4에서 85개의 전형적인 집락이 계수되었고, 이 중 5개의 집락을 확인한 

결과 4개의 집락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로 동정되었을 경우 85

× (4/5) × 10,000 = 680,000으로 계산한다.

11.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5.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 증균배양 :   가공식품 및 수산물에 대해서는 증균배지로 Listeria 

증균배지(배지 35)를 사용하며, 검체 25 g(mL)를 취하여 225 mL의 

Listeria 증균배지를 가한 후 30℃에서 48시간 배양한다.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식육 및 가금류는 25g(mL)을 Listeria 증균배

지(배지 35) PALCAM Broth 또는 UVM-modified Listeria 증균배지

(배지 36) 225 mL에 접종하여 30℃에서 24±2시간 동안 증균 배양한 

후, 배양액 0.1 ml을 10ml의 Fraser broth에 접종하여 35∼37℃에서 

24∼48시간 2차 증균을 실시한다. 모든 시험에서는 검체를 가하지 

아니한 동일 증균배지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

부를 확인한다.

 ∙ 분리배양 : 증균배양액을 Oxford 한천배지(배지 38) 또는 LPM 한천배

지(배지 39) 또는 PALCAM 한천배지(배지 65) 또는 ALOA 한천배지

(배지 100)에 접종하여 35〜37℃에서 24～48시간 배양한다. 의심집

락이 확인되면 이를 0.6% yeast extract가 포함된 Tryptic soy 한천배

지(배지 40)에 접종하여 30℃에서 24～48시간 배양한다.

 ∙ 확인시험 : 그람염색 후 그람양성 간균이 확인되면 hem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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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lity, catalase, CAMP test와 mannitol, rhamnose, xylose의 당분

해시험을 실시한다. 이 결과 β-hemolysis를 나타내고 catalase 양성, 

motility 양성을 나타내며 CAMP test결과 Staphylococcus 

aureus(ATCC 25923)에서 양성, Rhodococcus equi(ATCC 6939)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당분해시험 결과 mannitol 비분해, 

rhamnose 분해, xylose 비분해의 결과를 보일 경우 Listeria 

monocytogenes 양성으로 판정한다.

12. 장출혈성 대장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6. 장출혈성 대장균

  본 시험법은 대장균 O157:H7과 대장균 O157:H7이 아닌 시가독소(동

의어: 베로독소) 생성 대장균(STEC, Shiga toxin producing E.coli)을 

모두 검출하는 시험법이다. 장출혈성 대장균의 낮은 최소 감염량을 

고려하여 검출 민감도 증가와 신속 검사를 위한 스크리닝 목적으로 

증균 배양 후 배양액(1～2 mL)에서 시가독소 유전자 확인시험을 

우선 실시한다. 시가독소(stx1 그리고/또는 stx2) 유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검출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가독소 유전자가 확인

된 경우에는 반드시 순수 분리하여 분리된 균의 시가독소 유전자 

보유 유무를 재확인한다. 시가독소가 확인된 집락에 대하여 생화학

적 검사 등을 통하여 대장균으로 동정된 경우 장출혈성대장균으로 

판정한다.

 ∙ 증균배양 :  검체 25 g(25 mL)을 취하여 225 mL mTSB(배지 74)를 

가한 후 35～37℃에서 24시간 증균배양한다. 검체를 가하지 아니한 

동일 mTSB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

다.

 ∙ 분리배양 : 장출혈성대장균의 분리를 위해 TC-SMAC 배지(배지 66)와 

BCIG 한천배지(배지 73)에 각각 접종하여 35～37℃에서 18～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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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한다.

 ∙ 확인시험 : TC-SMAC배지에서는 sorbitol을 분해하지 않은 무색집락

을, BCIG 한천배지에서는 청록색 집락 각 5개 이상을 취하여 보통한

천배지에 옮겨 35～37℃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전형적인 집락

이 5개 이하일 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집락에 대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배양 후 집락에 대하여 다음의 시가독소 유전자 확인 

시험을 수행한 후 시가독소 양성 집락을 대상으로 그람음성간균을 

확인하고 생화학시험을 실시하여 대장균으로 확인된 경우 장출혈

성대장균으로 판정한다.

·시가독소 유전자 확인실험

  시가독소 유전자는 다음의 PCR법 또는 Real-time PCR법에 따라 실시한

다.

1) PCR 법

(1) 주형유전자 준비

전형적인 집락을 취하여 멸균증류수 100 μL에 현탁한 후, 10분간 끓여 

원심분리하고, 상등액 10 μL를 취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 상기의 방법과 동등 이상인 유전자 추출키트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PCR 프라이머 염기서열

(3) PCR 반응액 조제

유전자 염기서열(5‘→3’) 결과확인

stx1
(F)ATA AAT CGC CAT TCG TTG ACT AC

(R)AGA ACG CCC ACT GAG ATC ATC
180 bp

stx2
(F)GGC ACT GTC TGA AAC TGC TCC

(R)TCG CCA GTT ATC TGA CAT TCT G
255 

성분 최종농도 Stock용액 농도 1회 용량

완충액 1× 10× 5μ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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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R 반응조건

MgCl2 1.2 mM 12 mM 5μL

dNTPs 0.2 mM 2.5 mM 4μL

stx1프라이머(F) 50 pmol/tube 50 pmol/μL 1μL

stx1프라이머(R) 50 pmol/tube 50 pmol/μL 1μL

stx2프라이머(F) 50 pmol/tube 50 pmol/μL 1μL

stx2프라이머(R) 50 pmol/tube 50 pmol/μL 1μL

주형 DNA 25～50 ng 또는 10μL - 10μL

Taq 2.5 U/tube 5 U/μL 0.5μL

증류수 - - 21.5μL

총량 - - 50μL

반응단계 구분 온도 시간 반응회수

1

변성(denaturation) 95℃ 60초

10회결합(annealing) 65℃ 120초

신장(extension) 72℃ 90초

2

변성(denaturation) 95℃ 60초

5회결합(annealing)
64℃→60℃

1℃/회 감소
120초

신장(extension) 72℃ 90초

3

변성(denaturation) 95℃ 60초

10회결합(annealing) 60℃ 120초

신장(extension) 72℃ 90초

4

변성(denaturation) 95℃ 60초

10회결합(annealing) 60℃ 120초

신장(extension) 72℃ 150초

5 보존(store)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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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CR 반응은 아래 표의 반응 단계 1∼5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5단계는 생략할 수 있다. 반응 1단계는 10회 반복으로 결합온도 

65℃, 반응 2단계는 5회 반복으로 결합온도 64℃에서 시작하여 반응 

회수마다 결합온도를 1℃ 감소시켜 마지막 5회는 결합온도가 60℃

이며, 뒤의 반응 3단계는 10회 반복으로 결합온도 60℃로 유지하고, 

반응 4단계는 신장 시간을 150초로 늘려 10회 반응시킨다.

※ 위 방법은 ISO의 Shiga toxin-producing Escherichia coli(STEC) PCR 검사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상기 PCR 조건이 최적이 아닌 경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결과 확인

 최종산물의 반응액 5 μL를 취하여 2.0% agarose gel로 100V에서 

25분간 전기영동하고 에티디움 브로마이드(EtBr)(1 μL/mL) 또는 동

등한 기능의 염색시약으로 염색한 후 UV를 이용하여 반응생성물을 

확인한다. 이때, DNA 크기를 알 수 있도록 100 bp ladder를 동시에 

전기영동 한다. stx1 유전자(180 bp) 또는/그리고 stx2 유전자(255 bp)의 

반응생성물이 확인되는 경우 시가독소 유전자가 확인된 것으로 판정

한다.

2) Real-time PCR법

(1) 주형 유전자 준비

상기 1) PCR법의 (1) 주형유전자 준비에 따른다.

(2) Real-time PCR 프라이머 염기서열

Target 

gene
염기서열(5‘→3’)

size

(bp)

stx1

Forward TTT GTY ACT GTS ACA GCW GAA GCY TTA CG

131 Reverse CCC CAG TTC ARW GTR AGR TCM ACR TC

Probe FAM-CTG GAT GAT CTC AGT GGG CGT T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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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염기서열에서 Y는 (C, T), S는 (C, G), W는 (A, T), R은 (A, G), M은 (A, C)을 

뜻한다. Probe의 FAM , VIC 또는 TAMRA 등은 장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3) Real-time PCR 반응액 조제

 (4) Real-time PCR 반응조건

※ 상기 Real-time PCR 반응액 조성 및 조건은 적절하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TAT GTA A-TAMRA

stx2

Forward TTT GTY ACT GTS ACA GCW GAA GCY TTA CG

128 
Reverse CCC CAG TTC ARW GTR AGR TCM ACR TC

Probe
VIC-TCG TCA GGC ACT GTC TGA AAC TGC 

TCC-TAMRA

성분 최종농도 Stock용액 농도 1회 용량

Master Mix 1× 2x 10 μL

프라이머 (F) 1 μM 10 pmol/μL 2 μL

프라이머 (R) 1 μM 10 pmol/μL 2 μL

stx1 프로브 (P) 400 nM 20 pmol/μL 0.4 μL

stx2 프로브 (P) 100 nM 5 pmol/μL 0.4 μL

주형 DNA - - 2 μL

증류수 - - 3.2 μL

총량 - - 20 μL

구분 온도 시간 반응회수

1초기변성(initial denaturation) 95℃ 10분 -

변성(denaturation) 95℃ 10초

40결합(annealing) 55℃ 5초

신장(extension) 72℃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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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확인

 증폭곡선이 확인된 경우 시가독소 유전자가 확인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음성대조군에서 증폭곡선이 확인되거나 양성대조군에서 증폭

곡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시험하여야 한다.

·장출혈성대장균 중 대장균 O157:H7의 확정이 필요할 경우 분리배양 

시 TC-SMAC(배지 66) 배지를 사용하여 sorbitol을 분해하지 않는 

무색집락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베로독소 보유 및 대장균 동정 확인한

다. 양성균주에 대하여 O157과 H7 혈청형의 결정은 제조사가 제시하

는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최종적으로 베로독소 유전자(VT1 또는/그

리고 VT2) 양성, O157 및 H7 혈청 확인, 대장균으로 확인되었을 

때 O157:H7으로 판정한다.

13.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7.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 증균배양 :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하여 PSBB 배지(배지 44) 

225 mL을 가하고, 동시에 PSBB 배지를 가한 시험용액 10 mL를 

취해 ITC 배지(배지 97) 90 mL에 가한다. 각각의 시험용액을 25℃에

서 48시간 배양한다. 검체를 가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한 ITC 배지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

다.

 ∙ 분리배양 : 증균배양액 0.1 mL를 0.5% KOH가 함유된 0.5% 식염수 

1 mL에 가하여 수초간 섞는다. 이 용액을 MacConkey 한천배지(배지 

30)와 CIN 한천배지(배지 45)에 각각 접종하여 30℃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 확인시험 : MacConkey 한천배지에서 유당을 비분해하는 집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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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 한천배지(배지 45)에서 중심부가 짙은 적색을 보이는 집락을 

골라 각각 TSI 사면배지(배지 32)의 사면과 고층부에 접종하여, 35～

37℃에서 18～24 시간 배양 후 고층부와 사면이 노랗고 가스와 

황화수소가 발생하지 않은 균주를 선택하여 25℃, 37℃에서 운동성 

시험 및 urea, citrate시험 등을 한다. 이 때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

카는 37℃에서는 운동성을 나타내지 않고 25℃에서 운동성을 가지

는 특성이 있다. 또한 urea시험 양성, citrate시험 음성이며 그람음성 

간균일 때 양성으로 판정한다.

14.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정성시험]

 ∙ 분리배양 :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하여 225 mL의 희석액을 

가하여 균질화한 시험용액을 MYP한천배지(배지 46)에 접종하여 

30℃, 24시간 배양하거나 PEMBA한천배지(배지 98)에 접종하여 3

7℃에서 24시간 배양한다. 검체를 가하지 아니한 동일 희석액을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배양 후 

MYP한천배지에서는 혼탁한 환을 갖는 분홍색 집락 또는 PEMBA한

천배지에서는 혼탁한 환을 갖는 청녹색 집락을 선별한다. 이 때 

명확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더 배양하여 관찰한다.

 ∙ 확인시험 : MYP 한천배지에서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보통한천

배지(배지 8)에 접종하고 30℃에서 24시간 배양한다. 배양 후 그람염

색을 실시하여 포자를 갖는 그람양성 간균을 확인하고, 확인된 균은 

nitrate 환원능, VP, β-hemolysis, tyrosine 분해능, 혐기배양시의 

포도당 이용 등의 생화학시험을 실시하며, 추가로 30℃, 24시간 그리

고 상온, 2~3일 추가 배양하여 곤충독소단백질(Insecticidal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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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생성 확인시험주)도 실시한다.

     주) 이 시험법은 Bacillus cereus와 Bacillus thuringiensis를 구분하는 시험법으로, 

보통한천배지에 30℃, 24시간 그리고 상온 2∼3일 추가 배양한 후 직접 또는 

염색하여 현미경 관찰결과(×1000배), 곤충독소단백질이 확인되면 Bacillus 

thuringiensis로 한다.

[정량시험]

 ∙ 균수 측정 :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한 후, 225 mL의 희석액을 가하여 

2분간 고속으로 균질화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희석액을 사용하여 10배 

단계 희석액을 만든다. MYP 한천평판배지(배지 46)에 단계별 희석용액 

0.2 mL씩 5장을 도말하여 총 접종액이 1 mL이 되게 한 후 30℃에서 24±2시

간 배양한 후 집락 주변에 lecithinase를 생성하는 혼탁한 환이 있는 분홍색 

집락을 계수한다.

 ∙ 확인시험 : 계수한 평판에서 5개 이상의 전형적인 집락을 선별하여 

보통한천배지(배지 8)에 접종하고 30℃에서 18～24시간 배양한 후 

정성시험의 확인시험에 따라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 균수계산 : 확인 동정된 균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예로 

10-1 희석용액을 0.2 mL씩 5장 도말 배양하여 5장의 집락을 합한 결과 

100개의 전형적인 집락이 계수되었고 5개의 집락을 확인한 결과 3개의 

집락이 바실루스 세레우스로 확인되었을 경우 100×(3/5)×10= 600으로 

계산한다.

15.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9.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Campylobacter jejuni/coli)

 ∙ 증균배양 

   1) 식품 및 식육: 검체 25 g(mL)를 Campylobacter supplement (A)(유가공품의 

경우는 Campylobacter supplement(B))가 첨가된 HUNT(CEB) 배지(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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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Bolton 배지(배지 68) 또는 Preston 배지(배지 78) 100 mL에 넣고 

균질화한 후 35∼37℃에서 4～5시간 동안 미호기적(5% O2, 10% CO2, 

85% N2)으로 1차 증균하고 42±1℃에서  44 ± 4시간 미호기적으로 

2차 증균한다. 다만, HUNT 배지를 사용할 경우, 2차 증균시 일반식품은 

Cefoperazone 용액(0.8 g/100 mL) 0.4 mL를 첨가하고 유제품은 

Rifampicin용액(0.125 g/100 mL) 0.4 mL를 첨가하여 배양한다. 모든 시험

에서는 시험용액을 가하지 아니한 동일 증균배지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2)  소, 돼지도체 : 제8. 일반시험법 5. 원유·식육·식용란의 시험법 5.2. 

식육 시험법 5.2.3. 세균학적 시험법 가. 시료채취 및 방법 1) 도체 

가)소 및 나)돼지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멸균가아제나 스폰지로 시료

를 채취한 후 멸균백에 넣고 25 mL BPW를 넣은 다음 균질화를 시킨 

후 혈액을 첨가하지 않는 2XBolton 배지(2XBF-BEB) 25 mL를 넣고 

미호기적 조건으로 42±1℃에서 48±2시간 배양한다. 시료를 채취하

지 않은 동일 멸균가아제나 스폰지로 대조시험액을 제조하고 함께 

시험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3) 닭, 오리도체 : 제8. 일반시험법 5. 원유·식육·식용란의 시험법 5.2. 

식육 시험법 5.2.3. 세균학적 시험법 가. 시료채취 및 방법 1) 도체 다)닭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 시료 30 mL에 혈액을 첨가하지 않는 

2XBolton 배지(2XBF-BEB) 30 mL를 넣고 균질화 한 후 미호기적 조건에

서 42±1℃ 48±2시간 배양한다. 시료 채취 시 사용한 동일 BPW 또는 

BPD를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 분리배양 : 증균배양액을 modified Campy blood free 한천배지(배지 48) 

Abeyta-Hunt Blood 한천배지(배지 49), Preston 한천배지(배지 75), CCA 

한천배지(배지 76) 또는 BCA 한천배지(배지 77)에 접종하여 42℃에서 24～

48시간 미호기적으로 암소에서 배양한다.

 ∙ 확인시험 : Modified Campy blood free 한천배지상에서 원형 또는 불규칙한 

형태로서 반투명한 흰색 또는 투명한 집락, Abeyta-Hunt Blood 한천배지(배

지 49)상에서 무지개빛 광택 집락, CCA 및 BCA 한천배지에서는 불규칙한 



- 136 -

가장자리를 가지고 점액이 있으며 회색인 평평한 집락(24～48시간 배양 

후 용혈은 나타나지 않으며 분홍색이나 노란-회색집락이 나타나기도 한

다), Preston 한천배지에서는 부드러운 모서리를 가진 불규칙한 원모양을 

형성하는 반투명의 흰색집락(일부 균주는 황갈색 또는 약한 핑크색 집락을 

형성)을 선별하여 혈액한천배지에 신속히 접종하여 42℃에서 24～48시간 

배양한다. 배양된 집락을 취하여, 암시야 또는 위상차현미경으로 검경하거

나 또는 대비 염색하여 지그재그 모양을 관찰한다. 이 때 대비염색은 10 

mL 식염수에 2방울의 crystal violet을 혼합한 용액을 이용한다. 현미경상으

로 확인된 균에 대하여 catalase 및 oxidase 양성임을 확인한다. 확인된 

균에 대하여, 캠필로박터 제주니는 hippurate 분해 양성,  황화수소 비생성, 

nalidixic acid 감수성, cephalothin 내성, 25℃에서 비생육, 42℃에서 생육 

여부 등을 확인하며, 캠필로박터 콜리는 hippurate 분해 음성, nalidixic 

acid 감수성, cephalothin 내성, 25℃에서 비생육, 42℃에서 생육 여부 등 

생화학시험을 실시한다.

16.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0.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 증균배양 : 고형 또는 반고형물 검체는 동량의 젤라틴 인산완충액(시액 

5)을 첨가하고 균질화하여 시험용액으로 하며, 액상 검체는 그대로 사용한

다. 1～2 g 또는 1～2 mL의 검체를 2개의 Cooked Meat 배지(배지 33) 

15 mL에 접종하여 35∼37℃에서 7일간 배양하고 또 2개의 TPGY배지(배지 

50)에 같은 방법으로 접종하여 26℃에서 7일간 배양한다. 검체를 가하지 

아니한 동일 젤라틴 인산완충액을 대조시험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

여부를 확인한다. (검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액상 검체는 검체를 가하지 

아니한 동일 Cook Meat 배지와 TPGY배지로 무균여부를 확인) 다만, 접종 

전 각 배지는 10～15분간 중탕하여 탈산소한 후 신속히 냉각하여 사용하며, 

검체는 배지 아래부분에 천천히 접종하고 교반하지 않는다. 배양 7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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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하여 전형적인 클로스트리디움이 관찰되면 다음의 분리배양을 실시하

고,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일간 더 배양한다.

 ∙ 분리배양 : 증균배양액 1～2 mL와 동량의 여과 제균한 알코올을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Liver-Veal 난황한천배지(배지 51) 또는 혐기성 

난황한천배지(배지 52)에 접종하여 35∼37℃에서 48±3시간 혐기적으로 

배양한다. 배양 후 융기되거나 평평하며, 표면이 매끈하거나 거친 집락으로, 

약간 퍼져 있거나 불규칙한 것을 선택하여 약 10개를 취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집락 주위에 혼탁한 환이 생긴다.

 ∙ 확인시험 : 분리균에 대하여 Gram 양성의 간균과 균체 말단에 아포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고, 호기조건으로 35∼37℃에서 2～3일간 배양하였

을 경우 균이 발육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0.1%의 glucose를 첨가한 GAM 

배지(배지 34)에 접종하여 35～37℃에서 1～4일간 배양하여 운동성이 있는 

것을 양성으로 판정하며, 질산염환원능이 없으므로 glucose 0.1%, KNO3 

0.3%를 가한 GAM 배지(배지 34)에 접종하여 35～37℃에서 2일간 배양한 

후 Nitrite 지시약(시액 6)을 가하였을 경우 색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우유를 

pH 6.8되도록 조정하여, FeSO4 0.05～0.1 g을 첨가한 배지에 균을 접종하여 

35∼37℃에서 배양한 후 우유를 분해하는 것을 양성으로 판정(각 독소 

type에 따라 분해능이 다름)한다.

 ∙ 독소확인시험

    1) 동물실험

     가) 시험방법

       시험용액을 4℃, 10,000 G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pH 

6.0으로 조정한 후, 동량의 2% trypsin용액을 가하여 35∼37℃에서 30～60분

간 반응시킨 후, 이 용액 1 mL당 100U의 penicillin과 100 μg의 

chloramphenicol을 첨가한다. 중량 15～20 g의 ICR계 마우스 5군(1군당 

2～3수)을 준비하여 위의 검체액을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복강내 

주사한다.  

        1군 : 시험용액 0.5 mL를 그대로 주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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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군 : 시험용액을 100℃로 10분간 가열한 후 0.5 mL씩 주사한다.

        3군 : 시험용액에 A형 항독소혈청(1～2 unit/mL)을 시험관 내에서 

동량으로 혼합한 후 35∼37℃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0.5 mL씩 주사한다.

        4군 : 3군과 같은 방법으로 B형 항독소혈청을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0.5 mL씩 주사한다.

        5군 : 3군과 같은 방법으로 E형 항독소혈청을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0.5 mL씩 주사한다.

     나) 판정

      1～5군의 마우스를 1주간 관찰한 후 다음에 의해서 판정한다.  

      (1) 1군의 마우스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2) 1군 마우스가 특정한 중독증상(복벽함몰, 사지마비, 호흡곤란)을 

보이면서 사망하고 2군은 생존하였을 경우, 

        (가) 3～5군 중 한군이 생존하였다면 생존군에 사용한 항혈청유형의 

독소를 양성으로 판정한다.

        (나) 3～5군 모두 또는 각 군의 일부가 사망하였다면 시험용액을 

희석하여 재시험하고 기타유형(C1, C2, D, F, G형)의 항독소혈청을 사용하

여 중화시험을 실시한다.

    2) PCR 반응을 통한 독소유전자 확인시험

     가) 주형 유전자 준비

       전형적인 집락을 취하여 멸균증류수 100 μL에 현탁한 후, 15분간 

끓여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10 μL를 취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 상기의 방법과 동등 이상인 유전자 추출키트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나) PCR 프라이머 염기서열

     다) PCR 반응액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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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PCR 반응조건

      ※ 상기 PCR 조건이 최적이 아닌 경우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결과 확인

PCR 반응에서 각각의 보툴리눔 독소 타입별 증폭산물이 확인되는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유전자가 확인된 것으로 판정한다.

toxin
type

프라이머 염기서열(5‘→3’)
size
(bp)

A
Foward

AGC TAC GGA GGC AGC TAT
GTT 782

Reverse CGT ATT TGG AAA GCT GAA

성분 최종농도 Stock용액 농도 1회 용량

완충액 1 X 10 X 5 μL

dNTPs 0.2 mM 2.5 mM 4 μL

프라이머(F) 0.3 μM 10 pmol/μL 1.5 μL

프라이머(R) 0.3 μM 10 pmol/μL 1.5 μL

주형 DNA - - 1 μL

Taq 2 U/tube 5 U/μL 0.4 μL

총량 - - 50 μL

구분 온도 시간 반응회수

변성(denaturation) 95℃ 30초

27회결합(annealing) 60℃ 25초

신장(extension) 72℃ 1분25초

최종신장(final
extension) 72℃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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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Enterobacter sakazakii(Cronobacter spp.)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1.엔테로박터 사카자키 [Enterobacter sakazakii (Cronobacter spp.)]

 ∙ 증균배양 : 검체 5관에서 검체 각 60 g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540 mL의 

멸균증류수에 가한 후 35～37℃에서 18∼24시간 증균배양한다. 증균배양

액 10 mL를 90 mL의 EE 배지(배지 59)에 첨가하여 35∼37℃에서 18∼24시

간 2차 증균 배양한다. 검체를 가하지 아니한 동일 멸균증류수를 대조시험

액으로 하여 시험조작의 무균여부를 확인한다.

 ∙ 분리배양 : 증균배양액을 CESA 한천배지(배지 60) 또는 E. sakazakii 한천배

지(배지 62)에 도말하여 35∼37℃에서 24±2시간 배양하거나 CCI 한천배지

(배지 99)에 도말하여 41.5±1℃에서 24±2시간 배양한다. 배양후 CESA 

한천배지에서 청록색, E. sakazakii 한천배지에서는 장파장의 자외선

(366nm) 조사하에 형광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집락, CCI 한천배지(배지 

99)에서 청록색 집락 등 전형적인 집락들에 대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 확인시험 : 5개의 전형적인 집락을 취하여 Tryptic soy 한천배지(배지 40)에 

옮겨 25℃에서 48～ 72시간 배양한 후, 황색 집락을 선별하여 생화학적 

AAG G

B
Foward

CAG GAG AAG TGG AGC GAA
AA

205
Reverse

CTT GCG CCT TTG TTT TCT
TG

E
Foward

CCA AGA TTT TCA TCC GCC
TA

389
Reverse

GCT ATT GAT CCA AAA CGG
TGA

F
Foward

CGG CTT CAT TAG AGA ACG
GA

543
Reverse

TAA CTC CCC TAG CCC CG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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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실시한다. 해당 집락에 대한 생화학적 시험결과 Oxidase(-), 

L-Lysine decarboxylase(-), L-Ornithine decarboxylase(+), L-Arginine 

dihydrolase(+), sucrose(+), dulcitol(-), adonitol(-), raffinose(+), 

D-sorbitol(-), x-methyl-D-glucoside(+), D-arabitol(-)일 경우 Cronobacter 

spp. 양성으로 판정한다.

18.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7.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 증균배양 :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하여 225 mL의 Alkaline 펩톤수(배지 

16)를 가한 후 35∼37℃에서 18∼24시간 증균배양한다.

 ∙ 분리배양 : 증균배양액을 TCBS 한천배지(배지 17)와 mCPC 한천배지(배지 

101(신설))에 각각 접종하여 35～37℃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배양 결과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TCBS 한천배지에서 청록색의 sucrose 비분해 집락, 

mCPC 한천배지에서 노란색 집락에 대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 확인시험 : 분리배양된 평판배지상의 집락을 LIM 반유동배지(배지 18), 

2% NaCl을 첨가한 보통한천배지(배지 8)에 각각 접종한 후 35∼37℃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그람음성의 무아포간균으로 

LIM배지에서 Lysine Decarboxylase 양성, Indole 생성, 운동성 양성, Oxidase

시험 양성이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으로 추정된 균은 0, 6 및 10% NaCl을 

포함한 Alkaline 펩톤수(배지 16)에 의한 내염성시험, Arginine 분해시험(배

지 21, 1% Arginine 첨가), ONPG(배지22)시험을 실시한다. 비브리오 패혈증

균은 0% 및 10% NaCl을 포함한 배지에서 발육 음성, 6% NaCl을 포함한 

배지에서는 발육 양성, Arginine 분해 음성, ONPG 시험 양성이다.

19. 비브리오 콜레라균(Vibrio cholerae)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7. 비브리오 콜레라균(Vibrio chole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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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균배양 : 신선 수산물 검체 25 g 또는 25 mL를 취하여 225 mL의 Alkaline 

펩톤수(배지 16)를 가한 후 35∼37℃에서 6∼8시간 증균배양한다. 그 외 

냉동 등 가공처리된 검체의 경우 18∼24시간 증균배양한다.

 ∙ 분리배양 : 증균배양액을 TCBS 한천배지(배지 17)와 mCPC 한천배지(배지 

101(신설))에 각각 접종하여 35∼37℃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배양 결과 

비브리오 콜레라는 TCBS 한천배지에서 노란색의 sucrose 분해 집락, mCPC 

한천배지에서 녹색∼자주색 집락에 대하여 확인시험을 실시한다.

 ∙ 확인시험 : 분리배양된 평판배지상의 집락을 LIM 반유동배지(배지 18), 

2% NaCl을 첨가한 보통한천배지(배지 8)에 각각 접종한 후 35~37℃에서 

18∼24시간 배양한다. 비브리오 콜레라는 그람음성의 무아포간균으로 LIM

배지에서 Lysine Decarboxylase 양성, Indole 생성, 운동성 양성, Oxidase시

험 양성이다. 비브리오 콜레라로 추정된 균은 0, 6 및 10% NaCl을 포함한 

Alkaline 펩톤수(배지 16)에 의한 내염성시험, Arginine 분해시험(배지 21, 

1% Arginine첨가), ONPG(배지22)시험을 실시한다. 비브리오 콜레라는 0% 

NaCl 배지에서 발육 양성, 6% 및 10% NaCl을 포함한 배지에서는 발육 

음성, Arginine 분해 음성, ONPG 시험 양성이다. 필요한 경우 비브리오 

콜레라 진단용 항혈청을 사용한 응집반응, PCR 등 결과에 따라 O1, O139 

혈청형을 확인한다. 

20. 곰팡이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7 곰팡이수(Howard Mold Counting Assay)

 ∙ 고춧가루,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등에 적용

 ∙ 균질기 : 변속 가능한 균질기로서 4～8개의 날카로운 스테인리스 교반날이 

200 mL 용량의 스테인리스 컵 용기의 바닥 부근에서 회전하며 최소 

0〜10,000 rpm의 회전속도가 가능하고 회전속도계가 붙어 있는 균질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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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워드곰팡이계수슬라이드(Howard Mold Counting slide) : 외호에 의해 

둘러싸인 20 × 15 mm 크기의 사각의 한 조각으로 된 유리슬라이드이다. 

검체점적평면의 양쪽 측면 커버글라스 받침대가 검체점적 평면보다 

0.1 mm 더 높게 나란히 솟아올라 있다. 커버글라스가 받침대 위에 올려지면 

검체점적평면과 커버글라스 사이의 깊이가 0.1 mm가 되는 것을 사용한다.

 ∙ 현미경 : 4개의 무채색 대물렌즈가 장착 되어 있고 10∼400배 배율로 

관찰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 시약 및 시액

① 1% NaOH용액

② 실리카겔액 소포제 또는 2-옥탄올(2-octanol)

③ 안정액(5% 펙틴용액)：교반기에 85℃ 물 475 mL를 넣고 교반하면서 

펙틴 25 g을 소량씩 첨가하면서 용해시킨다.

 ∙ 시험용액의 조제 : 검체 5 g을 평량하여 균질기에 넣는다. 1% NaOH용액 

100 mL를 2회로 나누어 넣고, 1회 첨가 시는 약 30 mL를 넣고 10,000 

rpm에서 5초간 혼합한 다음 나머지 약 70 mL로는 균질기 내벽의 부착물을 

씻어 내린다. 다시 균질기 내의 혼합물을 10,000 rpm에서 3분간 교반한 

후 실리카겔소포제 3∼4방울을 떨어뜨려 거품을 제거하고 위의 혼합물 

100 g을 25 g의 안정액과 혼합하여 현미경 검경검체로 한다.

 ∙ 시험조작

① 현미경 검경검체의 조작 : 하워드곰팡이계수슬라이드의 검체평

면에 스포이드를 이용하여 검체를 점적한다. 점적된 검체에서 큰 

검체 조각이나 씨 등을 마이크로핀셋으로 집어낸 후 얼룩이 지거나 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커버글라스를 얹는다. 그런 다음 현미경의 

제물대 위에 하워드곰팡이계수슬라이드를 끼운다.

② 곰팡이 균사의 진단 : 현미경의 100～450배에서 관찰할 때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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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사는 다음의 외관특성을 지닌다.

･ 세포벽의 평행 : 곰팡이 균사는 튜브형태이고 대개의 경우 균사의 

직경은 전체의 길이에서 일정하다. 이들 균사체의 세포벽은 현미

경하에서 평행하게 보이며 이것이 다른 섬유질과 구별하여 곰팡이

로 인식하는 가장 유용한 특징이다. 예외적인 경우로 몇몇 큰 곰팡이의 

경우 세포벽이 붕괴되거나 꼬여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곰팡이의 균사

체는 측면을 따라 부풀어 있어 세포벽이 평행하지 않기도 하다. 

Mucor속이나 Giatrichum속은 흔히 차차 가늘어지기도 한다. 

Mucor속과 몇몇 곰팡이들은 격벽이 없다.

･ 분절 : 대부분의 곰팡이 균사는 격벽에 의해 분절되어 있다. 몇몇 

식물의 섬모도 분절된 형태를 보이지만 이들의 세포벽은 흔히 

날카롭게 정점을 이루면서 한점으로 수렴되는 뾰족한 형태를 

하고 있는 점이 곰팡이의 분절과 다르다.

･ 입자형성 : 얇은 벽을 지닌 버너형의 균사체는 세포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원형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배율에서 입자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형태는 대형의 Mucor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탄저를 일으키는 곰팡이와 같은 미세한 종류의 곰팡이는 원형질 입자가 

선명하지 않다.

･ 분지 : 곰팡이 균사가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양한 

분지를 보인다. 분지가 있는 상태라면 곰팡이로 인식할 수 있는 

뚜렷한 특성의 하나이다.

･ 균사의 말단 : 천연의 균사체 끝은 마치 손가락의 끝처럼 항상 

뭉툭하고 둥글다. 끝이 날카로운 균사체는 번식 중에 있는 균사를 

제외하고는 드물다. 깨진 균사체의 끝은 정상적으로 사각형을 이룬다.

･ 비굴절성의 외관 : 균사는 빛을 강하게 반사시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곰팡이 검체조제 시에 곰팡이 균사와 닮은 구조를 하고 



- 145 -

있으나 빛을 강하게 반사시키는 것은 곰팡이가 아닌 경우이다. 

펴진 나선형태의 두꺼워진 식물도관의 벽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들은 고체유리나 플라스틱 막대가 빛을 반사시키는 것처럼 

빛을 강하게 반사시킨다.

③ 양성구획의 판정 : 1개의 가시구획에 대하여 양성 혹은 음성으로 판정한

다. 어떤 구획도 한번 이상 양성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의 구획이 

양성으로 판정되기 위해서는 3개 이하의 곰팡이 균사의 총길이(합

친 길이)가 가시구획 직경의 1/6을 넘어야 한다. 대부분의 양성구획

은 분지의 길이를 포함하여 1개의 균사의 길이를 근거로 판정되며 

가시구획 직경의 1/6을 초과하여야 한다. 아래의 길이 중 하나가 가시

구획 직경의 1/6을 넘으면 그 가시구획은 양성으로 판정한다.

･ 분지되지 않은 1개의 균사의 길이

･ 분지된 길이를 합산한 1개의 균사의 길이(총길이)

･ 2개의 균사의 길이를 합산한 길이

･ 3개의 균사의 길이를 합산한 길이

･ 곰팡이 덩어리로 이루어진 모든 균사의 총길이(곰팡이 덩어리는 

1개의 조각으로 취급하며 모든 균사의 총길이)

④ 현미경 검경 :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를 적절히 조절하여 90～125배의 

배율범위에서 가시구획의 물체들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맞춘다. 

검체평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25개의 원형의 가시구획을 설정하고 

번호순서대로 곰팡이 균사체의 각 가시구획의 곰팡이 균사체 양성 

또는 음성에 대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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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76
1112131415
2019181716
2122232425

 1번 가시구획에서부터 25번 가시구획으로 옮겨 가면서 검경하여 각 

가시구획별로 곰팡이 균사체의 양성 또는 음성에 대하여 판정한다. 

1번에서 25번 구획까지 검경이 끝나면 하워드곰팡이계수슬라이드를 

현미경에서 빼내어 세척하고 건조한다. 동일 시험용액을 사용하여 

다시한번 가)의 시험조작을 반복하고 25번 구획부터 1번 구획으로 

옮겨 가면서 검경을 실시하여 총 50개 가시구획에 대하여 양성 

또는 음성을 판정한다.

 ∙ 계산 : 관찰된 모든 구획(50개)을 검경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구획의 비율%(양성인 가시구획 / 검경한 총가시구획수) × 100 = 양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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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적 실험 

지표 평가항목 적용 식품유형 실험방법

관능
(성상)

외관
풍미(향)
조직감

맛
모든 식품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일반시험법 1.1 성상(관능시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4 수산물 
6.14.1 성상(관능검사)

3)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Ⅳ.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
인 표 8. 기호도 척도법

4) 식품 및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Ⅳ.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표 6. 기준차이검사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적용 식품유형 실험방법

외관
곰팡이

과자류
캔디류
빵류/떡류/만두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설탕
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면류
장류(메주제외)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건포류
땅콩/견과류가공품
전분
밀가루
찐쌀
생식류

별도 실험방법은 
없으며

식품 특성을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및 
청각으로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

드립(drip) 어육가공품
침전물 다류 식초



- 148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적용 식품유형 실험방법

커피
음료류

주류

케이킹
(뭉침)

음료류(분말제품)
카레
땅콩/견과류가공품

전분
밀가루

분리상태 드레싱, 마요네즈
색택 유탕･유처리식품
외형 통･병조림

레토르트
풍미(향) 산패취 유탕･유처리식품

조직감

물성

과자류(젤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5 젤리의 물성시험
(압착강도)

과자류(젤리 제외)
빵 또는 떡류
김치류
젓갈류

절임식품
레토르트식품
통･병조림식품
냉동식품

별도 실험방법은 
없으며

식품 특성을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및 
청각으로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

경도 추잉껌
점성 소스류

점조성 벌꿀, 로열제리가공품
표면균열 캔디류

초콜릿류
표면건조 장류(메주, 간장 제외)

맛 - 미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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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상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1 성상(관능시험)

 ∙ 성상을 검사하고자 하는 모든 식품에 적용한다.

 ∙ 식품 특성을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및 청각으로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

 ∙ 식품고유의 색깔, 풍미, 조직감 및 외관을 다음의 성상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 평균 3점 이상이면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항 목 채 점 기 준
색 깔 1. 색깔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색깔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깔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깔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풍 미 1. 풍미가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풍미가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풍미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풍미가 현저히 나쁘거나 이미･이취가 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조 직 감 1. 조직감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조직감이 대체로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조직감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조직감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외 관 1. 병충해를 입은 흔적 및 불가식부분 제거, 제품의 균질 및 성형상태와 
포장상태 등 외형이 양호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제품의 제조･가공상태 및 외형이 비교적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제품의 제조･가공상태 및 외형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제품의 제조･가공상태 및 외형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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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4 수산물 6.14.1 성상(관능검사)

 ∙ 외관, 색깔, 선별 항목은 각 수산물에 공통으로 적용

 ∙ 종류별로 검사 항목이 정하여진 것은 이를 포함하여 다음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 결과가 평균 3점 이상이고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구분 항목 채 점 기 준

공통

외관
(형태)

1. 손상과 변형이 없고, 처리상태가 우량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손상과 변형이 거의 없고, 처리상태가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손상과 변형이 있거나 처리상태가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손상과 변형이 현저히 많거나 처리상태가 현저히 나쁜 것은 1점

으로 한다.

색깔
(색택)

1. 고유의 색깔이 우량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고유의 색깔이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색깔이 나쁜 것은 2점으로 한다.
4. 색깔이 현저히 나쁜 것은 1점으로 한다.

선별

1. 크기 및 품질이 균일하고 이종품 및 파치품의 혼입이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2. 크기 및 품질이 균일하고 이종품의 혼입이 없고 파치품의 혼입이 거의 
없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크기 및 품질이 약간 불균일하고 이종품의 혼입이 없으며 파치품의 
혼입이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크기 및 품질이 불균일하고 이종품의 혼입이 있고 파치품의 혼입이 
많은 것은 1점으로 한다.

활어
･

패류
활력도

1. 살아있고 병충해의 흔적이 없으며 활력도가 우량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살아있고 병충해의 흔적이 없으며 활력도가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살아있고 병충해의 흔적이 없으며 활력도가 보통인 것은 2점으
로 한다.

4. 살아있고 병충해의 흔적이 있거나 활력도가 불량한 것은 1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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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채 점 기 준

신선
냉장품 선도

1. 선도가 우량하고 고유의 신선취가 있는 것은 5점으로 한다.
2. 선도가 양호하고 고유의 신선취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선도가 떨어지고 이취(유화수소, 암모니아취)가 약간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선도가 불량하고 이취(유화수소, 암모니아취)가 있는 것은 1점으

로 한다.

냉동품

선도

1. 선도가 우량하고 고유의 신선취가 있는 것은 5점으로 한다.
2. 선도가 양호하고 고유의 신선취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 으로 

한다.
3. 선도가 떨어지고 이취(유화수소, 암모니아취)가 약간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4. 선도가 불량하고 이취(유화수소, 암모니아취)가 있는 것은 1점으

로 한다.

건조
및

유소

1. 충분히 그레이징하거나 포장하여 건조 및 유소현상이 없는 것
은 5점으로 한다.

2. 건조 및 유소현상이 비교적 없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건조 및 유소현상이 보통인 것은 2점으로 한다.
4. 건조 및 유소현상이 심한 것은 1점으로 한다.

건조품 풍미
1. 충해 및 곰팡이가 없고 고유의 풍미가 우량한 것은 5점으로 한다.
2. 충해 및 곰팡이가 없고 고유의 풍미가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충해 및 곰팡이가 없고 고유의 풍미가 보통인 것은 2점으로 한다.
4. 충해 및 곰팡이가 없고 고유의 풍미가 불량한 것은 1점으로 한다.

염장품 풍미

1. 염분이 육질에 균등히 침투되고 고유의 풍미가 우량한 것은 5점
으로 한다.

2. 염분이 육질에 균등히 침투되고 고유의 풍미가 양호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3. 염분이 육질에 약간 불균일하게 침투되고 고유의 풍미가 보통인 것은 
2점으로 한다.

4. 염분이 육질에 불균일하게 침투되고 고유의 풍미가 불량한 것은 
1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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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Ⅳ.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표 8.기호도 

척도법

 ∙ 저장기간 중 관능에서 일어난 변화를 종합적인 기호도로 판단할 수 

있는 식품

 ∙ 표 8의 검사표에 따라 식품의 외관, 향, 맛, 조직감 및 전반적인 기호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평균 5점 이상이고 1점 항목이 없어야 한다.

4)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 

Ⅳ.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표 6. 기준차이

검사법 

 ∙ 저장기간 중 관능에서 일어난 변화를 종합적인 기호도로 판단 할 수 

없는 식품(예 : 식용유 등)

 ∙ 표 6의 검사표에 따라 기준시료와 차이를 평가한다. 

2. 물성(젤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1.5 

젤리의 물성시험

 ∙ 검체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일정한 힘으로 압착하였을 때의 

깨짐성을 측정

 ∙ 장치

① 절단용 칼(10 mm × 10 mm × 10 mm)

② 물성측정기(Texture Analyzer)

③ 물성측정용 Probe(원형, 직경 35 mm)

 ∙ 시험조작 :

① 검체채취 : 검체를 냉장고(8℃)에서 3시간 이상 방치 후 과육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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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의 젤리부분만을 가로(10 mm), 세로(10 mm), 높이(10 mm)의 정육면체

로 절단하여 검체로 사용 한다.(한 가지 품목에 맛이나 향이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는 각각 구분하여 시험한다)

② 실험 : 검체 1품목당 10개의 검체를 준비하여 아래 표1과 같은 조건에서 

압착시험(깨짐성)을 실시한다.

표 1. Texture Analyzer 측정조건

항 목 Conditions
Probe 원형, 직경 35 mm

Pre-test speed 5 mm / sec
Test speed 2 mm / sec

Post-test speed 2 mm / sec
Pressure 98% compression

 ∙ 판정

① 프로브 압착 시 첫 번째 피크의 높이(N)로 깨짐성(fracturability)을 측정

하여 결과값으로 한다.

② 측정 시 2개의 피크를 그리며 앞 피크의 측정값을 구하여야 한다(뒤의 

피크는 단단한 정도를 측정값임).

③ 10개의 검체에 대한 반복실험 결과 값들의 평균값이 5 N (newton)이하

여야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압착시험(깨짐성)의 예

① 첫 번째 피크：깨짐성

② 두 번째 피크：단단한 정도

③ Distance：Probe가 검체에 닿는 순간부터 검체가 부서지는 순간까

지의 거리(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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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압착시험의 깨짐성 피크

※ 가이드라인 발간 이후 개정된 시험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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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8 식품 소비기한 설정실험 결과보고서 작성 예

[실측실험 예]

실험 결과보고서 요약

제목 “식빵”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실험구분 자체실험(   ○   )         의뢰실험(          )
실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업소명 (주) ○○ 대표자 ○○○

주소 연락처
실험수행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험
참여자

책임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실
험
결
과

요약
◆ 소비기한 실험결과

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품질안전한계기간(일)

5℃ 15℃ 25℃ 35℃
세균수 100,000/g 이하 - - - 5
대장균군 음성 - - - -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10g
(크림 도포 또는 충전 후 
그대로 섭취하는 빵류에 한함)

- - - -

수분 38.0% 이하 - - - -
관능(곰팡이) 5 이상 30 11 7 -

결과 30 11 7 5

실험에 의한 품질안전한계기간 : 35℃-5일, 25℃-7일, 15℃-11일, 
5℃-30일

최종 소비기한 : 5일(품질안전한계기간) × 0.87 (안전계수) 
=4.4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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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품의 특성

구분 신규제품
식품유형 빵류

성상 식빵
사용원료 밀가루, 버터, 설탕, 천일염, 효모 등

제조･가공공정 반죽-발효-분할-동글리기-중간발효-정형-패닝-발효
-굽기-냉각-포장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
포장방법 밀봉
포장단위 단일포장 415g

보존 및 유통온도 실온
보존료 사용여부 미사용

유탕･유처리 -
살균 또는 멸균방법 -

제품사진*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 정보 보호를 위해 투명 포장된 사진을 첨부하였음. 업체에서 

실제 시군구에 제출할 때에는 최종 제품의 형태로 가공･포장된 것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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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험방법

가.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주)○○○가 시판을 위해 폴리프로필렌으로 포장한 

최종 제품 3롯트(○○○, ○○○, ○○○)를 5℃, 15℃, 25℃, 35℃ 온도의  

항온항습기에 저장시키면서 설정실험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 설정실험 지표 및 실험방법

설정실험 지표 실험방법

미생물

세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대장균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2. 대장균군 정량시험

황색포도상구균
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2.1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정성시험

이화학 수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2.1.1.1 건조감량법

관능 기호도척도법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Ⅳ.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표 8. 기호도 척도법

다. 실험조건

구분 실험조건 구분 실험조건
저장온도 5,15,25,35℃ 저장기간 2개월(최대)

대조구온도 - 실험횟수 6회 
유통온도 35℃ 실험반복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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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안전한계

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근거
세균수 100,000/g

이하 미생물학적 초기 부패 시점

대장균군 음성 KS H 2133:2018 빵류

황색
포도상구균

n=5, c=0, m=0/10g
(크림 도포 또는 충전 후 

그대로 섭취하는 빵류에 한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1 빵 또는 떡류 5)규격 (6)황색포도상구균

수분 38.0% 이하 KS H 2112:2014 식빵류

관능
(기호도척도법) 5 이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성상시험법 5점 척도 중 
3점 이상 적합
기준에 따라 9점 척도 5점 이상을 적합인 
것으로 설정

제3장 실험결과

1. 설정실험 지표별 5℃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기간
(시간) 세균수(CFU/g)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수분 (%) 관능

 0 0 음성 0 30.0 9.38
1일 0 음성 0 34.2 8.75
3일 0 음성 0 34.1 8.38
5일 0 음성 0 34.2 8.63
12일 0 음성 0 34.9 8.00
30일 0 음성 0 33.5 5.75
60일 0 음성 0 33.0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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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실험 지표별 15℃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기간
(시간) 세균수(CFU/g)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수분(%) 관능

 0 0 음성 0 30.0 9.38
1일 0 음성 0 33.1 8.88
3일 0 음성 0 34.0 8.38
5일 0 음성 0 34.1 8.50
9일 0 음성 0 32.5 7.75
11일 0 음성 0 33.4 6.38
12일 0 음성 0 33.5 2.25

3. 설정실험 지표별 25℃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기간
(시간) 세균수(CFU/g)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수분(%) 관능

 0 0 음성 0 30.0 9.38
1일 0 음성 0 33.4 9.13
3일 0 음성 0 33.9 8.50
4일 0 음성 0 33.1 8.25
5일 83 음성 0 33.7 8.00
7일 3,600 음성 0 34.5 6.25
8일 59,000 음성 0 37.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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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정실험 지표별 35℃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기간
(시간) 세균수(CFU/g)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수분 (%) 관능

 0 0 음성 0 30.0 9.38
1일 0 음성 0 32.0 9.00
2일 1,000 음성 0 33.6 8.38
3일 14,000 음성 0 34.2 7.88
4일 17,000 음성 0 33.8 7.63
5일 52,000 음성 0 33.0 6.75
6일 1,350,000 음성 0 33.6 2.13

5. 설정실험 지표별 소비기한 산출

설정실험 지표별 품질안전한계 규격값을 기준으로 한계값에 이르기 바로 직전 

실험일을 한계일로 정하고, 다양한 설정실험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한계일에 

도달한 지표를 기준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다.

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품질안전한계기간(일)
5℃ 15℃ 25℃ 35℃

세균수 100,000/g 이하 - - - 5
대장균군 음성 - - - -
황색포도상구균 n=5, c=0, m=0/10g - - - -
수분 38.0% 이하 - - - -
관능(곰팡이) 5 이상 30 11 7 -

결과 30 1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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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다양한 설정 지표 중 가장 먼저 품질안전한계에 도달한 세균수 및 곰팡이를 

근거로각 온도별  품질안전한계기간은  35℃에서 5일(근거: 세균수), 25℃에서 

7일 (근거: 관능_곰팡이), 15℃에서 11일(근거: 관능_곰팡이), 5℃에서 30일 

(근거: 관능_곰팡이)로 산출되었다. 본 제품은 실온 유통 제품이므로 최고 

유통 온도(남용온도 35℃)에서 이동, 진열될 수 있으므로  35℃, 5일로 설정 

할 수 있으나, 5일 유통과정 중의 안전을 고려하고자 품질안전한계 기간에서 

0.87(안전계수)을 설정하여 최종 소비기한은 4일로 설정하였다.

 ※ 참고사항 : 

   - 안전계수의 최종결정은 제조사의 수용범위(역량)에 따라 고려 사항이 다를 

수 있다.

   - 실제 유통 온도가 낮을 때(겨울철), 특정 유통 온도를 표기할 때는 (15℃로 

유통 보관 시에는 11일 × 0.87 (안전계수) = 9일) 소비기한이 늘어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을 늘릴 경우 지속적인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기한이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수분은 품질 변화가 거의 없거나, 규격 이하이므로 

상기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로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참고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기한 설정기준

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3. 한국산업표준 KS H 2112:2014 식빵류. KS H 2133:2018 빵류. 산업표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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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실험 예]

실험 결과보고서 요약

제목 “어묵”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실험구분 자체실험(   ○   )         의뢰실험(          )
실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업소명 (주) ○○ 대표자 ○○○

주소 연락처
실험수행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험
참여자

책임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실
험
결
과

요약
◆ 소비기한 실험결과

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품질안전한계기간(일)
5℃ 10℃ 15℃

pH - - - -
산가 2.5mg KOH /g 이하 - - -
휘발성염기질소 - - - -
세균수 100,000/g 이하 - 30 7

대장균군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 - -

관능(곰팡이) 5 이상 43 30 7
결과 43 30 7

실험에 의한 품질안전한계기간 : 15℃-7일, 10℃-30일, 5℃-43일

최종 소비기한 : 30일(품질안전한계기간) × 0.77 (안전계수) 
=23.1일≒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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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품의 특성

구분 신규제품
식품유형 어묵(유탕처리제품/비살균제품)

성상 생선을 가공처리하여 기름에 튀긴 식품
사용원료 냉동연육, 밀가루, 정제소금, 식물성 유지

제조･가공공정 원재료 혼합 및 유탕 → 포장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
포장방법 밀봉
포장단위 단일포장 140g

보존 및 유통온도 냉장
보존료 사용여부 사용

유탕･유처리 유탕
살균 또는 멸균방법 비살균

제품사진*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 정보 보호를 위해 투명 포장된 사진을 첨부하였음. 업체에서 

실제 시군구에 제출할 때에는 최종 제품의 형태로 가공･포장된 것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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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험방법

가.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주)○○○가 시판을 위해 폴리프로필렌으로 포장한 

최종 제품 3롯트를 5, 10, 15℃ 항온항습기에 43일간 저장시키면서 설정실험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 설정실험 지표 및 실험방법

설정실험 지표 실험방법

이화학

pH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Ⅳ. 일반시험법 28. pH측정법

산가 한국산업표준 시험법 KS H 6017의 산가시험법

휘발성 
염기질소(VBN)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 농산가공식품류  6.9 식육 및 알가공품  
6.9.4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미생물
세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대장균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2. 대장균군 정량시험

관능 기호도척도법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간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Ⅳ. 유통기간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표 8. 기호도 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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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조건

구분 실험조건 구분 실험조건
저장온도 5, 10, 15℃ 저장기간 43일

대조구온도 - 실험횟수 9회 
유통온도 10℃ 실험반복수 3회

라. 품질안전한계

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근거
pH - -

산가 2.5mg KOH 
/g 이하 한국산업표준 시험법 KS H 6017의 산가시험법

휘발성 
염기질소(VBN) - -

세균수 100,000/g
이하 미생물학적 초기 부패 시점

대장균군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0-1
어육가공품류 5)규격 (3) 대장균군

관능
(기호도척도법) 5 이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성상시험법 5점 척도 중 3점 이상 적합

기준에 따라 9점 척도 5점 이상을 적합인 것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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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험결과

1. 설정실험 지표별 5℃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기간
(일) pH 산가

(mg KOH /g)
VBN

(mg%)
세균수 

(CFU/g) 대장균군 관능
 0 6.73 0.15 4.2 18 0 9.75
7 6.74 0.47 4.7 0 0 9.75
10 6.75 0.52 4.58 21 0 9.50
14 6.73 0.56 4.9 0 0 9.00
17 6.78 0.56 4.76 0 0 8.25
21 6.76 0.62 5.3 220 0 7.75
30 6.81 0.63 5.3 0 0 7.25
35 6.77 0.65 1.3 0 0 6.25
43 6.77 0.70 2.9 0 0 곰팡이

(3.25)

2. 설정실험 지표별 10℃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기간
(일) pH 산가

(mg KOH /g)
VBN

(mg%)
세균수    

 (CFU/g) 대장균군 관능
 0 6.73 0.15 4.2 18 0 9.75
7 6.72 0.52 4.46 0 0 8.5
10 6.76 0.58 4.04 920 0 7.5
14 6.74 0.63 4.09 30 0 7.5
17 6.76 0.62 4.19 37,000 0 7.25
21 6.74 0.64 5.04 40,000 0 6.25
30 6.82 0.65 5.04 15,0000 0 곰팡이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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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실험 지표별 15℃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기간
(일) pH 산가

(mg KOH /g)
VBN

(mg%)
세균수 

(CFU/g) 대장균군 관능
 0 6.73 0.15 4.2 0 0 9.75
1 6.72 0.58 4.75 0 0 8.50
3 6.76 0.61 4.9 0 0 6.75
7 6.74 0.65 4.74 3,700,000 0 곰팡이

(3.25)

4. 설정실험 지표별 소비기한 산출

설정실험 지표별 품질안전한계 규격값을 기준으로 한계값에 이르기 바로 직전 

실험일을 한계일로 정하고, 다양한 설정실험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한계일에 

도달한 지표를 기준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다.

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품질안전한계기간(일)
5℃ 10℃ 15℃

pH - - - -
산가 2.5mg KOH /g 이하 - - -
VBN - - - -
세균수 100,000/g 이하 - 30일 7일
대장균군 n=5, c=1, m=0, M=10 - - -
관능(기호도척도법) 5 이상 43일 30일 7일

결과 43일 30일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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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다양한 설정 지표 중 가장 먼저 품질안전한계에 도달한 세균수 및 곰팡이를 

근거로 각 온도별 어묵의 품질안전한계일은 15℃ 7일(근거: 관능_곰팡이, 

세균수), 10℃ 30일 (근거: 관능_곰팡이, 세균수), 5℃ 43일(근거: 관능_곰팡이)

로 산출되었다. 본 제품은 냉장 유통 제품이므로 최고 유통 온도(남용온도)에

서 이동, 진열될 수 있으므로  10℃에서 30일로 설정 할 수 있으나, 유통과정 

중의 안전을 고려하고자 30일(품질유지한계기간) × 0.77 (안전계수) =23.1일

로 최종 소비기한을 23일로 설정하였다. 

 ※ 참고사항 : 

   - 안전계수의 최종결정은 제조사의 수용범위(역량)에 따라 고려 사항이 다를 

수 있다.

   - 실제 유통 온도가 낮을 때(겨울철), 특정 유통 온도를 표기할 때는 (5℃로 

유통 보관 시에는 43일 × 0.77 (안전계수) = 33.1일) 소비기한이 늘어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을 늘릴 경우 지속적인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기한이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pH은 품질 변화가 거의 없거나, 규격 이하이므로 상기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로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참고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기한 설정기준

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3. 한국산업표준 KS H 6017 어묵류. 산업표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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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실험 예]

실험 결과보고서 요약

제목 “두부(살균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실험구분 자체실험(   ○   )         의뢰실험(          )
실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업소명 (주) ○○ 대표자 ○○○

주소 연락처
실험수행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험
참여자

책임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실
험
결
과

요약
◆ 소비기한 실험결과

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품질안전한계기간(일)
5℃ 10℃ 15℃

세균수 100,000/g 이하 55 20 10 미만

대장균군
n=5, c=1, m=0, 

M=10
(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함)

- - -

관능(기호도척도법) 5 이상 55 24 17
pH - - - -
산도 - - - -
휘발성염질소 - - - -
수분 12%이상 - - -
단백질 44%이상, 건물기준 - - -

결과 55 20 10 미만

실험에 의한 품질안전한계기간 : 15℃-10일 미만, 10℃-20일, 
5℃-55일

최종 소비기한 : 20일(품질안전한계기간) × 0.77 (안전계수) 
=15.4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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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품의 특성

구분 신규제품
식품유형 두부(살균 제품)

성상 콩을 가공처리하여 성형한 제품
사용원료  대두[국내산], 천일염[국내산],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제조･가공공정 대두-입고/보관-세척-침지-마쇄-1,2차여과-가열-응
고-내포장-금속검출-살균-냉각-선별-외포장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필름), 폴리프로필렌(용기)
포장방법 내포장(밀봉)
포장단위 210g

보존 및 유통온도 직사광선을 피하여 냉장보관(0℃-10℃)
보존료 사용여부 미사용

유탕･유처리 -
살균 또는 멸균방법 살균(85℃/30분)

제품사진*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 정보 보호를 위해 필름을 제거한 사진을 첨부하였음. 업체에서 

실제 시군구에 제출할 때에는 최종 제품의 형태로 가공･포장된 것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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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험방법

가.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가 시판을 위해 폴리에틸렌(필름)과 폴리프로필

렌(용기)으로 포장한 최종 제품을 5℃, 10℃, 15℃ 항온항습기에 55일간 저장시

키면서 설정실험 지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나. 설정실험 지표 및 실험방법

설정실험 지표 실험방법

미생물
세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대장균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2. 대장균군 정량시험

관능 기호도척도법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Ⅳ.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표 8. 기호도 척도법

이화학

pH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Ⅳ. 일반시험법 28. pH측정법

산도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일반시험법 3.11산도 3.11.1 
유리전극법, 아세트산 기준으로 환산

휘발성 
염기질소(VBN)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9 식육 및 알가공품  6.9.4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6.9.4.1 휘발성 염기질소 

전고형분
전고형분(%) = 100 – 수분함량(%)*
*수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1. 
식품일반시험법 2.1.1.1 건조감량법 

조단백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
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세미마이크로 킬달법/단백질 분석기), 전고형분 기
준으로 백분율(%)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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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조건

구분 실험조건 구분 실험조건
저장온도 5℃, 10℃, 15℃ 저장기간 55일

대조구온도 - 실험횟수 13회 
유통온도 10℃ 실험반복수 3회

라. 품질안전한계

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근거
세균수 100,000/g

이하 미생물학적 초기 부패 시점

대장균군
n=5, c=1, 

m=0, M=10
(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6.두부류 또는 묵류 5)규격 (3) 대장균군

관능
(기호도척도법) 5 이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성상시험법 5점 척도 중 3점 이상 적합

기준에 따라 9점 척도 5점 이상을 적합인 것으로 설정
pH - -

산도 - -
휘발성 

염기질소(VBN) - -

전고형분 12%이상 한국산업표준, KS H 2026:2021 두부류의 품질 기준, 일
반 두부, 고형분  

조단백질 44%이상, 건
물기준

한국산업표준, KS H 2026:2021 두부류의 품질 기준, 일
반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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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험결과

1. 설정실험 지표별 5℃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
기간(일)

세균수
(CFU/g) 대장균군 관능 pH 산도

(%)
VBN

(mg%)
전고형분

(%)
조단백질
(전고형분기준, 

%)
 0 0   0   9.00 6.15 0.02 0.43 82.97 51.79 
10 0 0 8.80  6.12 0.02  0.49  82.74  51.13  
15 0 0 8.53  6.23 0.02  0.49  83.09  50.88  
17 0 0 8.07  6.15 0.02  0.72  83.17  51.20  
20 0 0 7.67  6.23 0.02  0.72  83.09  50.71  
22 0 0 7.40  6.15 0.02  0.72  83.17  49.33  
25 0 0 7.00  6.12 0.02  0.74  82.98  50.58 
27 0 0 6.67  6.15 0.02  0.74  83.17  50.44 
30 0 0 6.80  6.12 0.02  0.74  82.98  51.31 
35 0 0 6.58  6.15 0.02  1.03  82.40  50.45 
40 0 0 6.33  6.12 0.02  1.03  82.98  52.25 
50 0 0 6.42  6.15 0.02  1.03  82.40  50.92 
55 0 0 5.33  5.98 0.02  1.79  83.75  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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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실험 지표별 10℃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
기간(일)

세균수
(CFU/g) 대장균군 관능 pH 산도

(%)
VBN

(mg%)
전고형분

(%)
조단백질
(전고형분기준, 

%)
 0 0 0 9.00 6.15 0.02 0.43 82.97 51.79 
10 15 0 8.13  6.17 0.02  0.77  83.67  50.60  
15 6,000 0 7.67  6.23 0.02  0.90  83.64  51.65  
17 82,000 0 7.40  5.89 0.03  0.60  83.48  52.50  
20 97,000 0 6.67  6.18 0.02  0.90  83.64  51.67  
22 380,000 0 6.07  6.20 0.03  0.60  83.48  50.29  
25 3,600,000 0 6.00  5.90 0.02  1.02  83.60  52.07  

3. 설정실험 지표별 15℃저장온도에서의 품질변화

저장
기간(일)

세균수
(CFU/g) 대장균군 관능 pH 산도

(%)
VBN

(mg%)
전고형분

(%)
조단백질
(전고형분기준, 

%)
 0 0 0 9.00 0.02 0.02 0.43 82.97 51.79 
10 660,0000 0 7.00 0.02  0.02 0.92  83.61  50.94  
15 5,700,000 0 5.67 0.02  0.03 1.24  83.94  51.23  
17 51,000,000 0 5.00 0.03  0.08 1.26  82.91  50.58  

3. 설정실험 지표별 소비기한 산출

 설정실험 지표별 품질안전한계 규격값을 기준으로 한계값에 이르기 바로 직전 

실험일을 한계일로 정하고, 다양한 설정실험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한계일에 

도달한 지표를 기준으로 소비기한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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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실험 지표 품질안전한계 품질안전한계기간(일)
5℃ 10℃ 15℃

세균수 100,000/g 이하 55일 20일 10일
미만

대장균군 n=5, c=1, m=0, M=10 - - -
관능(기호도척도법) 5 이상 55일 24일 17일
pH - - - -
산도 - - - -
휘발성 염기질소(VBN) - - - -
전고형분 12%이상 - - -
조단백질 44%이상, 고형분기준 - - -

결과 55일 20일 10일
미만

제4장 결론

다양한 설정 지표 중 가장 먼저 품질안전한계에 도달한 세균수를 근거로 두부의 

각 온도별 품질안전한계일은 5℃ 55일(근거:　세균수, 관능), 10℃ 20일(근거: 

세균수), 15℃ 10일 미만(근거: 세균수)으로 산출되었다. 단, 본 제품은 유통 

시 온도관리가 이루어지는 설비에서 이동, 진열되므로 10℃ 20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유통과정 중의 안전을 고려하고자 10℃  20일(품질안전한계기간) × 

0.77(안전계수) = 15.4일로 최종 소비기한을 15일로 설정하였다.

 ※ 참고사항 : 

   - 안전계수의 최종결정은 제조사의 수용범위(역량)에 따라 고려 사항이 

다를 수 있다.

   - 실제 유통 온도가 정확하게 관리되는 경우 또는 특정 유통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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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할 때는 소비기한이 늘어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을 늘릴 경우 지속

적인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기한이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

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장균군, pH, 산도, 휘발성 염기질소(VBN), 전고형분, 조단백질(전고형분 

은 품질 변화가 거의 없거나, 품질안전한계 범위에 포함되므로 상기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로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참고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기한 설정기준

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3. 한국산업표준 KS H 2026:2021 두부류. 산업표준심의회

4.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일반시험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속실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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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보고서 요약

제목 “동그랑땡”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실험구분 자체실험(   ○   )         의뢰실험(          )
실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업소명 (주) ○○ 대표자 ○○○
주소 연락처

실험수행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험
참여자

책임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

실
험
결
과

요약
◆ 소비기한 실험결과
식품유형 설정실험 지표

0차 
품질안전한계기간

(일/월)
1차 

품질안전한계기간
(일/월)

식육
가공품

관능검사 153.95/ 5.06 195.77/ 6.44
산도 136.24/ 4.48 92.62/ 3.05

세균수 19671.97/ 646.75 396.65/ 13.04
휘발성염기질소 230.03/ 7.56 153.43/ 5.04

실험에 의한 품질안전한계기간 : 230.03 일 ( 7.56 개월)
최종 소비기한 : 230.03 × 0.97 = 223.12 ≒ 223일

7.56 × 0.97 = 7.33≒ 7.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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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품의 특성

구분 신규제품
식품유형 식육함유가공품(가열 후 냉동식품/냉동전 비가열제품)

성상 동그랗게 성형된 완자형태
사용원료 닭고기, 돼지고기, 두부

제조･가공공정 원료믹스 → 급속냉동 → 포장
포장재질 합성수지재(PE)
포장방법 밀봉(질소충전)
포장단위 단일포장 400g

보존 및 유통온도 냉동(-18℃ 이하)
보존료 사용여부 미사용

유탕･유처리 -
살균 또는 멸균방법 -

제품사진*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 정보 보호를 위해 투명 포장된 사진을 첨부하였음. 업체에

서 실제 시군구에 제출할 때에는 최종 제품의 형태로 가공･포장된 것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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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험방법

가.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제품은 (주)○○○가 시판을 위해 폴리에틸렌으로 포장한 

최종 제품 3롯트(101281, 1011101, 109971)를 -5℃, -10℃, -15℃, -40℃ 냉동

고에 62일간 저장시키면서 실험주기는 저장기간 중 6회 이상이 되도록 1～2주 

간격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나. 설정실험 지표 및 실험방법

지표 실험방법

이화학
휘발성염기질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9 식육 및 알가공품 6.9.4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6.9.4.1 휘발성 염기질소

산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0 유가공품 6.10.1 우유류 나. 산도

미생물
세균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대장균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

관능 기호도척도법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Ⅳ.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관능검사 가이드라인 
표 8. 기호도 척도법

다. 실험조건

구분 실험조건 구분 실험조건
저장온도 -5℃, -10℃, -15℃, 

-40℃ 저장기간 62일
대조구온도 -40℃ 실험횟수 8회 
유통온도 -18℃ 실험반복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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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한계

설정실험 지표 품질한계 근거

휘발성염기질소
(mg%) 20이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9 식육 및 
알가공품 6.9.4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6.9.4.1 휘발성 염기질소

산도(%) 2.5이하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Ⅲ.소비기한 설정실험, 
실험의 수행, 법적 규격이 없는 설정실험 
지표의 규격값 산출방법 참조

세균수 100,000/g이하 미생물학적 초기부패시점의 기준값 참조

대장균군 n=5, c=2, m=10, 
M=100(살균제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7. 식육가공품류 17-7 식육함유
가공품 5)규격 (3) 대장균군

관능
(기호도척도법) 5 이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성상시험법 5점 척도 
중 3점 이상 적합기준에 따라 9점 척도 5점 
이상을 적합인 것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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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실험결과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프로그램(http://www.foodsafetykorea.go.kr) 

보고서 출력자료 첨부  (이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유통기간은 품질한계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소비기한 설정 시 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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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설정실험 지표 중 결정계수가 가장 높은 휘발성염기질소 0차반응식을 근거로 

-18℃에서 유통되는 동그랑땡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은 7.56개월로 산출되었다. 

여기에 유통과정 중의 안전을 고려하고자 안전계수 0.97을 곱하여 최종 소비기

한은 7.3개월로 설정하였다.

제5장 참고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기한 설정기준

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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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설정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FAQ)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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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응답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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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Q1 제품의 소비기한이란 무엇인가요?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

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하거나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소비기한은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제조업자 

등 영업자가 책임지고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정리보관

하고 소비자들의 문의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정보제공이나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06  소비기한 설정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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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기간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식품

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설정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1.00미만의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통상 소비기한은 

0.80~0.90, 유통기한은 0.60~0.70 적용하여 최종 기한을 결정합니다.

Q3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은 제조‧가공‧판매업체가 생산하는 당해 제품에 대

하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통하여 유통 과정 중 변질‧부패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문제나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해당 업체가 당해 제품에 대하여 설정하여 표시한 소비기한 내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해당 품목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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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소비기한 설정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근거 없이 연장하였다면 소비

자들이 유통과정 중에 있는 변질․부패된 제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중독 발생 등 식품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

에서 실시하는 수거검사 시 식중독균 등의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유통 제품의 회수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물론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제품의 소비기한은 누가 설정해야 하나요?
      제품의 소비기한은 원칙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

매업자(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축산

물가공업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이 실험결

과 등 과학적 근거자료를 토대로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

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합니다.

Q5 제품의 소비기한 산출시점은 언제로 하나요?
   [식품, 축산물]

  “소비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다만,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 종료)시점으로 하고 캡슐제품은 충전․성형완료

시점으로 한다. 선물세트와 같이 소비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소비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으로 정하여야 

하며 단순 혼합 등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

만을 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최종 제품의 소비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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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하는 원료제품의 소비기한을 따르고, 

해동하여 출고하는 냉동제품(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

스, 치즈류, 버터류,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은 해동시점을 소비기간 산출시점으로 본다.

 소비기한 설정실험

Q6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할 경우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 시, 제품의 배합 비율 변경 시, 제품의 가공공정의 변경 시,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의 변경 시, 소매포장 변경 시 등이 해당됩니다.

Q7 소비기한 설정실험은 어디에서 하나요?

   소비기한 설정실험은 실험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험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가능한 

타 국내외 식품제조･가공업자, 축산물은 타 축산물가공업자, 타 식육포장

처리업자, 건강기능식품은 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다만, 소비기한설정 실험 수행 

가능 품목은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하며, 주문자

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외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함)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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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실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비기

한 설정실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Q8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식품]

    ∙ 식품의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소비기한을 표

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까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 과자류 - 과자 - 비스킷)

      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 

(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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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축산물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 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 식육가공품 - 분쇄가공육제품 

- 햄버거패티)

     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

(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신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 등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 원료 

      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기능성 원료 또는 기능성 원료와 식품유형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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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상(예: 캡슐,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필름)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

(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 또는 멸균방법

    ∙소비기한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

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

기능식품협회 및 동업자조합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Q9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하기 위해 유사제품과 비교할 
경우 수입제품과 비교할 수 있는지요?

   수입제품의 경우 국내 제품과 수입경로 등의 유통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입제품을 유사제품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Q10 소비기한 설정 시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설정실험을 생략
하고자 합니다. 타사 제품과 비교해도 되는지요?

   자사의 유사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 기존 품목

제조보고 되어있는 타사 제품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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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상온유통제품의 온도범위는 15~25℃인데 소비기한 실
험 시 저장온도는 어떻게 선정해야 하나요?

   상온유통제품의 온도범위는 15~25℃로 상온유통제품에서 보존성이 

가장 취약한 온도는 그 온도범위에서 가장 높은 25℃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온유통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에는 반드시 25℃를 포함한 

저장온도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온유통제품, 냉장유통

제품, 냉동유통제품의 경우에도 각각 35℃, 10℃, -18℃의 저장온도를 포함

시켜 실험하여야 합니다.

Q12 소비기한 설정실험기간은 소비기한보다 길어야 하나요?

   소비기한 설정실험은 제품을 유통온도에서 보존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험 저장기

간이 최소한 설정하려는 소비기한보다는 길어야 합니다. 단, 가속실험의 

경우는 보존·유통 온도로 실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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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 실측실험과 가속실험이란 
무엇인가요?

   실측실험은 제품의 소비기한을 가장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제조‧가공업체가 예상하는 소비기한의 1.25~2배 기간 동안 

실제 보관 또는 유통 조건으로 저장하면서 선정한 지표가 품질안전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측실험 대상은 시간, 비용 등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소비기한이 3개월 이내의 비교적 소비기한이 짧고 유통조건이 

단순한 제품에 효율적입니다.

   가속실험은 실제 보관 또는 유통조건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단기간에 제품의 소비기한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온도가 물질의 

화학적, 생화학적, 물리학적 반응과 부패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실제보관 또는 유통온도와 최소 2개 이상의 비교 온도에 저장하면서 

선정한 지표가 품질안전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얻습니다. 그 실험결과를 아레니우스 방정식(Arrhenius 

equation)을 사용하여 실제 보관 및 유통 온도로 외삽한 후 소비기한을 

예측하여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과정이 어렵고 복잡하여 초보

자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간, 비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3개월 

이상의 비교적 소비기한이 길고 유통조건이 복잡한 제품에 효율적입니

다.

Q14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하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소비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식품의 특성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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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 객관적인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란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실험 등에서 수치화가 가능한 지표를 말하며, 

주관적인 지표로는 색, 향미 등을 측정하는 관능적 지표가 있는데 적절

하게 관리된 환경에서 훈련된 평가원(패널)에 의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된다면 관능검사의 지표도 객관적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일부터 품질변화를 평가하는 실험 종류에는 이화학적 실험, 

미생물학적 실험, 물리학적 실험 및 관능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화학적 실험의 설정실험 지표로는 수분, 산가, pH, 산도, 당도, 영양성분, 

비타민류, 지방산 분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생물학적 실험의 일반적 

지표로는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진균수,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

상구균,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유산균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 

실험의 지표로는 비스킷이나 스낵의 바삭함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경도, 소스의 점성을 측정하기 위한 점도 실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능검사의 지표로는 향미, 색, 조직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15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 제시된 식품, 축산물 유형별 지표 
실험은 모두 수행해야 하나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식약처 고시) 중 [별표 2] 식품, 축산물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는 

식품, 축산물 유형 및 식품, 축산물의 제조·가공 특성에 따른 지표를 

참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해당업체 

및 검사기관에서 실험계획 시 식품, 축산물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203 -

Q16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 제품유형, 성상 등이 같으며 약간의 
배합비 변경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모두 
실험해야 하나요?

   배합비율 등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제품을 생산 할 경우에 그 제품에 

해당하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소비기한이 설정된 기존의 제품과 7개 항목(품목 

유형, 성상, 포장재질,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 또는 멸균 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이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

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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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기한 설정방법 

Q17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도 소비기한을 설정
하여야 하나요?

   소비기한은「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 등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

조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 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제조한 

조리식품은 별도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Q18 소비기한 표시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제조업자가 임의로 설정해도 되나요?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설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Q19 식품을 단순가공처리 또는 소분판매 하는 경우, 제품의 
소비기한 산출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소분판매하는 제품은 소분하는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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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각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 제조·가공 시 원료제품의 저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가열,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혼합 등)을 거쳐 제조한 것이라면 해당 제품의 

포장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비기한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Q20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의 경우도 기존 유통 제품과 비교
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나요?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수입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동일 제조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유사 주문자상표부착수입제품에 

한하여  7가지 항목(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보존 및 

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여부, 살균 또는 멸균방법)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비교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1 냉동수산물의 소비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 3) 보존 및 유통방법 (6)에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수산물을 단순히 해동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하여야 합니다.

Q22 수입 우육의 소비기한이 6개월여 남은 경우 해당 원료육 
절단 후 양념 가공 시 소비기한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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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육을 제조하는 것은 원료육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제품의 영업자가 제품의 포장완료

(단, 포장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을 소비기한 

산출 시점으로 하여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Q23 가금류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냉장 또는 냉동 포장육이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에 해당되는지요 ?

   냉장 또는 냉동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각각 냉장 

또는 냉동 포장육을 생산하는 경우‘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ʼ에 해당됩니다. 

Q24 축산물가공업으로 품목제조보고 상의 소비기한은 40일
이나 여름철에 소비기한을 짧게 표시하여 판매가능한가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식약처 고시) 제4조제1항에서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한” 내에서 실

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시기의 

계절적 요인으로 제품의 변질 등 위험이 예상될 경우 신고하신 품목제조보

고서의 소비기한보다 짧게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Q25 소비기한이 상이한 각각의 단품을 하나로 조합하여 ‘한우
정육세트’를 만들고자 하면 소비기한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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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세트와 같이 소비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소비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소비기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Q26 식육과 갈비뼈를 결착제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 소비기한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식육과 뼈를 단순 결착한 것은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비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최종제품의 소비기한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Q27 포장육을 냉장고에서 10일정도 숙성한 후 포장하여 유통
하려고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포장육을 냉장에서 숙성시킨 포장육은 원료의 저장성이 변하는 가공공정

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료로 사용된 포장육의 소비기한 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Q28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설정
할 때 7가지 항목 중 6가지 사항은 모두 일치하나, 성상이 
장용성코팅 캡슐을 사용한 제품을 장용성코팅이 아닌 
캡슐제품과 비교 가능한가요? 

   두 제품의 성상이 모두 캡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성상으로 판단

되며, 성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도 전부 동일하다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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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Q29 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자료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

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가이드라인｣과 아래 표의 국외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기관) 관련 법률·규정 가이드라인 비 고
   미국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
t)

 CFR Title 21 part107 
- Infant Formula

Open Shelf-Lif
e Dating of Food
(1979)

실험방법 제공
설정실험지표는 미생물 및 
이화학적 기준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정함

   EU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2000/13/EC 
Article 9&10

Guidance Docu
ment on L.mono
cytogenes Self
-life studies fo
r Ready to Eat 
foods(’08)

설정실험지표* 및 방법 제공
-법적 설정지표 및 방법은 

EC 2073/2005 Microbio
logical Criteria for Food
stuffs에 따름

- 비법적 설정지표는 가이
드라인에 제시

 뉴질랜드
 (NZFSA)

Austrailia Newzealand 
Food Standard Code - 
Standard 1.2.5 Date M
arking of Food

A Guide to Calcu
lating the Shelf
-Life of Food(’0
5)

설정실험지표 및 방법 제공
-법적 설정지표 및 방법은 

Standard 1.6.1 Microbio
logical limits for food, Mi
crobiological guideline c
riteria, Guidelines for th
e microbiological exami
nation of ready-to-eat 
foods에 따름

- 비법적 설정지표는 가이
드라인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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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관) 관련 법률·규정 가이드라인 비 고

    일본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
(加功食品品質表示基
準, 消費者廳 告示)

식품기한표시설
정을 위한 가이
드라인(’05),식
육기한표시를 위
한 시험방법 가
이드라인(’06)

설정실험지표 및 방법 제공
-법적 설정지표 및 방법은 

Specifications and Stand
ards for Foods, Food Add
itives, etc. Under the Fo
od Sanitation Act(‘10)
에 따름

- 비법적 설정지표는 가이
드라인에 제시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내용은 모든 식품, 축산물의 유형이나 건강기
능식품을 대표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내용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계수를 적용할 때에는 제품의 특성을 고
려하여 동 문서에서 언급된 내적 또는 외적 변수 이외에 실제 유
통·판매 중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식품 유형이라도 모든 제품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소비기한 
설정시험을 대신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로 유통 
중인 제품이 소비기한 이내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품질을 유지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 등에 인용 시
에는 해당 주관 부서와 사전에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